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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고려 전기부터 법제화되었던 지방운영체제를 중심으로 하여 각 지방에

파견되었던 지방관의 역할과 성격을 검토하는데 있다.고려 지방제도의 근간을 이

루는 군현제는 938년(태조 23)의 읍호개정에서 출발하여 983년(성종 2)의 12목 설치,

992년(성종 11)의 읍호개정,995년(성종 14)의 외관증치와 州-縣制 실시,穆宗~顯宗

初의 외관 도태,1018년(현종 9)의 새로운 외관 설치와 主縣-屬縣체계의 수립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되었다.1)

그러나 고려중기 무신정권의 성립과 그 이후의 元 침략에 의한 지배는 국가의 군

현운영지배 체계 방향을 바꾸어 놓았고,이후 국가의 통제력을 잃은 군현의 지배체

제는 일만 민들을 포섭하여 국가행정의 질서 속에 편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게

하였다.급기야는 부호세력의 토지겸병과 농장 확대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

게 되었으며 이와 맞물려 국제정세 역시도 급격하게 변동하여 남쪽에서는 왜구의

침입이 잇따르고 북에서는 홍건적의 침입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렇듯 국가운영체제의 방향을 잃은 당시의 고려정부로서는 공훈의 대가로 添設

職을 남발하고,수취체제의 불안정에 따르는 부담을 일반 양민에게 전가함으로써

국가의 운영체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었다.물론 麗末의 이러한 상황은 반대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대표적으로 속현지역에 監務를 파견

한 것을 들 수 있겠다.고려시대에는 외관이 파견된 主縣보다 그렇지 못한 屬縣이

더 많았는데,국가의 행정능력이 마비가 되는 상황에 있다 보니,국가-주현-속현 체

제로 이어지는 수직적 행정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는 결국에는 속현에 대한 주

현의 수탈을 가속화 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때문에 守令의 직질을 종6품 이상의 參上職으로 올리고,국가의 대행자로서의 위

상을 갖출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으나,조선왕조가 개창이 되면서 그간의 노력은

다음의 왕조로 넘어가게 된다.조선을 개창한 태조는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급진파

와 조준을 중심으로 하는 온건파의 입장을 조율하며 사회전반에 대한 개혁을 이루

1)尹京鎭,｢고려 성종 11년의 읍호개정에 대한 연구-고려 초기 군현제의 구성과 관련하여-｣, 역사와

현실  45,한국역사연구회,2002.



- 2 -

고자 하였으나,이 역시 이방원의 집권으로 좌절되기에 이른다.그러나 태종 이방원

역시도 사회구조의 모순이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지방제도

의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그것이 바로 道制의 실시였다.

고려 때도 전국이 楊廣ㆍ慶尙ㆍ全羅ㆍ交州ㆍ西海道 등의 5道와 西北ㆍ東北面의

兩界로 나누어 파악되었다.그러나 5도 양계는 감찰 등을 행하는 按察使 등의 사신

이 분담해 파견되는 구역의 의미를 지녔을 뿐이고,각 군현 단위와 중앙을 연결하

는 중간기구의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었다.또한 여기에는 轉任의 外官도 두지

않았다.그러던 중 5도와 양계 지역이 중간기구의 역할을 담당하는 최고 서열의 지

방행정단위로서 휘하에 군현을 거느려 통솔하고,전임의 최고위 외관이 파견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왕조가 멸망하기 3년 전부터 비롯했다.2)

이러한 일련의 정치 변동 과정은 제주지역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으

며,고려 숙종 10년의 耽羅郡으로서의 읍호와 읍격을 지니기 이전까지는 國의 위상

을 갖추고 있었고,탐라의 읍격 변동은 1105년(숙종 10)耽羅郡 → 仁宗 耽羅縣 → 

高宗初~高宗中半 耽羅郡 → 고종 중반이후~1273년(원종 14)耽羅縣 → 원간섭기

→ 忠烈王이후 濟州牧으로 읍격이 변화해 간 것이다.특히 제주는 元의 지배하에서

는 眈羅摠管府가 설치되어 元의 직속령이 되어,元의 지배를 받다가 1293년(충렬왕

20)에 다시 고려에 반환받게 되는데,그 일련의 과정은 민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

이어서 국가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았다.제주를 牧으로 편성한데는 그러한 이유도

일부 작용한 것이라 생각이 된다.

한편,조선초기의 제주목사는 그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집권체제가 완비되어 가는 조선전기의 특수성과 政爭

으로 인한 혼란 및 郡縣중심의 지방 통치,3)특히 조선전기 제주지역의 사정을 말해

주는 사료 부족4)등이 그 원인이 되겠으나,조선전기 제주에 관한 연구 성과도5)상

2)변태섭, 한국사  13,국사편찬위원회,1993236–259쪽.

3)李存熙는 高麗時代는 大邑인 主牧이 중심이 되어 주변의 小邑을 領率하면서 몇 개의 行政그룹으로

통치조직을 갖추고 있었으나,지방의 郡縣組織을 재편한 朝鮮朝에서는 界首官體制로 운영하던 高麗

的인 행정체계를 재조정하여 牧이 아닌 郡과 縣을 중심으로 일원적인 行政體系를 마련하였기 때문

에 牧의 기능이나,牧使의 역할이 史料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李存熙,「郡縣制의 整備

와 活用」, 朝鮮時代地方行政制度 硏究 ,一志社,1990,205쪽).

4)金東栓,｢朝鮮時代 濟州道의 郡縣構造와 支配體制｣, 濟州道史硏究  創刊號,濟州道史硏究會,1991,

3-4쪽.

5)조선전기의 제주지역의 지배체제에 관한 대표적인 글은 다음과 같다.高昌錫, 耽羅國時代史-先史時

代부터 朝鮮初까지의 濟州道史- ,서귀포문화원,2007;제주도지 편찬위원회,｢濟州道誌｣2,2006;金

東栓,｢朝鮮時代 濟州道의 郡縣構造와 支配體制｣, 濟州道史硏究  創刊號,濟州道史硏究會,1991;洪

淳晩,｢濟州牧使에 관한 序說｣, 濟州道史硏究 ,創刊號,濟州道史硏究會,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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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부분 축적되어 있어서 조선전기 제주목사의 파견 및 활동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시사점을 준다.

다른 지역과 달리 조선전기의 제주목사는 萬戶․按撫使․僉節制使․兵馬節制使의 직함

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이는 제주지역이 군사적으로6)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실제로 麗末鮮初에는 倭寇의7)약탈에 대응하는 下三

道 지역에 대한 방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였고,이에 조선 정부는 海岸을 방어

하는 충실한 대책 마련과 외교적 노력 등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8)이

과정에서 제주의 군사지휘는 전라도에 파견된 병마절제사가9)그것을 행사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점도 목사의 軍職 겸직을 가능하게 하였다.때문에 제주목

사의 파견은 애초부터 군사적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정3품의 상급수령으

로서10)참상관인 6품 이상의 하급수령과는 대비되는 고급 관리였다.

제주목사는 군사적인 업무와 함께 監牧官의 지위도 부여되었다.감목관은 그 의

미와 설치에 대해 다소의 변화가 있었으며,2品 이상의 관계를 가진 관리가 감목관

으로 제주지역에 파견된 사례도 있었다.조선전기 제주도의 牧場은 軍事的․外交的으

로 매우 중요한 국가사업이었다.이미 元 간섭기부터 목장설립과 관련한 제반시설

및 기술이 보급되어 있었으므로 전국의 목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위를 점하였

다.따라서 제주 목사는 行政․軍事․馬政에 관한 임무들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제주목사는 大靜縣과 旌義縣의 수령을 褒貶하는11)권한이 주어지고,道에

파견된 觀察使의 동행관인 判官 및 檢律,審藥 등이 제주지역에 두어졌다.이러한

권한이 제주목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여타 지역에 파견된 상급 수령에게서는 보이

지 않는 제주지역만의 특수한 지배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현실은 제주목사

6)물론 무인출신을 守令으로 임명하는 것은 반드시 제주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그러나 여기

서 무인 출신 수령은 사실상 군사적 업무라기보다는 도적 체포나 소요사태 진압과 같은 對內 경찰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서,제주지역과 같이 對外的인 군사업무는 아니었다(임용한,｢朝鮮前期 守令制

와 地方統治｣,혜안,2004,173-174쪽 참조).

7)倭寇는 13세기로부터 16세기에 걸쳐 한반도와 중국 연안에서 활동한 ｢일본의 해적집단｣을 총칭한

것이다.글자대로 풀이하면 ‘일본인의 침략행위’가 되겠지만 13세기부터 일본인들의 침탈 해적행위

가 계속됨에 따라 당시부터 조선과 중국에서는 ‘일본인의 해적단’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조선왕

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한국사  22,국사편찬위원회,2003,373쪽).

8)국사편찬위원회,앞의 책,2003,374-377쪽 참조.

9)兵馬節制使는 각 道에 파견된 최고의 군사지휘관으로서 觀察使와 함께 군사와 행정의 업무를 분담

하였다.이 兵馬節制使는 세조 이후에는 兵馬節度使라고 불리게 된다.이에 관하여는 吳宗祿,｢朝鮮

初期 兵馬節度使제의 成立과 運用｣(上), 震檀學報  60,震檀學會,1994.참조.

10)守令은 留守府ㆍ大都護府ㆍ牧ㆍ都護府ㆍ郡ㆍ縣에 파견된 지방장관을 통칭한다( 經國大典   吏典｣ 

外官職條).

11)褒貶은 관리의 치적을 상고하여 승급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으로,이는 外官의 경우에는 觀察使와

병마절제사(절도사)의 고유 권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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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여된 군사업무와 마찬가지로 제주가 지닌 지리적 특성과 지정학적 중요성이

작용한 결과였다.조선전기의 제주는 全羅道에 속한 하부행정기구인 牧이었지만,실

상은 하나의 道와 같은 운영형태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목사를 통제하는

수단도 관찰사보다는 중앙에서 별도로 파견된 奉命使臣에 의해 이루지는 경우도 많

았다.

제주목사의 임무와 관련하여 제주지역의 행정지배 구조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

다.중앙의 지방지배는 일률적으로 하나의 체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각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되어 운영되고,이를 기반으로 중앙의 지배질서를 확립해 나갔다.조

선전기에 시행된 外官 파견은 중앙의 지방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이면서도,

전국의 행정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法治主義를 실현하는 통치구조의 완성이라는 점

에 의미가 있다.이러한 통치구조의 완성에는 조선왕조를 지탱하는 규범으로서 法

典 편찬이 진행되었는데,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최초의 성문법전인  經國大典 이12)

해당한다.중앙이 지방을 지배하는 과정이나 체제 역시도 법전의 내용에 근간을 두

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법전규정의 변화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조선왕조가 추구하

는 對지방정책의 방향과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다.특히, 經國大典  

｢吏典｣의 경우는 수령의 품계와 임무,임명절차 및 포폄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정부 대행자의 위상과 對民업무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규

정이었다. 경제육전 에서  경국대전 에 이르기까지의 ｢吏典｣규정은 수령 연구의

토대임과 동시에 그 실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전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학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여말선초 제주목의 설

치와 운영을 분석하고자 한다.중앙정부의 지방 지배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관의 파

견과 활동에 대한 분석은 고려와 조선 초에 제주에 대한 인식 변화를 구체화하여

전근대사회 제주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12) 經國大典 은 몇 차례의 改修과정을 거치는데,그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①  經國大典戶典

 ,1460년(世祖 6)→②  經國大典刑典 ,1461년(世祖 7)→③  丙戌年新制大典 ,1466년(世祖 12), 丙戌

年新制大典 은 戶典과 兵典을 제외한 四典編纂이 이루어진 것으로, 丙戌年新制大典 , 經國大典戶

典 , 經國大典刑典 과 동시 시행→③  己丑年大典 ,1469년(睿宗 元年),비로소 六典이 完備한 것으

로 형식상 法의 效力을 가진 최초의 統一法典→④  辛卯年大典 ,1471년(成宗 2)→⑤  甲午大典 ,

1474년(成宗 5),누락 또는 새로운 法令 중 일부는 大典 중에 收錄되고 大典에 收錄하지 않은 條文

72個條는 ｢續錄｣이라고 하여,이 두 가지 法典을 합하여  甲午大典 이라고 함.→ 乙巳大典 ,1485년

(成宗 16),祖宗成憲의 萬世大典이자 오늘날 전해오는  經國大典 이다(朴秉濠,｢韓國法制史攷｣, 近

世의 法과 社會 ,法文社,1987,408-41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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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성과 분석 및 연구방법

麗末鮮初 제주목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선학들의 연구는 제주도가 한반도 지역에

세워진 국가의 지방 편입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 왔다.그럼에도 그 시점에 대해

서는 제주 지역이 탐라군으로 개편되는 1105년(숙종 10)으로 보는 견해이다.高昌錫

은 元․明교체기에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던 牧胡들의 반란을 통해 국제정세의 변화

와 그에 따른 중앙의 제주 지배구조의 변화,그리고 제주민과 중앙과의 관계등을

밝히고 있다.牧胡는 元에서 제주도 목장에 파견하여 牧馬에 종사케 했던 蒙古人으

로서,이들은 恭愍王代에 들어오면서 그 세력이 강성하여 자주 반란을 일으켰다.그

원인은 元․明交替期에 있어서의 공민왕 排元政策과 舊疆收復政策,濟州道의 歸屬問

題,明의 馬匹 요구 등이었다.이는 국제정세 관계의 변화가 가져오는 힘의 충돌이

결국에는 제주민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결과로 이어져 제주민은 국가로부터,또한

外國으로부터 양쪽으로 협공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았다.13)또 첫 외관

으로서 현령이 파견되는 의종대(1147~1170)로 보는 秦榮一과14)金昌賢의15)연구는

제주도가 숙종 10년이나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려로부터 여전히 독립,또는 반

독립의 제후국과 같은 정치․사회적 위상을 지녔던 지역으로 보고 있다.

한편,이들의 연구와는 달리 金日宇는 일련의 논고를 통하여 고려 때 기능하였던

지방편제 단위와 그것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탐라의 지방편제를 살펴보고 있다.

즉,한반도 육지부의 연안으로부터 바다로 멀리 격리된 지리적 특성과 장기간 자율

적으로 운영되었던 탐라국의 존재 등과 같은 이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탓에 특수성

이 엿보이지만,탐라가 고려의 지방으로 편제된 시기는 한반도 육지부의 다른 지역

과 마찬가지로 태조 대부터였다.그런데 이 지역의 지방편제 단위는 법제적으로 군

현 단위에 비해 정치․사회적 위상이 낮고,또한 경제적 부담도 많은 島 형태였다.

이러한 탐라가 현종 2년에 朱記를 지녀 군현과 같은 대우를 받는 지역으로 승격하

였으나,탐라군으로 개편되는 숙종 10년 이전까지 이 지역의 실질적 지방편제 단위

는 여전히 島 형태였다.

이러한 연유로 이 시기 탐라의 토착세력은 製述科의 응시자격이 없고,또한 淸要

職과 같은 官格 진출에 제약되는 등 법제적 성격의 차별대우를 받고 있었다고 보았

13)高昌錫,｢元․明교체기의 제주도 -牧胡亂을 중심으로 -｣, 탐라문화 4,탐라문화연구소,1985.

14)秦榮一,｢고려전기 耽羅國 연구｣, 탐라문화 16,탐라문화연구소,1996.

15)金昌賢,｢고려의 耽羅에 대한 정책과 탐라의 동향｣, 한국사학보  고려사학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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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6)아울러 그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초기까지의 중앙행정의 체계 속에서 제주가

어떤 변화를 거쳐 왔는지를 밝히고 있다.특히 제주도 지역은 고려 태조 대부터 지

방행정단위화가 이루어졌음에도,그것이 군현 형태가 아니라 鄕․部曲․所 등과 동질성

의 위상을 가진 ‘島’형태였다고 논의한다.뒤이은 숙종 10년 耽羅郡의 설치는 ‘島’

형태에서 군현 단위로 승격함을 뜻하나,외관이 파견되지 않았음으로 屬縣에 해당

한다고 주장한다.그 증거로 1216년(고종 3)이전에 탐라군으로 개편됨으로써 읍격,

즉 官格이 승격했고,고종 10년경에 이르러서는 탐라군이 濟州로 개편되었다.제주

의 설치도 관격은 아니더라도,읍호가 郡에서 州로 바뀌는 승격이라고 보았다.17)

또한 최근에는 고려 군현제에 대한 윤경진의 치밀한 연구 성과가 있어 주목된

다.18)이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군현제의 변환시점에 관한 각각의 내용을 정밀하게

다룸으로써, 高麗史  地理志의 서술편제에 관한 오류분석과,신라와의 영속성 속에

서 군현제의 내용을 파악,기존 12牧과 界首官 제도에 관한 새로운 견해 제시,외관

설치 기사 및 군현 개호와 영속관계에 관한 서술원칙의 분석 등.다양한 측면에서

고려 군현제의 실체를 다루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양계지방에 관한 연구 성과도

보이고 있어,19)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군현제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위의 연구들은 관점이 중앙의 행정개편과 지방의 행정개편이라는 양단에

존재하는 것이어서,중앙의 행정개편 속에서 구체적인 지방의 행정개편을 크게 부

각시키지 못하고 있다.더군다나 시대적으로는 윤경진의 경우에는 고려전기에 큰

16)金日宇,｢高麗時代 耽羅의 地方編制 시기와 그 單位의 형태｣, 韓國史學報  5,1998;金日宇,｢高麗

와 耽羅의 관계 형성과 그 형태｣, 韓國學報 ,2004.

17)金日宇,｢고려시대와 조선초기 濟州道 지역의 행정단위 변천｣, 한국중세사연구  23,2007.

18)尹京鎭,｢朝鮮初期 郡縣體制의 개편과 運營體系의 변화｣, 韓國史論  25,서울대학교 人文大學 國

史學科,1991;｢고려 태조대 군현제 개편의 성격 -신라 군현제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역사와

현실  22,한국역사연구회,1996;｢≪高麗史≫地理志의 연혁정리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高麗初’

의 연기비정과 관련하여-｣, 奎章閣  22,서울대학교 규장각,1999;｢高麗 郡縣制의 構造와 運營｣,

서울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論文,2000;｢高麗 성종 14년의 郡縣制 改編에 대한 연구｣, 韓國文化  

27,규장각한국학연구원,2001(a);｢高麗 군현제의 운영원리와 州縣-屬縣 領屬關係의 성격｣, 한국중

세사연구  10,한국중세사학회,2001(b);｢고려 성종 11년의 읍호개정에 대한 연구-고려초기 군현제

의 구성과 관련하여-｣, 역사와 현실  45,한국역사연구회,2002;｢고려전기 界首官의 설정원리와 구

성 변화 - 고려사  지리지 계수관 연혁의 補正을 겸하여 -｣, 震檀學報  96,震檀學會,2003;｢고려

전기 界首官의 운영체계와 기능｣, 東方學志  126,延世大學校國學硏究院,2004;｢고려 界首官의 제

도적 연원과 성립과정-9州ㆍ12牧과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36,서울大學校韓國文化硏究

所,2005;｢고려초기 지방제도 개편과 都護府-安東ㆍ安南의 置廢와 移動-｣, 韓國中世史硏究  27,한

국중세사학회,2009;｢‘高麗史’地理志 고려초기 외관 설치 및 영속관계 편성 기사의 분석｣, 韓國文

化-‘三國史記’地理志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59,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2012.

19)尹京鎭,｢고려전기 東界 북부 지역 主鎭의 설치 과정｣, 한국중세사연구  31,한국중세사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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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다루고 있고,그 외의 연구 역시도 특정한 시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군현제

의 개편이 일련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천해 가는지 크게 부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선시대 守令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는 중

앙집권화 과정에서 비롯되는 수령을 통한 지방 지배이고,두 번째는 중앙과 지방이

라는 이원적인 도식 틀을 벗어나 수령에게 부여된 임무를 중심으로 그것을 통한 민

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의 논지에 관련한 연구로는 조선 초기의 수령이 왕조의 대변자로서

지방을 통치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위라는 틀에서 벗어나 왕조별로 수령과 관

련된 정책과 운영방식,수령의 행정기능,수령의 행정체계를 다루고 있다.이는 국

가―수령―민이라는 단순한 도식 틀을 벗어나 국가 정책 속에서 수령의 모습을 찾아

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논지는 단순히 수령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군현제

정비,유수부의 운영,계수관의 운영,관찰사제 운영 및 외관직과 지방행정개혁에

관한 연구들로 구성된 것이어서,지방행정이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움직이는 각각

의 구성요소들의 유기적 조합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20)이와 함께 守令이

실제 지방에 부임하여 民과의 관계를 설정하게 되는 관부시설 및 기타 地方民의 임

무를 설명하고 있다.21)이와 더불어 조선시대 지방행정에 관하여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특히 군현병합정책에 관련한 越境地와 犬牙相入地 및 지방 鄕吏와 地

方自治的인 諸機構인 留鄕所,鄕村規約 등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행정에 관한 연구의 커다란 시각은 중앙집권화란 테두리 속에서 守

令에 대한 향촌세력의 대응․갈등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 하고 또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향촌사회의 지배질서는 어떻게 운영․변화되는가 하는 점을 지적한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즉,국가의 지방통치는 守令을 대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먼저

수령에게 부여된 권한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이에 부수하여 지방세력 간의 이해와

갈등조정을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논지에 서게 된다면 권한의 이면에

서 있는 의무 역시도 강조되어야할 필요성이 있고,그러한 의무로 강조되는 것이

바로 守令七事이다.여기서는 守令七事를 수령의 기능과 연관시켜,경제적 기능으로

農桑盛․戶口增․賦役均․學校興을,군사적 기능으로 軍政修,사회적 기능으로 詞訟簡․ 

20)李存熙,｢守令制의 發達｣, 朝鮮時代地方行政制度 硏究 ,一志社,1990.

21)李樹健,｢郡縣의 行政體系와 守令｣,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民音社,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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奸猾息로 하여 수령을 세 가지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22)

제주지역에 관한 목사 및 향촌 지배구조를 다룬 글도 있는데,조선시대에 제주에

파견된 牧使를 모두를 다루고 있다.하지만 이 연구는 범위가 너무 넓고,조선시대

에 제주에 파견된 牧使 개개인에 관한 내용들은 거의 부각이 되지 않고 있다.특히,

조선전기에 파견된 목사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23)이와 유사한 연구로는 조선시대

전기의 제주지역의 상황을 다루면서 牧使에 관한 내용을 다룬 글이다.24)하지만 조

선전기의 목사를 전반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어서 목사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그러나 이 글은 앞서 연구한 논문의25)연장선에서 중앙의 守令제도와 지방

의 지배질서를 함께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아울러

제주지역의 행정체계로써 토관조직을 다루는 연구에서는 신분계층질서가 크게 부각

되어 토관조직의 실체를 해명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26)

이러한 선학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조선전기 제주목사의 파견과

활동에 비중을 두면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논지를 전개해 가고자 한다.

첫째,고려 고종 때를 전후하여 설치된 제주목은 중앙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진

행되었다는 점에서 여말선초의 제주목은 그 전까지의 인식에서 벗어나 중요한 지역

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고려전기의 중요한 행정개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개념적으로 이를 기반

으로 하여 성립될 수 있는 고려 말의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한다.특히,읍호와 관호

의 개념과  高麗史  地理志의 편찬 서술방식 등에 관하여는 그 이후의 역사적 사실

에도 그대로 타당한 것이라 생각이 된다.

셋째,구체적으로 중앙의 지방지배에 관하여 제주지역을 매개로 하여 제주 지역

의 행정구조 역시도 같이 파악하고자 한다.사실 중앙의 지방지배는 중앙과 지방이

라는 매우 단순한 이원적구조로만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때문에 ‘守令

의 파견’이 지니는 보다 실제적인 의미는 어떤 수령이 어느 지역에 파견되어 국가

의 업무를 관장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넷째,제주에 수령이 파견됨으로써,제주지역에 대한 중앙의 지배력 강화의 관점

에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이것은 조선전기가 중앙의 지배질서가 지방에 확립

22)金東栓,｢朝鮮前期 守令制度 硏究｣, 史學志 21,단국대학교 사학회,1984.

23)洪淳晩,｢濟州牧使에 관한 序說｣, 濟州道史硏究 ,創刊號,濟州道史硏究會,1991.

24)金東栓,｢조선시대 전기｣, 濟州道誌  2,제주도지 편찬위원회,2006.

25)金東栓,앞의 논문,1984.

26)金東栓,｢朝鮮時代 濟州道의 郡縣構造와 支配體制｣, 濟州道史硏究  創刊號,濟州道史硏究會,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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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보는 것보다는 점차 완성되는 단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무엇

보다도 중앙의 입장에서 지방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 10 -

Ⅱ.고려후기 제주목의 설치와 지방관 파견

1.濟州牧의 설치와 邑號 명칭의 변천

제주에 고려의 郡縣制가 채용되기 시작한 것은 기록상으로는 1105년(숙종 10)에

처음으로 나타난다.27)즉,숙종 10년에 乇羅를 耽羅郡으로 고쳤으며 의종 때에 가서

는 縣令官으로 하였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기록은 후대의 史書에 영향을 주어서  

東國輿地勝覽 과  耽羅誌 에서는 郡에서 縣으로의 강등이라 표현하였다.28)그런데

숙종 10년의 ‘耽羅郡’은  高麗史  편찬자의 실수이며,이때에는 ‘耽羅郡’이 없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29)그 논거로 첫째,고려시대에는 郡의 知郡事와 縣의 縣令

사이에는 상하관계가 없기 때문에 서열이 우위가 있을 수 없어서 郡을 縣의 승격이

라 단순하게 이야기 할 수 없고,둘째,당시 강화도․남해도․거제도 등의 도서 지방에

는 縣이 설치되고 있어서 본도에만 郡이 설치되었다는 것도 이상하며,셋째,1273년

(원종 14)의 기록에는 耽羅縣,耽羅,乇羅,濟州가 서로 혼용되고 있어서,30)이는 당

대 인물의 습관과 편의에 따라 적당하게 쓰이고 있었던 관례에 유래한다고 지적한

다.

즉, 高麗史  지리지의 편찬자는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에 관념에 따라,31)郡의 존

재를 縣 설치 이전에 기록하여 놓은 것이기 때문에, 高麗史  지리지의 숙종 10년

기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改乇羅爲耽羅郡｣은 ｢乇羅를 耽羅郡으로 명호를 개정하

였다｣고 풀어주는 편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고려 전기의 郡縣制에

27) 高麗史  권57,地理2羅州牧,耽羅縣條.“肅宗十年 改乇羅爲耽羅郡 毅宗時爲縣令官”

28) 新增東國輿地勝覽  全羅道,濟州牧條.“肅宗十年乙酉 改乇羅爲耽羅郡 毅宗時 降爲縣令官.”;이원

진, 耽羅誌 ,建置沿革條,“肅宗十年乙酉 改耽羅爲耽羅郡 毅宗時降爲縣置.”

29)진영일, 고대 중세 제주역사 탐색 ,보고사,2008,145-170쪽.

30) 高麗史  권27,世家,원종 계유 14년.“遣大將軍金綬 如元 告平耽羅賊 表曰…雖巨魁 敗散於珍島 迺

餘種 逃奔於乇羅…金方慶牒報云 四月 二十八日 大軍旣入濟州 處置逆徒而一境底平…(6월 초하루 임

오일에 대장군 金綬를 원나라에 파견하여 耽羅의 역적을 평정한 것을 보고하게 하였다.(…)적의 괴

수들은 비록 진도에서 패전하고 해산되었지마는 그 남은 무리들이 乇羅로 도주해 갔던 것이다…김

방경의 승전 보고에 의하면 ‘대군이 4월 28일 이미 濟州에 들어가 역도들을 처치하였으므로…)”와

같은 기록에 “癸酉 元帥金方慶報 賊入耽羅縣 殺防守散員鄭國 甫等十五人 擒郞將吳旦等十一人(역적

들이 耽羅縣에 들어가서 防守散員 鄭國甫 등 15명을 죽이고 낭장 吳旦 등 11명을 납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31)조선 태종대에 제주에 파견되었던 濟州都安撫使 吳湜의 啓聞에 의하면 “제주에 郡을 설치하던 초

기에 漢拏山의 四面이 모두 17縣이었습니다”라고 하였다.즉,제주에 이렇게 縣이 17개소가 있는데,

이를 관할하는 郡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것이라는 지적을 염두에 두고  高麗史  편찬자들

은 전 왕조의 郡을 상정하여 기록하였다는 지적이다( 世宗實錄  권31,16년 5월 6일 정유조.“濟州

置郡之初,漢拏山四面凡十七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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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내용을 짤막하게나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군현제란 중앙집권제를 위하여 동일한 政令으로 획일적ㆍ집중적으로 전국의 지방

민을 지배ㆍ통치하려는 목적에서 시도된 행정기구라 할 수 있다.일찍이 이 제도는

중국 秦代에서 비롯되었는데,秦始皇은 종전의 封建制를 폐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전국을 통치하기 위하여 군현제로서 지방행정구획의 기본으로 삼아,전국의 지방이

국왕에게 직접 예속되도록 함으로써 그 권한을 확대시켜 나갔다.일찍이 삼국시대

이래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받아들이게 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경덕왕 때 분명히 군현제도가 마련되어 실시되기도 했으나,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은 고려시대에 와서부터이다.그런데 주의하여야

할 것이 군현제란 군과 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監營을 제외한 牧ㆍ都護府ㆍ

郡ㆍ縣 등 지방의 행정구획 전부를 총칭해서 부른 명칭이다.32)고려 지방제도의 근

간을 이루는 군현제는 940년(태조 23)의 읍호개정에서 출발하여 983년(성종 2)의 12

목 설치,992년(성종 11)의 읍호개정,995년(성종 14)의 외관증치와 州―縣制 실시,穆

宗~顯宗初의 외관 도태,1018년(현종 9)의 새로운 외관 설치와 主縣―屬縣체계의 수

립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되었다.33)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신라는 통일 후 군현제를 통해 지방사회를 편제

하였는데,이때의 군현은 이전의 사회 운영단위였던 城邑34)을 통합하면서 성립한

32)李存熙, 朝鮮時代地方行政制度 硏究 ,一志社,1990,181-182쪽.한편,李樹健은 旗田巍가 밝힌 중

국식 군현제와 고려식 郡縣制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고려식 군현제는 州ㆍ府ㆍ郡ㆍ縣

이란 邑格의 高下와 主邑ㆍ屬縣(郡)을 막론하고 모든 군현이 병렬적으로 계산되고 있다.②外官이

주재하지 않는 군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③중국의 군현구획은 대체로 인구의 과다와 면적의

廣狹을 기준으로 하여 邑格이 정해지는 데 반해 고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④피난시에 군

현이 이동하는 경우 속현도 부수하여 이동하였으며,이러한 이동은 마치 망명정부처럼,군현을 행

정구획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군현의 단위를 지역보다는 하나의 인간집단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다.⑤고려시대에는 일반 군현 외에 무수한 향ㆍ소ㆍ부곡ㆍ처ㆍ장 등이 있으며 그 주민은 군현민

보다 신분이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이것은 중국의 군현제에 있어서의 군현 하부행정구역인 鄕ㆍ里

와는 성질이 다른 존재였다.⑥고려시대에는 군현의 읍격 승강이 있었는데,그러한 읍격 승강은 주

민의 신분에 변화를 주었다.⑦특수한 행정구역으로 越境地(飛地)와 犬牙相入地(斗入地)가 광범하게

존재하였는데,이러한 구역은 행정상의 편의에서 본다면 매우 불합리한 구획이었으나,고려시대에

는 이러한 곳이 전국 도처에 있었다.⑧外官이 파견되기 前이나 後나 지방 吏族이 邑司를 근거로

鄕役 또는 長役을 세습하면서 지방의 실무를 그들이 장악하고 있었다.⑨고려의 수취체제는 정확히

파악된 인구와 전결수에 기준하여 부과되기보다는 군현이 국가에 대한 부담의 단위였다(李樹健,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民音社,1989,20-23쪽).이러한 旗田巍의 견해는 비록 오늘날의 견해와는 일

부 다른 면이 있지만(예컨대,鄕ㆍ所ㆍ部曲ㆍ處ㆍ莊의 주민의 身分이 일반 郡縣民의 신분과 차이가

없었다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다),위와 같은 특징으로 인하여 고려 郡縣制의 특성이 좀 더 전면에

부각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33)尹京鎭,｢고려 성종 11년의 읍호개정에 대한 연구-고려 초기 군현제의 구성과 관련하여-｣, 역사와

현실  45,한국역사연구회,2002.

34)여기서의 城邑은 신라 중고기 지방통치의 운영단위가 되었던 城(村)들을 의미하는 것이며,삼국정

립 이전 소국시기의 국가형태를 나타내는 개념으로,‘城邑國家’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였다(尹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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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그러나 군현으로 통합된 성읍은 군현의 내부에서 단위성을 유지하고 있

었다.신라 하대에 이르러 신라의 지배체제가 와해되면서 군현은 지방사회의 운영

단위로서 의미를 상실하였고,대신 군현 내부에 통합되어 있던 성읍이 사회운영단

위로 대두하였다.고려는 통일전쟁을 거치면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분립된

성읍들을 일정한 체계로 편제하기 시작하였는데,州ㆍ府의 설정은 그 산물이었다.

州와 府는 모두 성읍으로 분해된 지방사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의미를 지

니고 있었다.즉,府는 군사적 체계에 의한 거점인 반면 州는 지역단위의 사회를 포

괄적으로 운영하는 중심지라는 점에서 일정한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었고,전쟁이

종식되고 군사적 의미가 사라지면서 府는 州와 동일한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따라

서 940년(태조 23)의 군현명호 개정은 신라의 군현제를 기반으로 하여 통일전쟁기의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었다.

신라의 군현과 고려 초기의 군현을 상호 대조해보면 양자 사이에는 연혁상 큰 변

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940년(태조 23)의 군현획정은 신라의 군현을 기준으

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군현획정과 함께 군현의 운영체계도 재편되었는데,

이 역시 신라의 郡―領縣체계에 따라 이루어졌다.이는 우선 명호개정 과정에서 군

ㆍ현의 읍격에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35)

983년(성종 2)에는 지방에 12牧36)이 설치가 되는데,이 때 비로소 남도 지역에 상

주 외관37)을 파견하게 된다.38)992년(성종 11)의 읍호개정에서는 각급 군현들의 읍격

을 郡과 縣으로 정리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려 초기 군현제는 신라 말 이

래로 府가 새로 도입되고 통일전쟁 과정에서 거점 지역에 많은 州가 설치됨으로써

다양한 읍격이 존재하게 되었다.반면 군현제의 운영은 신라의 郡―領縣체계를 준용

하여 郡이 몇 개의 縣을 관할하며 중간 단위를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였다.이 때

鎭,｢고려 태조대 군현제 개편의 성격-신라 군현제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22,한

국역사연구회,1996.132쪽).

35)尹京鎭,｢고려 태조대 군현제 개편의 성격-신라 군현제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22,한국역사연구회,1996.

36)기존의 연구에서는 12牧을 楊洲,廣州,淸州,公州,晉州,尙州,全州,羅州,昇州,海州,黃州로 보고

있으나,윤경진은 12牧에서 昇州와 楊洲를 제외하고 慶州와 金州를 들고 있다(尹京鎭,｢고려 界首官

의 제도적 연원과 성립과정-9州ㆍ12牧과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36,서울대학교 韓國文

化硏究所,2005,73-75쪽).

37) 高麗史  권77,百官志,外職條.“今有租藏並外邑使者之號國初有之 成宗二年 罷”물론 성종 2년 이

전에 지방에 아무런 外官이 파견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今有ㆍ組藏이라는 외관직이 기록에서 찾

아지는데,그러나 이들은 임시직에 불과하였으며,상주 외관은 아니었다.이에 대해서는 河炫綱, 

韓國中世史硏究 ,一潮閣,1988,187-188참조.

38)尹京鎭,｢고려 界首官의 제도적 연원과 성립과정-9州ㆍ12牧과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36,서울대학교 韓國文化硏究所,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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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는 이 운영체계에 맞추어 郡,또는 縣으로 그 위치가 규정되었다.그 결과 운영체

계와 읍격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졌다.성종 연간의 체제 정비 과정

에서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이에 각급 군현의 읍격을 郡―

領縣체계에 맞추어 군과 현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성종 11년의 읍호 개정이었다.

이 때 주된 개편 내용은 州를 2字로 된 郡ㆍ縣 명칭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이와

함께 郡―縣 영속관계에 대한 부분적인 개편도 수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39)995년

(성종 14)의 외관증치와 州―縣制 실시에서는 단위 군현을 縣으로 일원화하고 몇 개

의 縣으로 구성된 상위 영역으로서 州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州가 縣의 상위영역으로 구성되는 운영체계를 ‘州―縣體系’로 지칭할 수

있다.상위영역으로서 州를 설정하는 것과 함께 995년(성종 14)개편의 핵심을 이루

는 것은 중간 운영단위를 구성하는 군현의 영속관계를 재편한 것이었다.995년 이

전에는 신라 때의 郡―領縣체계를 계승하여 郡을 중심으로 3~4개의 군현이 하나의

중간 운영단위를 구성하였다.그러나 ‘州―縣體系’에서는 중간 운영단위의 규모가

3~4개 정도임을 고려하면 2배 정도로 커진 것이다.즉,995년의 개편은 단위군현을

縣으로 일원화하고 상위 영역으로서 州를 설정하여 각 縣을 州에 대한 하급 단위로

병렬화하는 한편,州를 구성하는 縣의 내역을 종래의 郡―縣 영속관계와 다르게 재

편함으로써 군현간의 지배ㆍ수탈을 차단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995년(성종 14)의 개편은 1005년(목종 8)외관이 도태된 데 이어 1018년(현

종 9)에 새로운 형식의 군현제가 편성되고 외관이 새로 설치됨으로써 단명으로 끝

났다.1018년에는 고려 일대의 기본적인 군현조직체계가 완성이 되었는데,그 내용

을 보면 4都護,8牧,56知州(郡)事,28鎭將,20縣令이 설치되었다.40)현종 9년의 개편

은 주요 중심 군현에 외관을 설치하고 여기에 다수의 군현을 통속시켜 중간 운영단

위를 구성하는 방식,곧 主縣41)―屬縣체계를 채용하는 것이었다.이때 主縣은 대개

39)尹京鎭,｢고려 성종 11년의 읍호개정에 대한 연구-고려 초기 군현제의 구성과 관련하여-｣, 역사와

현실  45,한국역사연구회,2002.

40) 高麗史節要  권3,顯宗 무오 9년.“罷諸道安撫使，置四都護，八牧，五十六知州郡事，二十八鎭將，

二十縣令.(여러 도의 按撫使를 폐지하고 4都護ㆍ8牧ㆍ56知州郡事와 28鎭 將ㆍ20縣令을 두었다.)”

41)윤경진은 현재 郡縣制의 연구에서 主縣,屬縣의 구분은 外官의 유무에 따라 하고 있는데,사료상

에는 외관소재 군현이 속현으로 지칭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屬縣이 경우에 따라서는 외관부재

군현을 가리키는 용어로 좁혀 사용될 여지도 있었는데,屬郡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라고 한다.

主縣은 고려시기에 해당 용례가 발견되지 않는데,다만 講學上 主縣을 屬縣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主縣은 ‘所主縣’의 의미로 사용되어 主縣과 屬縣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이다.그러나 고려와 조선을 통괄하는 屬縣대비의 主縣개념을 찾

을수가 없어,일단은 기왕의 연구를 그대로 따르지만 屬縣의 의미를 ‘외관부재의 현’이라는 의미로

서 협의로 사용하고 있다면,광의로는 ‘상급 행정단위에 속하여 그 관할을 받는 군현’이라고 정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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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이래의 大邑이거나 통일전쟁기에 새로운 중심지로 대두한 지역이었다.중간

운영단위의 규모는 10여 개 정도를 표준으로 하였고,지역적 조건에 따라 주현―속

현 단위는 다양한 규모로 편제되었고,이에 상응하여 牧使ㆍ知州事ㆍ縣令 등 다양

한 형식의 외관제가 적용되었다.42)

여기서 1018년(현종 9)에 획정된 지방행정 구조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왜냐하면 군현제라는 의미가 군과 현으로만 구성된 지방 행정체계가

아니라,군―영현 체제를 의미하는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도호부,목,지주사,

진장,현령이 과연 군―영현체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또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필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우선 都護府와 都督府는 군사적인 필요성에서 대체로 군사적인 요충지에 설치되

는 官府이다.43)知事府(知府事)는 주로 산물이 풍부하거나 교통의 요지인 대읍에 설

치되고 있다.즉 이들 관부는 도호부 계통의 관부와는 달리 주로 조세ㆍ공부ㆍ역역

수취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민정행정적인 관부로 보아 좋을 것이다.44)이러한

사실은 도호부와 지사부의 속군현의 숫자를 비교하여도 짐작할 수 있다.도호부계

통의 관부 가운데 안남ㆍ안변ㆍ안서도호부를 제외한 다른 관부는 속군현을 전혀 거

느리지 않고 있다.

한편,지사부는 甫城府를 제외하면 모두 속군현을 거느리고 있다.그리고 안남 등

속군현을 거느리는 도호부계통45)관부의 경우라도 1개 도호부 평균 4~5개의 속군

현을 거느리고 있는데 비해,지사부의 경우 속군현을 거느리지 않은 보성부를 포함

하여도 1개 지부사 평균 8개의 속군현을,보성부를 제외하면 평균 10개의 속군현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尹京鎭,｢高麗 군현제의 운영원리와 州縣-屬縣 領屬關係의 성격｣, 한국중세

사연구  10,한국중세사학회,2001).그러나 개인적으로는 主縣,屬縣이라는 구분도 마치 縣令官이

파견된 지역과 그 현령관이 파견된 지역이 영속하는 縣이라는 듯한 표현이어서 郡縣制 전체를 이

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게 된다고 생각이 된다.이에 관하여는 차후 진전된 연구가 있길 기대한다.

42)尹京鎭,｢高麗 성종 14년의 郡縣制 改編에 대한 연구｣, 韓國文化  27,규장각한국학연구원,2001.

43)朴宗基,｢高麗의 郡縣體系와 界首官制-≪高麗史≫ 地理志 分析-｣, 韓國學論叢  8,國民大學校韓國

學硏究所,1986,38쪽.당시 都護府와 都督府는 특별히 구분되지 않고 혼용 또는 혼동의 여지가 있

다.또한 운영 원리에서도 사실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지방제도의 측면에서 경주의 도독부

설치는 도호부의 범주에 넣어 이해할 수 있다(尹京鎭,｢고려 초기 지방제도 개편과 都護府-安東ㆍ安

南의 置廢와 移動-｣, 韓國中世史硏究  27,한국중세사학회,2009,169쪽).

44)박종기,위의 논문,1986,39쪽 및 41쪽.한편, 高麗史  地理志에서는 知郡事와 知府事로 나누었으

며,知州事는 知郡事에 포함되었다.百官志에는 知州郡으로 칭하였으며,禮志 外官衙從 규정에서는

知州府郡事로 지칭하였다(尹京鎭,｢高麗 성종 14년의 郡縣制 改編에 대한 연구｣, 韓國文化  27,규

장각한국학연구원,2001,140쪽).

45)여기서 도호부 계통이란 都護府ㆍ都督府ㆍ萬戶府를 의미한다.地理志에 확인되는 都護府ㆍ都督府ㆍ

萬戶府로서는 1.都護府:楊廣道-安南(樹州),西海道-安西(海州),東界-安邊(登州),北界-安北(寧州),2.

都督府:東界-咸州,3.萬戶府:東界-北靑州,東界-甲州,北界-江界,北界-泥城이다(박종기,위의 논문,

2009,38쪽).



- 15 -

거느리고 있다.이는 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지리지 소재 129개 군은

다시 知事郡,防禦郡 및 屬郡으로 나누어진다.방어군이나 지사군이 독자적인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관부인데,방어군들은 대체로 동해안변이나 낙동강변의 요처에 설

치되고 있고,지리지 소재 44개의 방어군가운데 경주 領屬下의 4개 방어군을 제외

하면,나머지 40개의 방어군은 모두 동계(13개),북계(25개),북변지역인 交州道(2개)

에 집중되어 있다.그리고 경주 영속하 4개 방어군,교주도 영속하 2개 방어군 및

동계의 1개 방어군만 소수의 속군현을 거느리고 있을 뿐,나머지는 속군현을 거느

리고 있지 않다.이는 도호부 계통의 관부가 군사적인 필요성에 의해 설치되었기

때문에 거의 속군현을 거느리지 않은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지사군은 1261년(원종 2)북계에 설치된 隨州를 제외하면 나머지 16개소 모두 5道

에 분포되어 있다.그리고 이들 관부는 모두 속군현(1개 관부 평균 6~7개)을 거느리

고 있다.이는 앞서 지사부와 같이 租賦ㆍ力役의 수취 등 민정적인 기능을 수행하

는 관부임을 알려준다.한편 속군은 방어군이나 지사군과는 달리 경ㆍ이하 현령관

등의 관부에 직속되어서 독자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관부들이다.

다음으로 현은 앞서의 지사부ㆍ지사군과 같이 독립적인 관부의 역할을 하는 현령

관과 그렇지 못한 속현으로 나누어진다.지리지 소재 335현 가운데 현령관은 모두

30개로 5도 및 양계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나머지 305현은 속현으로 京ㆍ牧ㆍ府ㆍ

郡 등에 각기 예속되어 있다.그리고 현령관은 지사부ㆍ지사군과 마찬가지로 민사

행정적인 관부이다.46)그런데 고려에서는 주와 현의 상하관계가 없었고 현령이 지

주사의 명령을 받는 것도 아니었다.품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병렬적인 성

격의 관직인 것이다.47)

지금까지 살펴 본 각 관부의 성격을 정리하면 현종대에 완성된 지방행정조직은

운영의 측면에서 군사적인 관부와 민사행정적인 관부로 나뉘게 되고,이들은 다시

영속관계에 있어서는 주현과 속현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겠다.물론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안북도호부와 보성부,일부 방어군 그리고 일부의 현령관은 외관이

파견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속현을 거느리지 않고 있다.그러나 안북도호부의

경우에는 비록 속군현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안북도호부를 상위 체계로 한 하위 단

계의 방어군,진,48)현령관을 두고 있다.그 외 도호부 계통과 일부 방어군의 경우

46)박종기,앞의 논문,2009,39-42쪽.

47)尹京鎭,｢高麗 성종 14년의 郡縣制 改編에 대한 연구｣, 韓國文化  27,규장각한국학연구원,2001.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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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군사적인 특수 관부라는 특징이 있고 보성부의 경우에는 1018년(현종 9)에 禮州

의 속군현이 되어,49)더 이상 주현의 의미가 없으며 현령관의 경우에는 군현체제의

최하단위로서 속현을 두는가의 문제는 군현체제의 문제라기보다는 邑勢의 문제이므

로 사실상 군―영현체계는 주현―속현 체제로서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도 州의 용례는 고려시대의 군현제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장애를 주

는데,앞서 언급하였던 995년(성종 14)의 주―현체계는 1018년(현종 9)의 개편에서 폐

기되고 새로 외관이 파견되면서 외관의 유무에 의한 주현―속현체계가 시행되었다.

이 때 새로 제정된 명칭을 사용하던 州治縣50)은 ‘州’를 사용하던 원래의 명칭으로

환원되었고,992년(성종 11)에 제정된 2자의 명칭은 해당 州의 봉작명 둥에 활용되

는 別號로 기능하게 되었다.51)이렇듯 단위군현으로서의 州가 다수의 縣을 포괄하

는 상위 영역으로서의 州를 나타낸 시기도 있었고,분리되어 하나의 군현을 나타내

는 시기도 있어,州가 위에서 언급한 都護府,牧,知州(郡)事,鎭,縣과 같은 邑格을

나타내는 단위인지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혼란은  高麗史

 의 찬자가 주―현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州를 단위군현과 함께 병기하여 기록하

는 데에도 한 원인이 있다.52)그러나 1018년(현종 9)이후로는 州는 읍격의 의미는

갖지 못하였고,읍호의 의미만을 지니게 되었다.

한편,州에 관련된 문제는 조선 초기에서도 문제가 되는데,다음의 사료는 이와

같은 사정을 말하여 준다.

48)鎭은 군사적인 필요성에 의해 설치된 官府이다.또한 鎭은 고려 태조대부터 사병적인 성격의 城과

는 대조적으로 국군의 조직망으로 설치되었다.후삼국통일 이전에는 남북방의 국경지대에 설치되었

으나 이후에는 남방지역의 鎭은 소멸되고,북방에만 존재하였다(朴宗基,｢高麗時代 郡縣 支配體制와

構造｣, 國史館論叢  4,國史編纂委員會,1989,67쪽).

49) 高麗史  권57,地理2,慶尙道,禮州.“甫城府[一云載岩城]新羅景德王改柒巴火縣爲眞寶縣又改高句

麗助攬縣爲眞安縣 高麗初合二縣置府 顯宗九年 來屬”

50)州治縣이란 군현제 영역에서 외관소재 군현을 말하는 것인데,이것은 전국에 외관이 파견된 군현

을 州治縣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예컨대,樹州의 경우 예하 7개의 屬縣을 거느리고 있는데,여기

서 외관이 파견된 樹州가 바로 州治縣이 되는 것이다.이는 州가 아닌 郡이나 縣인 경우에도 동일

하였다.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고려의 외관은 기능상 소재 군현과 관할 속현까지 포함하는

범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으며,실제의 지방행정체계는 외관과 邑司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외관의 관할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任內’로서 외관소재 군현도 해당 외관에 대해 任

內로 지칭되었다.하지만 고려의 군현제에서 외관의 관할 범위는 唐宋의 州처럼 하나의 행정구역으

로 설정되지는 않았다.외관은 특정군현에 파견되는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직함 역시 소재 군현의

명칭을 사용하였다.위 樹州의 예에서 樹州에 파견된 외관은 知樹州事이다.하지만 수주가 예하 7

개 속현까지 포함하는 행정구역은 아니었다.수주는 安山縣등 속현과 구분된 별개의 단위군현이었

다.따라서 知樹州事의 관할 군현은 외형적으로 볼 때 외관소재 군현인 樹州와 외관이 없는 기타 7

개 속현으로 구분되었다(尹京鎭,｢高麗 군현제의 운영원리와 州縣-屬縣 領屬關係의 성격｣, 한국중

세사연구  10,한국중세사학회,2001(b),91-95쪽 참조).

51)尹京鎭,｢高麗 성종 14년의 郡縣制 改編에 대한 연구｣, 韓國文化  27,규장각한국학연구원,2001(a).

52)이에 관하여는 윤경진,위의 논문,2001(b),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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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司諫院에서 上疏하여 府ㆍ州ㆍ郡ㆍ縣의 이름을 정하자고 청하였다.상소의 대략

은 이러하였다….원컨대 전하께서는 여러 道의 주·부의 제도를 밝히어 마땅한

것을 헤아려서 이를 개혁하여,주·부·군·현의 名號와 等級을 한결같이 狀뒤에 아

뢴 바와 같이 하여,3留守府는 1等을 만들고,5大都護府·10州牧은 2등을 만들고,

20府官은 3등을 만들고,그 나머지 부·주·군은 모두 郡으로 고쳐서 知郡事라 칭하

여 等을 만들고,縣令·監)는 모두 현으로 만들어서 知縣事라 칭하여 5등을 만들

고,文字로 서로 통하는 程式과 廩給·衙俸의 수량은 한결같이 《경제육전(經濟六

典)》의 例에 의하여,매양 牧에만 州라 칭하고,府와 郡에는 모두 州라 칭하지

말아서,주·부·군·현으로 하여금 각각 정한 이름이 있어,粲然하게 질서가 있게

하여,큰 것으로 작은 것을 부리고,아래 것으로 위 것을 이어받게 하면,저절로

統屬이 있고,政令이 행하여질 것입니다.53)

-② 이조에서 外方官號를 고치도록 청하여 아뢰었다.“本朝에서 외방에 고을을 설

치한 제도를 按察하건대,雞林府·寧海府는 칭호는 같으나 官品이 같지 아니하고,

蔚州·興海郡은 모두 知官으로 관품은 같으나 칭호가 같지 아니하며,監務와 같은

칭호로 말하면 傳記에 보이지 아니하니,古制가 아닙니다.雞林·永興·平壤·完山 4

府 이외의 大都護府는 牧으로 개칭하고,都護府와 小府는 知州로 개칭하고,종전

의 知州는 지군知郡으로 개칭하고,監務는 縣令으로 개칭하기를 바랍니다.”54)

-③ 각도 각 고을의 이름을 고쳤다.임금이 하윤(河崙)에게 이르기를,“全州를 이제

完山府라고 고치고서도 오히려 ‘전라도’라고 칭하고,慶州를 이제 鷄林府라고 고

치고서도 오히려 ‘경상도’라고 칭하니,고치는 것이 마땅하겠다.”하니,하륜이 말

하기를,“유독 이 곳만이 아니라,東北面·西北面도 또한 이름을 고치는 것이 마땅

하겠습니다.”하므로,임금이 말하기를,“옳다.”하였다.드디어 완산을 다시 ‘전주’

라고 칭하고,계림을 다시 ‘경주’라고 칭하고,서북면을 ‘平安道’로 하고,동북면을

‘永吉道’로 하였으니,平壤·安州·永興·吉州가 界首官이기 때문이다.또 각도의 單

府고을을 都護府로 고치고,監務를 縣監으로 고치고,무릇 郡·縣의 이름 가운데

州字를 띤 것은 모두 山字,川字로 고쳤으니,寧州를 寧山으로 고치고,衿州를 衿

川으로 고친 것이 그 예이다.55)

53) 太宗實錄  권6,3년 윤11월 19일 壬戌條.司諫院上疏,請定府州郡縣之號.疏略曰:“願殿下明諸道州

府之制,量宜沿革,州府郡縣,名號等級,一如狀後所申.三留守府爲一等,五大都護府,十州牧爲二等,

二十府官爲三等,其餘府州郡,皆改爲郡,稱知郡事爲四等;縣令監務皆爲縣,稱知縣事爲五等.其文字相

通之式,廩給衙俸之數,一依《經濟六典》之例,每於牧但稱州,於府及郡,俱不稱州,使州府郡縣,各有

定名,粲然有序,大以使小,下以承上,則自有統屬,而政令行矣.”

54) 太宗實錄  권12,6년 7월 25일 壬子條.吏曹請改外方官號 啓曰:“按本朝外方設官之制,雞林府,寧

海府,稱號同,而官品不同;蔚州,興海郡,皆爲知官,官品同,而稱號不同.若監務之號,則不見於傳記,

非古制也.乞雞林, 永興,平壤,完山四府外大都護府則改稱牧;都護府及小府,改稱知州;在前知州,改

稱知郡;監務改稱縣令.”

55) 太宗實錄  권26,13년 10월 15일 辛酉條.“辛酉/改各道各官之號.上謂河崙曰:“全州今改爲完山府,

而尙稱全羅道;慶州今改爲雞林府,而尙稱慶尙道,宜改之.”崙曰:“不獨此也,東西北面,亦宜改號.”上

曰:“然.”遂以完山復稱全州,雞林復稱慶州,以西北面爲平安道,東北面爲永吉道.以平壤,安州,永興,

吉州,皆界首官也.又以各道單府官改都護府,監務改縣監.凡郡縣號帶州字者,皆改以山字川字,寧州改

寧山,衿州改衿川,其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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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A-①의 경우에는 府ㆍ州ㆍ郡을 모두 郡으로 고치고,牧에만 州를 붙이자는

것이고 A-②의 경우에는 관호가 ‘州’를 나타내는 것을 관호의 명칭을 개정하자는 것

이다.A-③의 경우 單府라는 것은 종2품 고을 이외의 지명에 州를 가진 고을을 말

하는 것으로,결국 이 논의는 留守府56)·大都護府·牧官을 제외한 單府 고을을 都護府

로 고치고,郡縣 이름 가운데 州字를 띤 것은 모두 山字,川字로 고쳤다는 이야기인

것이다.이 모두에 공통적으로 州가 들어가 있는 것과 그것이 모두 개혁의 대상이

었음을 본다면 州라는 명칭이 조선초기까지도 읍호와 관호 및 군현제상의 위계에서

문제가 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군현제에 있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부가 독립된 행정구획으로

서의 의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관부들이 일정한 ‘格’을 가지고 있었다.즉,고려

의 외관은 특정 군현에 부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해당 군현의 읍호를 직함에

사용하였다.예를 들어 강화현에 주차하는 외관의 직함은 강화현령이다.이 경우 강

화현에는 읍사인 강화현사와 외관인 강화현령이 공존하게 되는데,읍사와 외관은

개념상 구분이 있었다.이 구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군현이 보유하는 ‘官號’이

다.군현의 ‘관호’는 외관 설치에 따라 부여되는 칭호를 말한다.하지만 관호가 곧

외관의 직함은 아니었다.직함이 외관 개인에게 부여된 칭호라면,관호는 군현 내지

해당 관부에 부여되는 칭호라는 차이가 있었다.도호부는 조선초기에는 읍호의 일

부로 사용되기도 하지만,고려전기에는 원칙적으로 관호이며 읍호는 별도로 존재하

였다.예컨대 안서대도호부 해주,안변대도호부 등주 등이 그것이다.목사가 파견된

지역은 牧으로만 지칭되는 경우도 있지만 목관으로도 사용이 되었다.지군사(지주사

ㆍ지부사)의 경우는 다소 복합적이다.이에 해당하는 외관의 정확한 직함은 知郡事

使이므로 지군사는 관호의 성격을 띠지만,정식관호는 현종 9년의 外官衙從 규정에

보이는 知州府郡事官으로 파악되며,약칭하여 知官이라고도 하였다.현령이 설치되

는 경우의 관호는 縣令官이었다.

56)조선조에는 외관제를 편제함에 있어서 牧ㆍ府ㆍ郡ㆍ縣의 일반 행정체계와 별도로 留守制라는 특수

한 행정체계를 설정하고 있다.유수부는 당ㆍ송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經國大典  ｢吏典｣에 의

하면 전왕조의 수도인 개성부에 유수 2명을 배치하고 있다.유수의 관품은 종2품이었으며,이것은

외관에 속하면서도 京官職으로 처리하고 있다.유수부는 그 설립목적이 조선왕조 초기와 후기가 동

일하지는 않았으니,초기에는 舊都의 통치,御鄕의 관리,중국사행의 접대가 주된 목적이었고,후기

에는 당ㆍ송에서와 같이 왕도의 陪都로서 군사적 기능에 보다 치중하였다.조선에서 최초로 실시한

유수제는 구도인 개성과 어향인 전주였으나,조선후기에는 개성,강화,수원,광주의 네 곳을 ‘4都’

라 하여 왕도방위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로서,그리고 국왕의 순행지로서 중요시하였다.이에 관하

여는 李樹健,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民音社,1989,261-29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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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號는 외관의 설치에 수반되는 것이므로 외관의 유무에 상관없이 해당 군현이

보유하는 칭호인 읍호57)와 구분되었다.관호는 외관 설치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

로 군현 자체의 존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다.그러나 관호가 삭제되었다고 해도

해당 군현의 고유한 칭호인 읍호는 그대로 유지되었다.이에 대해 읍호를 삭제한다

면 이은 해당 읍호가 나타내는 영역단위 자체가 폐지되는 것이므로 다른 군현에 통

합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한편 읍號와 관호는 각기 일정한 格을 가진다.이 때 관

호의 격,곧 관격은 읍호의 격,읍격보다 우선적인 규정력을 가지고 있었다.예를

들어 기존 읍격이 군이라고 하더라도 현령이 설치되어 관호가 현령관이 되면 읍격

도 자동적으로 현이 되었다.그리고 군현의 승격이란 엄밀히 말하자면 읍격이 올라

가는 것이 아니라 관격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였다.58)

한편,고려―조선 초기까지는 일반 군현체계와 아울러 계수관제도를 운영하고 있

었다.고려는 각급 군현의 운영을 재지세력인 鄕吏(=長吏)들이 담당하고,외관이 다

수의 군현으로 구성된 범위(=任內)를 관할하도록 한 ‘주현―속현체계’를 근간으로

운영되었다.이러한 체계는 지방사회 운영의 중심을 외관보다는 향리,곧 지방사회

자체에 설정한 것으로서 고려 지방제도의 핵심적인 특징을 이룬다.아울러 고려는

주현-속현 체계만으로는 충분히 구현될 수 없는 제반 사안,특히 각 외관의 임내 범

위를 넘어서는 사안의 처리를 위해 별도의 운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그것이 界首

官이다.59)

계수관이란 주현―속현으로 구성된 군현체계 속에서 다시 그 안의 주현 중에 가장

격이 높은 주현을 계수관이라고 하는 것이다.그러나 이 계수관은 일정한 지방행정

구획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동시에 계수관이 설정된 주현의 수령을 의미하

기도 하였다.60)이처럼 계수관이 지방행정구획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앞에서

언급한 지방 행정구획 중에서 어떤 군현에 설정이 되었는가 하는 설정대상에 관한

문제가 생긴다.이에 관하여는 오늘날까지도 다소 다툼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京ㆍ

牧ㆍ都護에 설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61)그러나 이 계수관은 고려

57)林承豹는 읍호의 용례에 관하여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첫째,고을 이름(邑名)의 의미,둘

째,고을 位格(邑格=官號)의 의미,셋째,읍명과 읍격을 동시에 포함하는 의미이다(林承豹,｢朝鮮時

代 邑號陞降에 관한 硏究(上)-地方統治制度 硏究의 一環으로-｣, 民族文化  13,1990,209쪽).

58)이상은 尹京鎭,｢高麗 郡縣制의 構造와 運營｣,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0,231-235쪽을

인용한 것이다.

59)尹京鎭,｢고려전기 界首官의 설정원리와 구성 변화- 고려사  지리지 계수관 연혁의 補正을 겸하여-

｣, 震檀學報  96,震檀學會,2003,2쪽.

60)李存熙, 朝鮮時代地方行政制度 硏究 ,一志社,1990.31쪽.

61)특히 朴宗基와 金東洙의 견해가 대표적인데,朴宗基는 ｢高麗의 郡縣體系와 界首官制-≪高麗史≫ 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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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계수관에 대신하여 按察使에 의해 관할되는 道制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서서히

그 의미를 잃어가게 된다.1276년(충렬왕 2)에는 안찰사가 안렴사로 개칭괴고,공양

왕 때에는 都觀察黜陟使로 다시 개칭되면서 그 관품도 높여 兩府大臣으로서 그 지

방장관에 임명하게 되었다.뿐만 아니라 1389년(공양왕 1)부터는 완전히 傳任 지방

장관으로서 관찰사의 임명제가 확립을 보게 되었다.따라서 지방행정구획이 실질적

으로 확립되기 시작하는 麗末의 계수관은 그 의미를 점차 잃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계수관제도는 군현제의 정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世宗朝까지도 계

속 되었고,확실치는 않으나 世祖代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보고 있

다.62)이상으로 高麗時代 郡縣制와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대략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高麗史  地理志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A-④ 肅宗 10년에 乇羅를 耽羅郡으로 고쳤으며 毅宗 때에 縣令官으로 하였다.63)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105년(숙종 10)탐라군은 존재하지 않았으

며,기록은 ｢乇羅를 耽羅郡으로 名號를 改定하였다｣고 풀어주는 편이 자연스럽다는

견해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그러나 이 문제에 앞서,1105년 이전에 乇羅는 구체적

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위 견해처럼 단순히 읍호의

개정이라고 하더라도 ｢郡｣이 차지하고 있는 고려 전체의 군현제도상의 위상을 보건

대,단순히 名號의 개정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쳐버

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고려전기의 제주 위상에 대한 대립적인 견해를 가져오게 되었다.먼저

첫 번째는,탐라에 外官이 본격적으로 파견되어 고려의 정치지배체제 속에 흡수되

기 전까지는 ｢國｣의 위상을 가진 정치체제였으며,이는 耽羅國이 고려제국 황제의

理志 分析-｣, 韓國學論叢  8,國民大學校韓國學硏究所,1986에서 속현을 제외한 현령관급 이상의

주현이 모두 界首官이었다는 견해를,모든 주현이 계수관이 아니라 主縣도 포함될 수 있다고 수정

하였고(朴宗基,｢高麗時代 界首官의 범위와 성격｣, 韓國學論叢  21,國民大學校 韓國學硏究所,

1999),金東洙는 ｢高麗時代의 界首官制 小論｣, 李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論叢 ,일조각,1994에

서 京ㆍ牧ㆍ都護府만이 계수관이라고 하였다가,이에 추가하여 京ㆍ牧ㆍ都護府 중에서 계수관으로

所定된 곳만이 계수관으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하고 있다(金東洙,｢고려시대 界首官의 범위에 관한

재론｣, 全南史學  19,전남사학회,2002).한편 尹京鎭은 ｢고려전기 界首官의 설정원리와 구성 변화

- 고려사  지리지 계수관 연혁의 補正을 겸하여-｣, 震檀學報  96,震檀學會,2003에서 여전히 기존

의 견해들을 수용하여 계수관은 京ㆍ牧ㆍ都護府에 설정되었다고 하고 있다.

62)李存熙, 朝鮮時代地方行政制度 硏究 ,一志社,1990.31-72쪽.

63) 高麗史  권57,地理2羅州牧,耽羅縣條.“太祖二十一年 耽羅國太子末老來朝 賜星主王子爵 肅宗十

年 改乇羅爲耽羅郡 毅宗時爲縣令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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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후국이었다는 내용이다.64)그러나 이와 달리 두 번째는 고려전기 耽羅의 위상은

｢國｣이 아니라 섬(島)에 불과하였고,여기서의 섬은 고려 지방편제 단위인 鄕ㆍ所ㆍ

部曲ㆍ莊ㆍ處ㆍ驛과 동일한 위상을 가졌다고 하는 견해이다.다만 과거 耽羅가 자

치적으로 운영해 왔던 과거의 관례를 島라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과 맞물려 군현제

체계 범위 내에서 특별히 인정해 주었다고 한다.65)이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태조가 궁예의 휘하에서 제해권 장악을 위해 여러 섬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반도의 도서 지역은 서남해에 집중되어 있었고,이때 태조가 차지한 것은

이 지역의 섬이며 그 영향력이 탐라에도 미쳤을 것이다.

둘째,태조가 탐라의 星主,王子에게 관계를 수여해 준 것은 비단 탐라뿐만이 아

니라 제반 육지의 호족들도 마찬가지였으며,耽羅國ㆍ星主ㆍ王子 등의 칭호가 수용

된 것은 그 보편성에 탐라가 지녔던 역사적 경험의 특수성이 반영된 특색으로 보아

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셋째,島는 鄕ㆍ所ㆍ部曲ㆍ莊ㆍ處ㆍ驛 등처럼 군현의 영역에서 벗어나 구별되는

개별적 영역을 지닌 단위였고,여기에도 다른 지방편제 단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職役을 수행하는 鄕吏層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다.

넷째,島民은 특정의 생산물과 專業的 물품을 납부하는 특정의 力役이 부과된 존

재였고,특히 島는 특정 생산물을 납부하는 匠人層이 존재한 경우가 있었던 것 등

으로 보아 所에 보다 유사한 지방편제 단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耽羅는 1011년(현종 2)이전까지 朱記를 받지 못하여 고려의 군현단위로

편제되지 못하였는데,탐라가 朱記를 청하면서 ‘군현의 예’로 대해줄 것을 보면 탐

라는 이미 고려의 지방체제 속에 편제되어 있었다.하지만 1011년(현종 2)이전의

탐라가 군현 단위나 타 군현의 영역에 포함되는 島도 아닌 상태였다.

여섯째,탐라가 1105년(숙종 10)이전에 外官으로서 句當使가 파견되고 있는데,이

구당사는 주로 島를 관할하던 관인에게 주던 상설 성격의 관직이었다.1011년(현종

2)이후부터 1105년(숙종 10)까지 고려가 운영한 탐라의 실질적 지방편제 단위도 島

형태였음은 이와 같은 사실에서 드러나는 셈이다.

일곱째,高維가 南省試에 賓貢의 자격으로 응시하였다는 사실이 마치 탐라가 外國

64)秦榮一,｢高麗前期 耽羅國 硏究｣, 耽羅文化  16,濟州大學校 耽羅文化硏究所,1996;金昌賢,｢高麗

의 耽羅에 대한 정책과 탐라의 동향｣, 한국사학보  5,고려사학회,1998;노명호,｢10~12세기 탐라

와 고려국가｣, 제주도 연구  28,제주학회,2005;高昌錫,｢耽羅의 郡縣設置에 관한 考察-高麗前期

를 중심으로-｣, 濟州大論文集  17,1984.

65)金日宇,｢高麗時代 耽羅의 地方編制 시기와 그 單位의 형태｣, 한국사학보  5,고려사학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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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듯이 보이나,한편으로는 고유가 ‘系出이 탐라지역이어서 淸

要職 임명 조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료를 보건데,이는 鄕ㆍ所ㆍ部曲ㆍ莊ㆍ處ㆍ驛의

民과 동일한 위상을 지닌 조건이었다.이러한 이유로 탐라는 1105년(숙종 10)이전

까지 고려의 군현제 영역에 편성되기 전에는 國이 아닌 島에 불과하였고,이는 결

국 고려 군현제의 최하위 영역에 속하는 鄕ㆍ所ㆍ部曲ㆍ莊ㆍ處ㆍ驛와 그 위상이 동

일하였다는 것이다.이 견해를 따르게 된다면 결국 耽羅郡은 鄕ㆍ所ㆍ部曲ㆍ莊ㆍ處

ㆍ驛과 동일한 위상에서 승격하게 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먼저,島라는 위상을 鄕

ㆍ所ㆍ部曲ㆍ莊ㆍ處ㆍ驛과 같이 보고 있으나,國이라는 위상과는 단순히 탐라가 과

거의 특수한 관계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것이라고 쉽게 속단해 버리고 있다는 것

이다.이는 星主,王子라는 칭호도 마찬가지이다.만일,위와 같은 견해가 옳은 것이

라고 한다면,탐라가 왜 國이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반박하고

그 다음 島에 대한 위상과의 동질성이 설명되어야 한다.왜냐하면 이미 탐라가 고

려의 지배영역 속에서 단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島라는 특수성으로 인하

여 國․星主․王子라는 칭호를 그대로 용인했다고 함은 쉽사리 수긍할 수 없기 때문이

다.

둘째,과연 탐라가 과거부터 지녀왔던 특수성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 내용이 대단

히 모호하다.이는 탐라가 島의 위상을 가졌다고 논지를 전개하다가 갑자기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는 그것을 특수성이라는 영역으로 감춰버리는 문제를 가지기 쉽다.

예컨대 高維가 南省試에 賓貢의 자격으로 응시하였다는 사실은 탐라가 외국의 위치

를 가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탐라가 島의 위상이었으나,과거로부터 가

진 특수성으로 인하여 賓貢의 자격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것

이다.그리고 위와 같은 주장을 보강하기 위하여 高維의 淸要職 제수에 반대하는

사료를 인용하고 있으나,그것이 島가 鄕ㆍ所ㆍ部曲ㆍ莊ㆍ處ㆍ驛과 동일한 위상이

었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인지,아니면 많은 관인 후보들 중에서 하필 탐라 출신을

청요직에 제수하는 것을 반대한 것인지,그것도 아니면 기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高維의 입지가 흔들리게 된 것을 반영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셋째,이 견해는 일반적으로 島의 단위가 鄕ㆍ所ㆍ部曲ㆍ莊ㆍ處ㆍ驛과 동일한 위

상이라는 전제 속에서 탐라 역시 島였기 때문에 그와 동질 위상을 가졌다고 하고

있다.때문에 만일 島가 鄕ㆍ所ㆍ部曲ㆍ莊ㆍ處ㆍ驛와 그 위상이 같지 않았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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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논지 자체가 처음부터 흔들릴 위험이 있다.그런데 앞의 견해가 들고 있는 職

役을 수행하는 鄕吏層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과,島民은 특정의 생산물과

專業的 물품을 납부하는 특정의 力役이 부과된 존재였고,匠人層이 존재하는 경우

가 있다는 것은 鄕ㆍ所ㆍ部曲ㆍ莊ㆍ處ㆍ驛의 특성이 아니라 일반 군현에도 존재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더구나 오늘날의 연구에 의하면 鄕ㆍ所ㆍ部曲ㆍ莊ㆍ處ㆍ驛이 일

반 군현민과 신분제적으로나 수취체제 영역 속에서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다는 연

구66)도 있어 그 의미는 더욱 반감된다.

넷째,島의 民이 鄕ㆍ所ㆍ部曲ㆍ莊ㆍ處ㆍ驛의 民과 동일하였다는 점을 앞의 견해

는 다음의 두 사료로 논증하고 있다.

A-⑤ 雲梯縣(전주 지방)祗弗驛 백성 車達의 형제 3명은 늙은 어머니를 함께 봉양하

는데 차달은 그 처가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지 못한다고 하여 즉시 이혼을 하였더

니 두 동생들도 역시 장가를 가지 않고 형과 함께 한뜻 한마음으로 어머니를 극

진하게 봉양하고 있다.(중략)南海 狼山島)백성 能宣의 딸 咸富는 그 아버지가

독사에게 물려 죽었는데 침실에 빈소를 설치하고 5개월 동안이나 살아 있을 때와

다름없이 음식을 드리고 있다.(중략)함부 등 남녀 7인에게는 다 旌門을 세우고

국가 부역을 면제하여 주라!차달의 형제 등 4인은 驛과 섬에서 나오게 하여 그

소원에 따라 다른 주,현의 호적에 편입하도록 하라!67)

-⑥ 당시 왕이 진언을 요구하니 최승로가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여러 섬의 주민들은 그들의 先祖의 罪科로 인하여 바다 가운데서 생장하

고 있는바 그 땅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생계가 심히 곤란합니다.또한 光祿寺에

서 무시로 물품을 징발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궁곤하게 됩

니다.바라건대 주,군의 예에 준하여 그들의 貢役을 공평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

랍니다.68)

여기서 A-⑤의 내용을 들어 驛과 島의 民은 郡縣民과는 별도로 편적하여 달리 파

악되었고,특정의 役이 부과된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고 하고 있다.69)그러나 驛의

경우에는 별도의 驛戶가 존재하였지만,70)島의 경우 사료의 내용만으로 島籍이 따

66)이에 관하여는 具山祐,｢고려시기 부곡제 연구 성과와 과제｣, 釜大史學 ,부산대학교 사학회,

1988,참조.

67) 高麗史  권3,世家,성종 9년 6월.雲梯縣祇弗驛民 車達兄弟三人 同養老母 車達謂其妻事姑不謹卽

以棄離 二弟亦不婚娵同心孝養...南海狼山島民 能宣女 咸富其父死於毒虺殯于寢室 凡五月供膳無異平

生...其咸富等男女七人並令旌表門閭免其徭役 車達兄弟等四人免出驛島 隨其所願編籍州縣.

68) 高麗史  권93,列傳,崔承老.“時王求言承老上書曰…諸島居民以其先世之罪生長海中土無所食活計甚

難 又光祿寺徵求無時日至窮困 請從州郡之例平其貢役.”

69)金日宇,앞의 논문,1998,287쪽.

70)국사편찬위원회,｢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한국사  13,2003,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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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더군다나 ‘免出驛島’는 ‘驛에서 지는 役을 면하게

하고,島에서 나오게 하여’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島에서 나온다면 이제 호적 편

적의 대상은 자연히 다른 郡縣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리고 A-⑥의 사료를 들

어 島와 그 民에게는 군현 단위와는 달리 추가로 부과되는 貢賦가 있었고,그에 대

한 수취도 군현에 비해 비정기적으로 자주 이루어져 과중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貢賦 부과방식은 일반 군현의 경우에서도 別貢이 징수되었다는71)점

에서 상충한다.만일,島의 위상이 일반 鄕ㆍ所ㆍ部曲ㆍ莊ㆍ處ㆍ驛의 위상과 동일하

였다고 한다면,구태여 이를 일반 군현의 例로 貢役을 조정해 달라는 상소는 의미

가 없어진다.따라서 1105년(숙종 10)이전의 탐라의 위상이 鄕ㆍ所ㆍ部曲ㆍ莊ㆍ處

ㆍ驛의 위상과 동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수긍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1105년까지의 제주 위상은 國이었다고 생각된다.1034년(정종 즉위

년)팔관회부터 외국인 조하의식이 상례가 되었는데,이때 송의 商客과 東西蕃,耽

羅에서 방물을 헌납함에 따라 정종이 그들에게 특별히 음악을 관람할 수 있는 좌석

을 배정하였는데 그 후부터 이것이 전례가 되었다.72)여기에서 확인되는 탐라는 외

국으로 취급되어 宋商,女眞,日本 등과 함께 국가의 중요한 행사 때 방물을 바쳐

축하하는 존재로 묘사되었고,그 중에서도 11월 八關會 때 동ㆍ서경,동북양로병마

사,4도호ㆍ8목이 上表하여 陳賀한 사실 뒤에 따로 방물을 바친 사실을 기록한73)

내용이다.1073년(문종 27)9월 팔관회 때 大宋ㆍ黑水ㆍ耽羅ㆍ日本 등 諸國人이 각

기 예물과 명마를 바쳤다는 기록이 가장 적절한 예라 할 수 있다.탐라는 외국으로

서 방물 또는 토물을 獻貢하면 고려 국왕이 이에 대한 답례로 回賜品을 내렸던 것

으로 보아 고려와는 諸侯와 王의 조공 관계였음이 확인된다.

이와 함께 1054년(문종 8)耽羅國이 ‘使’를 파견하여 태자의 冊立을 축하한 일,이

듬 해 寒食 때 宋과 耽羅國首領 高漢 등의 일행을 祖宗館에서 접대한 일도 그러한

관계를 말해 준다.74)때문에 탐라는 숙종 10년 이전까지 國의 위상을 가졌다고 볼

71)具山祐,｢고려시기 부곡제 연구성과와 과제｣, 釜大史學 ,부산대학교사학회,1988,31-32쪽.

72)전영준,｢고려시대 팔관회의 설행과 국제문화교류｣, 다문화콘텐츠연구  3(통권 8),문화콘텐츠기술

연구원,2010,221쪽.

73) 高麗史  권6世家6靖宗 즉위년 11월 경자; 고려사  권69志23禮11嘉禮雜儀 仲冬八關會儀.

74)金昌賢,｢高麗의 耽羅에 대한 정책과 탐라의 동향｣, 한국사학보  5,고려사학회,1998,319-321쪽.

다만 仲冬八關會儀 大會 때 閣門이 宋의 綱首 등을 먼저 안내하여 의식을 치르게 하고,그 다음에

는 東西蕃子,그 다음에 耽羅人 순으로 안내하였는데 朝賀와 傳宣禮는 모두 宋 綱首와 동일하게 하

였다는 팔관회에 대한 기록은 인종 16년 5월 이후부터 그 하한은 의종초 縣令官이 파견되기까지로

보이는데,이로 보면 군으로 개편된 뒤에도 탐라는 송,여진과 더불어 여전히 외국으로 인식되었다

고 한다.즉,탐라국이 탐라군으로 개편된 조치는 고려의 영토에 편입되었음을 선포하는 擬制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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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고려전기의 읍호 개정기사와 영속관계에 관한 기록75)에서도 탐라에 대

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숙종 10년의 탐라군 기사에 앞

서는 938년(태조 21)의 耽羅國 기록은 이러한 상황을 확연하게 증명하는 것이라 하

겠다.그런데  高麗史 의 기재 방식은 ‘改’와 ‘更’을 구별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사

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⑦ 동성현(童城縣)은…신라 경덕왕이 지금 명칭으로 고쳐서 長堤郡의 관할 하에 현

으로 만들었다.고려에서도 그대로 소속시켰으며 공양왕 3년(1391)에 通津 감무를

두면서 그 소속현으로 되었다.76)

-⑧ 장주현(漳州縣)…신라 경덕왕은 공성(功成)으로 고쳐서 鐵城郡의 관할하에 현으로

만들었다.고려에 와서 지금 명칭으로 고쳤고 성종 14년에 단련사를 두었다가 목

종 8년에 이를 없앴으며 현종 9년에 그대로 본주에 소속시켰다.77)

-⑨ 난포현(蘭浦縣)은…경덕왕이 지금 명칭으로 고쳐서 본 현에 소속시켰다.고려 초

에도 그대로 소속시켰다.78)

인용문에서와 같이 고려에서 재차 ‘改’하였을 때에는 ‘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여기서 耽羅는 숙종 10년 이전 耽羅郡이 되기 전까지에는 신라 경덕

왕대를 기준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乇羅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그런

데,앞서 언급하였듯이 탐라는 그 위상이 國이었고,실제 기록에서도 이와 같은 내

용을 발견할 수가 있고,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정종과 문종대에도 耽羅國이라는

표현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 고려사 에서 발견되는 乇羅와 國에는 상호간의 어떤

규칙성도 발견되지 않으며,오히려 乇羅와 國이 혼용된 ‘乇羅國’이라는 명칭도 발견

이 된다.79)더욱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탐라가 縣에서 濟州牧이 된 이후에도 乇

羅․耽羅․濟州가 혼용이 되는데,이와 같이 본다면 乇羅․耽羅․濟州는 동일한 邑號로 사

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문제는 위의 읍호가 가진 邑格에 있다.그런데 읍격 이전에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75)尹京鎭,｢ 高麗史  地理志의 연혁정리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高麗初’의 연기비정과 관련하여

-｣, 奎章閣  22,서울대학교규장각,1999.

76) 高麗史  권56,地理志,楊廣道條.“童城縣 新羅景德王改名穀壤爲栗津郡領縣 高麗初更今名 成宗十

四年 置團練使 穆宗八年 罷之 顯宗九年 來屬”

77) 高麗史  권58,地理志,東州.“漳州縣 新羅景德王改名功成爲鐵城郡領縣 高麗更今名 成宗十四年 置

團練使 穆宗八年 罷之 顯宗九年 仍屬”

78) 高麗史  권57,地理志,晉州牧,南海縣條.“蘭浦縣 :景德王改今名來屬 高麗初因之”

79) 高麗史  권6,世家,정종 계미 9년,“十二月 庚申 乇羅國星主游擊將軍加利奏 王子豆羅近因卒一日

不可無嗣請以號仍爲王子 仍獻方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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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탐라가 縣,郡,牧 이라는 읍격의 변동과정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高麗史 의 탐라현 연혁에서는 의종 때에 현령관이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실은 그보다 앞선 시기에 이미 탐라현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기록이 있다.즉,인종

대의 외관록에 탐라현의 현령의 녹봉으로 26섬 10말이 제시된 것을 보면80)아마 인

종대에 이미 탐라현이 설치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그리고 1220년(고

종 7)의 기록에 다시 탐라군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의종대의 탐라현이 어느 때에

郡으로 된 사실을 알 수 있다.81)즉,탐라현에서 바로 牧으로의 읍격이 상승되지는

않았던 것이다.그리고 비록 읍호가 濟州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제주의 읍격이 목인

지는 불분명하다.물론 제주에 牧使가 최초로 파견되는 1295년(충렬왕 21)에는 외관

의 파견과 동시에 관격이 牧이 된다.그러면 제주에 목사가 파견되기 이전의 濟州

의 읍격이 무엇인가의 의문이 생긴다.濟州라는 읍호가 가장 먼저 발견되는 시점은

1229년(고종 16)의 기록이다.82)

한편,충렬왕 이전까지 제주의 읍격이 확인된 가장 근접한 기록이 1273년(원종

14)탐라현 기록이다.83)즉,고종 16년에서 원종 14년 사이에 제주의 읍호가 탐라현

으로 바뀐 것이다.그런데,고종 초부터 副使와 判官이 같이 외관으로 임명되는 체

제에서 고종 중반부터는 부사만 단독으로 부임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된다.고려시

대의 判官은 현을 제외한 모든 외관 지역에 설치된 관직이다.84)그러면 고종 중반

부터는 탐라가 현의 위상을 가졌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정리하면,탐라의

읍격 변동은 1105년(숙종 10)耽羅郡 → 仁宗 耽羅縣 → 高宗初~高宗中半 耽羅郡

→ 고종 중반이후~1273년(원종 14)耽羅縣 → 원간섭기 → 忠烈王이후 濟州牧으로

읍격이 변화해 간 것임이 확인된다.85)

80) 高麗史  권80食貨志,外官祿.“仁宗朝定…二十六石十斗…耽羅…縣令.”

81) 高麗史  권54,五行志,金.“高宗 七年 三月 丙午 耽羅郡.”金日宇는 耽羅郡은 고종7년 보다 앞선

고종3년보다 좀 더 이른 시기에 설치되었다고 하고 있다(｢고려시대와 조선초기 濟州島 지역의 행정

단위 변천｣, 한국중세사연구  23,한국중세사학회,2004).

82) 高麗史  권22,世家,고종 기축 16년.“乙丑 宋商都綱金仁美等二人偕濟州飄風民梁用才等二十八人

來”

83) 高麗史  권27,世家,원종 계유 14년.“癸酉 元帥金方慶報 賊入耽羅縣 殺防守散員鄭國 甫等十五人

擒郞將吳旦等十一人.”

84)尹京鎭,｢朝鮮初期 郡縣體制의 개편과 運營體系의 변화｣, 韓國史論  25,서울大學校國學校人文大

學國史學科,1991,124쪽.

85)그런데 州를 하나의 단위군현으로 보고,州로의 승격,혹은 강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다

(金日宇,｢고려시대와 조선초기 濟州島 지역의 행정단위 변천｣, 한국중세사연구  23,한국중세사학

회,2004;金昌賢,｢高麗의 耽羅에 대한 정책과 탐라의 동향｣, 한국사학보  5,고려사학회,1998;진

영일, 고대 중세 제주역사 탐색 ,보고사,2008).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종 14년 주―현체

계에서 州가 군현 단위영역으로 사용되었고,현종 9년의 개혁을 통하여 더 이상 州는 단위군현으로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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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읍격 변화는 숙종 10년 탐라군을 부정하는 견해가 읍호와 관호를 다소

혼동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반면,이러한 개념을 기초로 숙종 10년 탐라군의 존재

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예컨대,乇羅․耽羅․耽羅縣․耽羅郡 등을 읍호라고 표현하

고 있고 縣令官․濟州는 관호라고 하고 있으나,86)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乇羅․耽羅만

이 읍호이며,耽羅縣․耽羅郡은 읍격을 나타낸다.그리고 현령관은 관호가 맞으나 濟

州는 읍호이며,만일 제주에 외관이 파견이 되고 동시에 제주목이라는 읍격을 가지

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제주목이 관호가 되는 것이다.즉,제주목에 외관이 파견되

면 그 때 제주목은 읍격이자 동시에 관호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이는 탐라현과

탐라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다시 말해 乇羅․耽羅․濟州는 읍호로서 이 세

가지는 읍격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상호간의 異稱으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그

렇지 못한 경우에는 상호 섞여 쓰일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이처럼 읍호를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제주지역이 비록 國,牧,郡,

縣이라는 읍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고려시대의 군현체제의 내용

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된다.군현제는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주현과 속현의 체제로서 관계적인 개념이다.만일,제주가 타 지역과의 주

속관계의 범위 속에서 상정이 된다면 제주가 시대에 따라 가지고 있는 읍호 역시도

타 지역과의 관련성 때문에 여러 가지의 칭호로 불릴 수가 없었을 것이다.하지만,

제주지역의 경우는 郡이 되든 縣이 되든,제주지역을 상위체계에서 포섭할만한 군

현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 읍호 역시도 단일한 의미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

다.

그리고  高麗史  地理志의 서술방식은 ‘高麗初’,‘高麗’,‘至高麗’식으로 연기가 분

명하지 않을 때,위와 같이 서술하였다(앞의 A-⑦,⑧,⑨ 인용문).그런데,숙종 10

년 耽羅郡의 기사의 경우에는,‘숙종 10년’이라는 분명한 연기를 명시하고 있다.이

는 지리지 편찬자가 어떤 분명한 자료에 근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이를

단순히 지리지 편찬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또한 강화도,남

해도,거제도 등의 도서 지방에는 縣이 설치되고 있어서 본도에만 郡이 설치되었다

는 것도 이상하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島의 영역에 있다고 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결론적으로 숙종 10년 耽羅郡은

긍정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된다.또한 國에서 郡으로의 변화는 단순히 읍격이 변

86)진영일, 고대 중세 제주역사 탐색 ,보고사,2008,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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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제주지역이 본격적으로 고려의 영역으로 편입하

기 시작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耽羅郡은 읍격의 변동 시기와 元 지배기를 거쳐 충렬왕 대에 본격적으로 濟

州牧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하기에 이른다.

A-⑩ (충렬왕)20년에 왕이 원나라에 가서 탐라를 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더니 원나라

대신 完澤 등이 황제에게 말하여 승인을 받고 탐라를 도로 우리나라에 돌려주었

다.이듬해 을미에 濟州로 고쳤고 비로소 判秘書省事 崔瑞를 牧使로 임명하였

다.87)

여기서 牧이라는 의미는 군현제의 관부서열상으로도 상위관부에 속하는 것이고,

앞서 살핀바와 같이 이는 계수관급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牧은  尙書 의

기록에 근거한 것인데,堯때 천하로서 9주가 성립되어 있었고 舜때 여기에 외방 3

주가 추가되어 12주가 되었으나 대홍수를 겪은 뒤 우가 다시 기존 9주를 획정한 것

이다.한편 9주가 공간적인 구획으로서 천하를 상징한다면,12주는 그 장관인 牧과

연결되어 천자의 통치라는 관점에서 천하를 상징하고 있다.88)이러한 牧의 관념은

고려에도 전해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983년(성종 2)에 12牧을 설치하기에 이른

다.89)

비록 12牧에 파견된 외관인 節度使는 이후 폐지되기에 이르지만,牧이 가진 위상

은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서도 계속적으로 작용하였고,상급관부로서 계

수관의 역할까지도 하였다.게다가 1300년(충렬왕 26)에는 제주도 지역의 행정단위

가 분화ㆍ확대 개편되고 있음을 다음의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다.

A-⑪ (忠烈王)26년 庚子에 東ㆍ西道縣을 설치하였다.-縣村90)은 곧 貴日·高內·涯月·郭

87) 高麗史  권57,地理志,羅州牧,耽羅縣條,“(忠烈王)二十年 王朝元請還耽羅 元丞相完澤等奏奉聖旨

以耽羅還隸于我 翊年乙未 改爲濟州 始以判秘書省事崔瑞 爲牧使.”

88)尹京鎭,｢고려 界首官의 제도적 연원과 성립과정 -9州ㆍ12牧과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 韓國文化

  36,서울大學校韓國文化硏究所,2005.70-73쪽.

89)김아네스는 성종대의 12牧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성종때의 12牧은 다음 두 가지

의 뜻으로 사용되었다.하나는 지방관직의 이름으로 쓰였다.檢務․組藏의 직을 없애고 새로이 12州

에 파견한 지방관을 12牧이라고 하였다.다른 하나는 이들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의 이름으로 불렸

다.예를 들렴 성종 8년 8월의 교서에서 12牧과 여러 州․府의 學生과 醫生에게 거듭 권장한다고 하

였는데,이 때의 12牧은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다.12목제도의 모델은 순임금 시대의 것에서 구해졌

다.이 때 정식 관직의 이름이 州牧이었다.목종 때까지 주목이 공식적인 지방관직명이었던 것으로

보이고,文宗 때의 관제에 따르면 牧에 牧使를 두었다고 하였다.州牧은 뒤에 牧使로 불렸다고 할

수 있다”,김아네스,｢고려 성종대 유교 정치사상의 채택과 12州牧｣, 震檀學報  93,震檀學會,2002.

90)여기서 縣村은 조선시대 들어와서는 直村으로 파악되는 단위이나,고려 때는 屬縣에 해당하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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支·歸德·明月·新村·咸德·金寧·狐村·洪爐·猊來·山房·遮歸 등이다.大村에는 戶長 3

人,城上 1人,中村에는 호장 3인,小村에는 1인을 두었다.91)

갑작스럽게 닥친 元 지배기를 지나면서 牧이라는 행정조직으로 제주를 개편하게

된 것은 元 지배기에 元의 인구가 제주에 유입되었음은 물론,후술하겠지만 당시의

牧場은 軍國의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가 목장으로 최고의

시설을 갖추었고,이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다.또한 元

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明의 세력과의 교체상황이 발생하자,미리 제주를 고려의 중

요한 영역으로 확보하여 더 이상의 外國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2.제주목 파견 지방관의 성격

고려 조정은 983년(성종 2)12목의 설치와 절도사를 파견하기 이전에도 지방관을

파견하고 있었다.이는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B-ⓛ 今有,租藏.이것은 모두 고을들에 파견되는 사신들의 칭호로서 건국 초기에 있

었던 것들인데 성종 2년에 폐지하였다.92)

-② 2월에 비로소 12牧을 두고 今有와 租藏을 폐지하였다.금유와 조장은 모두 外邑

使者의 호칭이다93)

-③ 西京,安東,安南,登州(강원도 안변)등 모든 지방의 방비 임무를 맡아 병권을

가진 자들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니 어찌 잠시라도 자기 임지를 비우겠는가.

이들이 임지를 떠나서 대궐로 올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 것이며 각기 임지에서

사흘 동안씩 애도식을 거행하고 복을 벗게 하라.이상에 말한 이 외의 일들은 다

다음 임금의 처분에 맡기노라.94)

현이었다.또한, 增補文獻備考 에는  耽羅誌 에 나오는 것 외에 兎山縣도 확인되고 있다.金日宇,

｢고려시대와 조선초기 濟州島 지역의 행정단위 변천｣, 한국중세사연구  23,한국중세사학회,2004,

305쪽.

91) 耽羅誌 ,濟州 沿革.“(忠烈王)二十六年庚子 設東西道縣(縣村卽 貴日·高內·涯月·郭支·歸德·明月·新

村·咸德·金寧·狐村·洪爐·猊來·山房·遮歸等地也 大村卽設戶長三人 城上一人 中村戶長三人 小村一人.”

92) 高麗史  권 77,百官志,外職條.“今有租藏 並外邑使者之號國初有之 成宗二年 罷.”

93) 高麗史節要  권2,성종 계미 2년(983),“二月，始置十二牧，罷今有租藏 今有租藏者，並外邑使者之

號.”

94) 高麗史  권2,世家,경종 신사 6년(981),“其西京安東安南登州等 諸道膺鎭守之任有 軍旅之權者所寄

非輕 豈宜暫曠 不許離任赴闕各於任所擧哀三日釋服 其餘並委嗣君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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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983년 이전에도 지방관의 명칭으로 今有와 組藏을 파견하였던 것이고,西京

등에는 군사적 임무를 지닌 외관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그러나 이들은 중앙에

서 지방을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한 외관은 아니었던 것이고,조세의 징수나 보관

그리고 군사적인 업무를 위해 특별히 파견된 외관이었다.95)그러나 고려전기에 지

방에 파견된 외관은 이들에 국한되지 않는다.고려초기에는 轉運使·里審使·量田使·

觀察使·排岸使를 비롯한 10여 종류의 使者가 지방에 보내졌다.96)제주에도 전임외관

이 파견되기 이전에 구당사라는 직함을 가진 외관의 존재를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

다.

B-④ 임신일에 탐라의 句當使 尹應均이 별처럼 번쩍거리는 큰 진주 두 개를 바쳤는데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夜明珠라고 하였다.97)

-⑤ 至元 7년에 “우리나라는 황제의 명령으로 다시 옛 서울에 수도를 정하였으나 여

러 섬들에 사는 백성들에게는 육지에 나오라는 지시가 있어 본 적이 없다.다만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켜 진도,탐라에 의거하였기 때문에 招討使 김방경이 전라,

경상도의 반적도를 거점들에 가까운 섬들에 대하여 육지에로 나와 노략질을 피하

라고만 지시하였을 뿐이었다.그리고 육지에 나와 있는 자들을 안착시키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당사를 파견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98)

이 구당사의 임무는 성주층을 통제-감시하기 위한 기능,탐라의 동향을 살피고 보

고하여 본국과의 연락을 맡는 정도의 기능,그리고 최초의 구당사의 본래 기능이

거란과의 국경 나루터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에 있는 것처럼,탐라와 고려의 배들

뿐만 아니라 일본과 송나라의 배들도 오가는 탐라의 나루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

고 있었다.99)구당사가 파견되기 이전인 太祖 21년에 탐라는 ‘國’으로 표현되어 있

다.그런데 구당사가 파견된 이후로 여겨지는 1034년(靖宗 즉위년)과 1043년,1049년

(문종 3)·1052년~1056년·1073년·1077년 등에도 탐라가 ‘國’으로 표현되었고,이로보

아 1105년(숙종 10)‘郡’으로 개편되기 이전의 탐라는 구당사가 파견된 후에도 고려

에 속한 하나의 지방이 아니라 독립국이라 할 수 있다.

고려가 탐라에 구당사라는 명칭의 연락관을 파견한 이유는 부곡제적인 ‘島’로 간

95)河炫綱, 韓國中世史硏究 ,一潮閣,1988.185-190쪽.

96)김아네스,｢高麗初期의 地方支配와 使｣, 國史館論叢  87,1999.

97) 高麗史  권9,世家,문종 기미 33년,“壬申 耽羅勾當使尹應均 獻大眞珠二枚 光曜如星 時人謂夜明

珠.”

98) 高麗史  권106,列傳,朴恒.“至元七年 我國以帝命復都舊京 其諸島民未有出陸之命 但以三別抄叛據

珍島耽羅 招討使金方慶 但令全羅慶尙近賊諸島出陸避擄掠 陸處者不可不鎭撫 所以差勾當使也.”

99)노명호,｢10~12세기 탐라와 고려국가｣, 제주도연구  28,제주학회,2005,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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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서가 아니라 천연적인 ‘島’였기 때문이다.탐라국은 고려의 지방통치 대상이 아

니라 외교 대상이었다.100)그리고 이러한 句當使의 파견부터 탐라의 관호를 부여받

고 최초로 파견되는 인물은 崔陟卿이었다.즉 그는 현령관이라는 관호를 가지고 탐

라에 부임하기에 이른다.

B-⑥ 최척경은 完州의 아전 출신으로서 과거에 급제하였다.의종 초년에 경산부 京山

府 判官으로 임명되었는데 성품이 청렴하고 깨끗하여 아전과 백성들이 그를 사랑

하고 두려워하였다.과만이 되어 서울로 돌아왔으나 세력 있는 재상의 집에 발을

들여 놓지 않은 지 10여 년이 되었다.判吏部事 崔允儀가 그의 청렴 정직하다는

말을 듣고 耽羅令으로 보내려 하니 최척경이 두 번씩이나 지방 관리로 가기 싫으

며 또 임지가 너무 멀고 벽지라 하여 굳이 사양하니 최윤의가 말하기를 “탐라는

먼 곳이고 또 풍속도 흉악하여 다스리기가 사실 곤란한 곳이기 때문에 그대를 보

내려는 것이니 그대가 그런 악 조건을 기탄하지 말고 가서 먼 곳 백성들을 애무

하여 국가의 근심이 되지 않게 하면 마땅히 좋은 벼슬로써 그대에게 보답하리

라!”고 하였다.최척경이 부득이 취임하여 주민의 이익을 도모하고 폐단을 고쳐

주었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편안하게 살았다.최척경이 서울로 돌아오니 최윤의는

이미 죽었다.최척경은 살림이 심히 빈곤하게 되어 자립할 방도가 없어서 고향으

로 돌아가려고 하였다.마침 전라 안찰사가 급보로써 보고하기를 “탐라 사람들이

‘만일 令尉가 포악 침해하면 무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면서 말하기

를 ‘만일 최척경을 원래대로 보내 주면 무기를 놓겠다’고 한다”라고 하였다.왕이

재상 최유칭에게 이르기를 “이런 어진 사람을 두고 어째서 등용하지 않았는가?”

고 하고 최척경을 불러 비단을 상주고 즉시로 탐라령으로 임명하였다.최척경이

가족 동반으로 부임할 것을 청하니 왕이 허락하였다.탐라로 부임하는 사람으로

서 가족을 데리고 간 것은 최척경으로부터 시작하였다.탐라 사람들은 최척경이

온다는 말을 듣고 즉시 빠른 배를 준비하여 마중 나왔다.그리고 그가 탐라에 발

을 들여 놓자 모두 무기를 버리고 서서 나란히 절하면서 “사또가 오니 우리들은

다시금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전과 같이 안정되었다.101)

그리고 최척경에서부터 시작하여 제주목의 설치 이전까지 부사,판관의 전임관리

부터 임시직인 안무사,선무사,초토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제주에는 외관이

파견되기에 이른다.102)그런데 제주지역은 고려가 元의 지배를 받게 시작하면서부터

100)金昌賢,｢高麗의 耽羅에 대한 정책과 탐라의 동향｣, 한국사학보  5,고려사학회,1998,317-318쪽.

101) 高麗史  권99,列傳,崔陟卿.“崔陟卿 完山吏 登第 毅宗初 補京山府判官性廉介 吏民畏愛 秩滿還

京 足不至權門者十餘年 判吏部事崔允儀 聞其淸直 欲授耽羅令 陟卿以其再除外寄地 且僻遠 固辭 允

儀曰 耽羅地遠俗 獷爲守實難 故以子補之 幸子勿憚 往撫遠民 不爲國家憂 則當報以美官 陟卿 不得已

就任 興利革弊民皆安之 及還 允儀已死 陟卿貧甚 無以自存 將還鄕 會全羅按察使馳奏 耽羅人 若令尉

侵暴以反 乃曰 若得陟卿爲令當釋兵 王謂宰相崔襃偁曰 有賢如此何不用之 召賜綾絹 卽除耽羅令 陟卿

請挈家以赴 王許之 任耽羅者 與室偕 自陟卿始 耽羅人聞陟卿來 卽具輕艦 迎之 比入境 皆投戈羅拜曰

公來 吾屬再生矣 按堵如故.”

102)이에 관하여는 진영일, 고대 중세 제주역사 탐색 ,보고사,2008,233-24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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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이름 관련 내용

1291년(충렬왕 21) 최서 최초의 목사

1310년(충선왕 2) 송영

1318년(충숙왕 5) 이백겸

1351년(공민왕 즉위) 정천기 탄핵으로 좌천

1352년(공민왕 1) 이권

1356년(공민왕 5) 장천년

1357년(공민왕 6) 임희재,이원항 안무사 겸직

1369년(공민왕 18) 박윤청

1372년(공민왕 21) 이장용 만호 겸직

1375년(우왕 1) 박윤청

는 탐라총관부라는 관부를 설치를 통해 元의 직할령으로 속하게 된다.다시 말해,

元으로부터 제주를 다시 반환받기 이전인 1294년(충렬왕 20)이전까지 제주는 고려

의 지배질서 영역 밖에 있었고,元은 삼별초를 정벌하고는 제주에 원의 관부를 설

치하였다.그 내용으로는 먼저 耽羅國招討司를 설치하였다가 후에 軍民都達魯花赤

總管府로 고쳤고,1284년(충렬왕 10)에는 軍民按撫司로 고쳤다가 고려에 환속시켰다.

1300년(충렬왕 26)에는 眈羅摠管府를 설치하였다가 軍民萬戶府로 고쳤다.103)軍民

都達魯花赤總管府가 軍民按撫司로 개칭되었을 때의 소속 관리로는 達魯花赤·按撫

使·同知·副使·僉事·經歷·知事 등이 설치되었으나 지역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다.민

족 구성에 있어서도 達魯花赤을 제외하고는 현지인이 임명되었다.104)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元이 삼별초를 정벌하고 제주에 관부를 설치하였는데,그

것은 ‘國’字가 들어가는 耽羅國招討司였다.이는 의도적으로 元이 제주를 직할령으

로 삼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녹아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특이할 만한 사항은 제

주에 목사가 파견이 되어 관호가 제주목이 되고나서부터는 더 이상 부사의 파견은

보이지 않으며,전임 외관으로는 목사,판관,만호가 보인다.이를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고려시대 제주 부임 목사105)

103)高昌錫,｢耽羅國時代史-先史時代부터 朝鮮初까지의 濟州道史-｣,서귀포문화원,2007,97쪽.

104)高昌錫,위의 논문,2007,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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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이름 관련 내용

1323년(충숙왕 10) 임순,박순인 임순이 파직되고 그 후임으로 박순인 부임

1362년(공민왕 11) 박도순,문화단불화 박도순 피살,문화단불화가 후임으로 부임.

1377년(우왕 3) 이영익 목사 겸직

1380년(우왕 6) 노성렬 목사 겸직

1381년(우왕 7) 이지부 목사 겸직

1382년(우왕 8) 박의룡 목사 겸직

1383년(우왕 9) 김중광 목사 겸직

1385년(우왕 11) 박영무 목사 겸직

1388년(우왕 14) 옥산기 목사 겸직

1389년(공양왕 1) 양인달 목사 겸직

1390년(공양왕 2) 유구산 목사 겸직

연대 이름 관련 내용

1295년(충렬왕 21) 지남익

1352년(공민왕 5) 이양길 난민에게 피살 됨.

1369년(공민왕 18) 문서봉

1381년(우왕 7) 서준

1390년(공양왕 1) 양인달 목사 겸직

<표 2> 고려시대 제주 부임 만호

<표 3> 충렬왕 21년 이후 제주 부임 판관

위의 <표 1,2,3>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만호는 대부분 목사를 겸직하고 있으나,

목사는 만호를 겸직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이는 목사가 본래의 직이며,만호

는 비상적인 직임을 알 수 있다.또한 임기에 있어서도 만호는 목사에 비해 짧아서

이러한 추정을 더욱 확실하게 한다.그리고 판관의 경우에는,판관은 唐代 天寶

(742~755)년간 이후에 節度使(節度判官)와 觀察使(觀察判官)에 소속된 州佐였다.그

105)이하의 표는 高昌錫, 耽羅國史料集 ,新亞文化社,1995,353-355쪽을 참고하여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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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판관은 五代인 후당 때 이미 존재하였다.송 태종(976~997)때에는 朝臣을 절도

사와 관찰사의 속관으로 삼았다.판관이 관장한 업무는 州內 정사를 돕고 협력하여

각 부서(諸曹)에서 올라온 議案을 總理하고 移文을 헤아려 그 可否를 長에게 보고하

였다.이와 같이 判官은 해당 군현내의 정사를 총괄하면서,전문적인 행정실무를 담

당한 부서(예컨대 司戶參軍,司功參軍,司倉參軍 등)간의 행정업무를 조절 통제하

고,또한 그것을 군현의 장에게 보고하여 시행여부를 지시받는 역할을 하였다.고려

시기 판관 역시 중국의 절도판관이나 관찰판관과 그 기능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

을 것이다.

1116년(예종 11)에 대도호부와 목의 판관을 通判106)으로 그 명칭을 고친 바 있는

데,중국에서 통판은 宋의 太祖(960~976)가 五代때의 藩鎭들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乾德(963~968)초에 호남지역에 처음으로 파견한 속관이었다.통판은 兵民·錢穀·戶

口·賦役·獄訟을 聽斷하고 그 가부를 재결하는 업무를 맡았고,사실상 군정의 제2인

자였다.107)그리고 판관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印을 소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독자적인 수령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108)판관은

결국 전임외관을 보조하는 속관의 지위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로서 수령과 거의 대

등한 지위를 가졌다고 볼 수 있겠다.즉,판관의 단독 부임도 판관의 이와 같은 지

위를 고려할 때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된다.

3.元 간섭기 제주인식과 탐라총관부

고려와 몽고와의 일차적 침입의 계기는 몽고의 사신 著古與의 암살사건으로 말미

암아 1231년(고종 18)몽고가 고려를 침입하기 시작하여 40여 년 간에 여섯 차례나

침입을 되풀이하였고,고려에서는 강화도로 천도하여 몽고에 끈질기게 항쟁하였다.

그러나 1270년(원종 11)장기간에 지친 고려조정은 蒙古에 마침내 강화를 청하고 出

陸하게 되었다.이때부터 고려와 원의 관계는 장기적인 전쟁상태에서 평화로운 교

섭관계로 넘어가게 되었다.

106)尹京鎭,｢朝鮮初期 郡縣體制의 개편과 運營體系의 변화｣, 韓國史論  25,서울大學校國學校人文大

學國史學科,1991,126쪽에서 通判은  高麗史  百官志에서 보면 大都護府·牧의 判官이 예종 11년에

개정된 명칭인데,문종대에 이미 통판이라는 명칭이 나오는 것을 보면 통판과 판관은 서로 혼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하였다.

107)朴宗基,｢高麗時代 外官 屬官制 硏究｣, 震檀學報  74,震檀學會,1992,60-61쪽.

108)윤경진,위의 논문,1991,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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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원에서는 蒙古族의 지배하에 들어 간 諸地域에 대하여 간접통치하는 방식,

그리고 정복국을 그대로 두고 達魯花赤을 파견하여 통치하는 방식의 3가지 유형이

있었는데,고려에 대한 元의 지배방식은 세 번째 유형에 속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몽고가 일본을 정벌할 때에 임시로 설치한 征東行省을 그대로 존속시켜 고려의

내정에 간섭하려고 꾀하였으며,또 고려의 서경에서 북계에 이르는 諸城에 72인의

達魯花赤을 파견하여 통치하려다가 고려 측의 거센 저항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元은 고려의 북계지역에 동녕부를 설치하고 동계지역에는 쌍성총관부를 설

치하여 고려의 양계지역을 고려의 지배에서 분리시켰으며,또 제주도에 탐라총관부

를 설치하여 元의 지배하에 예속시켰다.이처럼 원은 고려에 국력을 강화할 목적으

로 분리정책을 취하여,고려가 비록 독립된 나라로 남아 있었으나 원의 附庸國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로 만들었다.그뿐만 아니라 원은 의도적으로 만주의 遼陽·

瀋陽地方에 고려군민을 기반으로 하는 瀋陽王을 두어 고려의 왕권과 대항하게 함으

로써 고려를 강화시키려고 하였다.109)

제주는 남송과 일본을 잇는 바닷길의 요충지였다.이에 원은 제주를 일본 정벌의

기지로 삼고자 하였는데,이는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C-① 탐라는 고려의 與國이다.세조는 고려를 臣服시킨 다음 탐라를 남송과 일본에

대한 요충지로서 주의를 돌리었다.지원 6년 7월에 명위장군 도통령 탈탈아,무덕

장군 통령 왕국창,무략장군 부통 유걸을 파견하여 탐라 등지의 길을 돌아보게

하고 고려국왕 왕식에게 관리를 간택하여 길을 안내해 보내라고 조서를 내리었

다.그 당시 고려의 반역적당 임연의 여당인 김통정이 도망쳐 탐라에 숨어 있었

다.9년에 중서성과 추밀원의 신하들이 상의하기를 “가령 일본에 대한 일을 먼저

하게 되면 그들의 순역여부의 동정을 알아낼 수 없는 바,뒷말이 있을 염려가 있

으니까 먼저 탐라를 평정하고 나서 일본의 순종여부를 보아가면서 천천히 도모할

것이다.탐라국왕은 일찍부터 조근하였는데 지금은 그 임금을 역도들이 내쫓고

그 성을 차지하고 난을 일으키고 있으니만큼 군사를 일으켜 그를 토벌한다면 義

를 앞세운 것으로 된다.”라고 하였다.

10년 정월에 정략사 혼도,사추 및 홍다구 등에 명하여 대소 병선 108척을 거느

리고 탐라의 적당을 쳤다.6월에 평정하고 나서 그 땅에 탐라국초토사를 세우고

진변군 1,700명을 주둔시켰다.그 공물부세로서 해마다 모시포 100필을 진상하게

했다.초토사는 후에 군민도달로화적총관부로 고쳤다가 또 군민안무사로 고치었

다.

31년에 고려왕이 주달하기를 탐라 땅은 조종 때로부터 자기나라에 신속되었었는

109)金九鎭,｢麗ㆍ元 領土紛爭과 그 歸屬問題-元代에 있어서 高麗本土와 東寧府ㆍ雙城摠管府ㆍ耽羅總

管府의 分離政策을 중심으로-｣, 國史館論叢  7,國史編纂委員會,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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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임연적당을 평정하고 나서 윤방보가 초토부사로 되면서 직접 조정에 귀속될

계책으로 꾸민 것인 만큼 예대로 되게 하여 달라고 간청했다.황제가 이르기를

“이는 사소한 일이거니 고려에 돌려주어 귀속시키도록 하라”라고 하였다.곧 그

때로부터 다시금 고려에 예속되었다.110)

여기서는 탐라가 ‘國’의 위상으로서 탐라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고 있으

며,더불어 탐라국의 성주를 탐라국왕이라고 하고 있다.또한 원과의 조공관계도 있

었음을 밝히고 있다.이러한 사실은 탐라의 위상이 國이었음을 분명히 말해 주는

단서이기도 하다.여기서 元은 탐라를 日本정벌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고 있음도 알

수 있는데,일본 정벌을 위하여 주둔한 진변군에게 탐라민들은 貢賦를 납부하는 의

무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그런데 위 사료에서 원은 탐라를 ‘國’이라 칭하면서 탐

라를 고려의 與國정도로만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렇다면 이것을 元의 의도에

따라 탐라를 高麗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정책으로만 볼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

각이 든다.즉,元에서는 탐라를 평정하고는 탐라에 耽羅國招討使라 하여 고려의 영

속관계의 군현체제 속에서가 아니라,고려와 대등한 입장에서의 위상을 부여한 듯

한 관부를 설치하였고,이에 관하여 元이 탐라를 자신의 속국으로 편입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견해111)는 이와 같은 점에서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112)

앞에서와 같이 元은 삼별초를 정벌하고는 제주에 元의 관부를 설치하였다.그러나

원의 일본정벌은 순탄하지가 않았다.두 차례나 대규모로 이루어진 일본정벌이 끝

내 실패로 돌아가고 3차 원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탐라총관부를 군민안무사로 개편

하고 다시 일본정벌에 대비하게 하였다.하지만 원의 世祖가 죽고 成宗이 즉위하자

원은 일본정벌을 포기하게 되었으며,그 결과 탐라의 중요성도 점차 소멸되게 되어

마침내 원은 탐라를 고려에 돌려주기에 이른다.하지만 원은 그 뒤에도 제주에 공

110) 元史  권208,4624-4625頁,“耽羅,高麗與國也.世祖旣臣服高麗,以耽羅爲南宗,日本衝要,亦注意

焉.至元六年七月,遣明威將軍都統領脫朶兒 武德將軍統領王國昌,武略將軍副統領劉傑往視耽羅等處道

路,詔植選國王王植選官導送.時高麗叛賊林衍者,有餘黨金通精遁入耽羅.九年,中書省臣及樞密院臣議

曰.若先有事日本,未見其逆順之情.恐有後辭,可先平耽羅,然後觀日本從否,徐議其事.且耽羅國王嘗

來朝覲,金叛逆逐其主,據其城以亂,擧兵討之,義所先也.十年正月,命經略使忻都,史樞及洪茶丘等率

兵船大小百有八艘,討耽羅賊黨.六月,平之.於其地立耽羅國招討使 屯鎭邊軍七百人.其貢賦歲進毛施

布百匹.招討使後改爲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 又改爲軍民安撫司.三十一年 高麗王上言,耽羅之地,自

祖宗以來臣屬其國;林衍逆黨旣平之後,尹邦寶充招討副使,以計求徑隸朝廷.乞仍舊.帝曰;此小事,可

使還屬高麗.‘自是遂復隸高麗

111)金九鎭,｢麗ㆍ元 領土紛爭과 그 歸屬問題-元代에 있어서 高麗本土와 東寧府ㆍ雙城摠管府ㆍ耽羅總

管府의 分離政策을 중심으로-｣, 國史館論叢  7,國史編纂委員會,1989.

112)진영일은 탐라가 ‘國’임을 전제하고,元이 탐라를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

었다고 하면서,탐라국은 고대중국의 국제 등급서열 중 次國 정도의 규모를 가졌다고 한다( 고대

중세 제주역사 탐색 ,보고사,2008,200-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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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를 계속하게 하고 또 탐라의 목마장을 관리하기 위해 말을 전문으로 사육하는 牧

胡와 牧子를 파견하였다.

1300년(충렬왕 26)에 元에서는 다시 탐라총관부를 설치하고 그 이듬해 이를 耽羅

國軍民萬戶府로 개칭하였다.탐라국군민만호부가 설치된 뒤 원에서 達魯花赤와 牧

子 등을 파견하였으나,고려에서도 목사 등의 관원을 보내어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 하였다.그러므로 제주의 영토가 비록 고려에 반환되었다고 하지만,제주

지방에 존재하는 성주와 왕자의 독특한 혈연체계를 이용하여 원은 계속적으로 제주

를 지배하려 하였고,이 점이 동녕부나 쌍성총관부와는 다소 다른 점이 있는 것이

다.113)

한편,고려 말에 元은 점차 그 세력을 잃어가고 있었고,신흥 국가로 明의 세력이

강대해져 가는 때였다.공민왕은 이러한 국제정세에 편승하여 국내에 대한 元의 잔

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반원정책을 지향하게 된다.그런데 당시 제주에는 元의 목호

세력이 계속적으로 존재하였고 신흥강대국인 명의 공마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고

려로서는 상당한 골칫거리로 등장하게 된다.이에 崔瑩을 필두로 하여 대대적인 목

호 정벌을 나서게 되는데 다음의 사료는 이에 관한 사정을 잘 말하여 준다.

C-② 무자일에 임밀 등이 왕에게 말하기를 “제주의 말의 필 수가 2천에 차지 못하면

황제가 반드시 우리들을 죽일 것이니 청컨대 오늘 왕에게서 벌을 받고자 한다”라

고 하였다.왕이 대답할 길이 없어서 드디어 제주 정벌을 의논하게 되었다.그리

하여 기축일에 문하찬성사 최영을 양광,전라,경상도 都統使로 밀직제학 염흥방

을 도병마사로,三司左使 李希必을 양광도 상원수로,판밀직사사 邊安烈을 그 부

원수로,찬성사 睦仁吉을 전라도 상원수로,밀직 임견미를 그 부원수로 判崇敬府

事 池奫을 경상도 상원수로,동지밀직사사 羅世를 그 부원수로 임명하여 각각 그

도의 군사를 영솔하게 하고 지문하사 金庾를 삼도 三道助戰元帥 겸 西海交州道

도순문사로 임명하여 제주도를 토벌하게 하였다.그 병선이 3백 14척이요 정예한

군사가 2만 5천 6백 5명이었다.그때 교서에 이르기를 “탐라국은 바다 가운데 있

으면서 대대로 조공하여 이미 거의 5백 년이 되었다.근년에 와서 牧胡 石迭里必

思,肖古禿不花,觀音保등이 나의 신하를 살육하고 나의 백성을 노비로 만들었다.

그 죄악이 이미 극도에 도달하였다.지금 너에게 통수의 권한을 주니 가서 모든

군대를 독려하여 반드시 소정 기일 내에 그들을 모두 섬멸하라”고 하였다.또 문

하평리 柳淵을 양광도 도순문사로,지밀직사사 홍사우를 전라도 도순문사로 임명

하여 뒤에 남아서 鎭守함으로써 불의의 사태에 대비케 하였다.114)

113)金九鎭,앞의 논문,1989,88-90쪽.

114) 高麗史  권44,世家,공민왕 갑인 23년.“戊子 林密等白王曰 濟州馬不滿二千數則帝必戮吾輩 請今

日受罪於王 王無以對遂議伐濟州.己丑 命門下贊成事崔瑩爲楊廣全羅慶尙道都統使 密直提學廉興邦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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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대규모의 전쟁준비가 제주목호 토벌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

다.하지만 최영이 제주에 와서 한 달여간 전투를 벌여 끝낸 목호 정벌은 “우리 동

족이 아닌 것이 섞여 갑인년(1374)의 변을 불러들였다.칼과 방패가 바다를 뒤덮고

간과 뇌는 땅을 가렸으니 말하면 목이 메인다.”고 묘사될 정도로 고려와 목호세력

의 총력전이었다.이로써 목호세력은 영향력을 상실했고,제주 사람들은 많은 희생

을 당하였다.115)

都兵馬使 三司左使李希泌爲楊廣道上元帥 判密直司事邊安烈爲副元帥 贊成事睦仁吉爲全羅道上元帥

密直林堅味爲副元帥 判崇敬府事池奫爲慶尙道上元帥 同知密直司事羅世爲副元帥 各將其道兵 知門下

事金庾爲三道助戰元帥兼西海交州道都巡問使 往討之 戰艦三百十四艘 銳卒二萬五千六百有五 敎曰 耽

羅國於海中世修職貢垂五百載 近牧 胡石迭里必思 肖古禿不花觀音保等 殺戮我使臣奴婢 我百姓罪惡貫

盈 今授爾節鉞往督諸軍剋期盡殲 又以門下評理柳淵爲楊廣道都巡問使 知密直司事洪師禹爲全羅道都巡

問使 留鎭以備不虞.”

115)金日宇,｢고려후기 濟州·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 한국사학보  15,고려사학회,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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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조선 초기 제주 지역의 군현 개편과 제주목 운영

1.지방제도의 정비와 제주 三邑의 설치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고려의 군현제를 개편ㆍ정비함으로써 보다 더 중앙집권적

형태의 지방제도를 갖추었다.조선시대의 군현제는 고려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이는 제주도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道制가 실시되었다.고려 때도 전국이 楊廣ㆍ慶尙ㆍ全羅ㆍ交州ㆍ西海道 등

의 5道와 西北ㆍ東北面의 兩界로 나누어 파악되었다.그러나 5도 양계는 감찰을 행

하는 按察使 등의 사신이 분담해 파견되는 구역의 의미를 지녔을 뿐이고,각 군현

단위와 중앙을 연결하는 중간기구의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었다.또한 여기에는

轉任의 外官도 두지 않았다.그러던 중 5도와 양계 지역이 중간기구의 역할을 담당

하는 최고 서열의 지방행정단위로서 휘하에 군현을 거느려 통솔하고,전임의 최고

위 외관이 파견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왕조가 멸망하기 3년 전부터 비롯했다.116)

고려 말기의 道制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개편ㆍ정비되는 과정을 거쳐 太宗 14

년(1414)에 京畿ㆍ忠淸ㆍ慶尙ㆍ全羅ㆍ黃海ㆍ江原ㆍ平安ㆍ永吉(咸鏡)道 등의 8道制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117)그래서 전국이 8道ㆍ4府ㆍ4都護府ㆍ20牧ㆍ43都護府ㆍ82郡

ㆍ175縣 등의 330여 개 행정단위로 구획되었다.118)道의 장관은 觀察使였고,각 지

역의 守令으로는 邑格에 따라 직급의 차이가 나는 府尹ㆍ大都護府使ㆍ牧使ㆍ都護府

使ㆍ郡守ㆍ縣令ㆍ監務 등이 파견되었다.道制 확립으로 조선은 고려에 비해 지방을

보다 더 강력하게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조선정부는 主ㆍ屬縣體制를 해체시키는 방향으로도 나아갔다.119)즉,조선정

부는 外官이 파견되어 主縣의 위상을 갖는 군현만이 중앙정부와 직접 연결되어 행

정업무가 처리되고,외관이 파견되지 않아 屬縣의 위상을 갖는 군현은 자신과 主ㆍ

屬縣關係를 맺은 주현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행정업무가 처리되는 고려의 지방지배

116)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3,1993,236–259쪽.

117)李樹健,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민음사,1989,354–367쪽;김인걸,｢조선 건국과 지방지배구조의

재편｣,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반,아카넷,2000,

29–41쪽.

118) 經國大典  권1,吏典,外官職.

119)이수건,앞의 책,1989,354–425쪽 ;임선빈,｢외관제의 확립과 운영구조｣,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반,아카넷,2000,45–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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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지양하는 대신,외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을 없애고,전국의 전 군현에 외

관을 두는 정책을 펼쳐 나아갔던 것이다.이와 더불어,인구와 경제력 등의 규모가

작은 규모가 작은 군현은 해체시켜 나갔다.

1106년(예종 1)이후에는 屬縣에 監務 등의 외관을 파견하는 조처가 취해지는 등

군현의 主縣化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고려말기에 이르러

서도 500여 군현 가운데 160여 개가 여전히 屬縣으로 남았던 것은 主縣이 될 수 없

을 정도로 영세한 군현이 상당수 달했던 점도 크게 작용했다.120)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영세한 군현의 존재가 국가의 지방지배 운영에 부담을 주

고,주민에게도 민폐를 가중시킨다는 점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그래서

조선은 초창기부터 영세 군현을 병합해 하나의 군현으로 만드는 한편,屬縣에 해당

하는 군현을 철폐한 뒤,直村,또는 面이나 坊,혹은 社,아니면 面 등의 밑에 두는

里나 村,혹은 洞 등등의 형태로 편제해 主縣關係를 맺었던 主縣이나,다른 군현의

관할구역으로 편입시키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아갔다.이는 군현의 영

역을 나누고,이들을 面과 里 등으로 편제해 군현의 하부단위로 두는 面里制가 실

시ㆍ정착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121)이 때문에 500여 개에 달했던 고려의 군현이

조선시대에 와서는 330여 개로 줄어듦과 동시에,전 군현에 외관이 파견되어 屬縣

이 소멸해 없어지게 되었다.

조선 초기 군현제 개편이 이루어져 나아갈 때,제주도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고려 때 제주도는 줄곧 독립적으로 운영된 행정단위였으나,조선시대 들어와 太宗

14년 8道制가 확립됨에 따라 全羅道와 영속관계를 맺게 되었다.122)즉,제주도는 羅

州 및 光州 지역과 더불어,正3品에 해당하는 牧使가 守令으로 파견되는 牧 단위로

서 觀察使를 장관으로 둔 全羅道에 領屬되었던 것이다.또한 군현의 主ㆍ屬縣關係

가 해체되는 조치도 행해졌다.

D-① 濟州都安撫使 吳湜과 前判官 張合 등이 그 땅의 事宜를 올렸다.啓聞에 이르기

를 “제주에 郡을 설치하던 초기에 漢拏山의 四面이 모두 17현이었습니다.북면의

大村縣에 성을 쌓아서 본읍으로 삼고,東西道에 靜海鎭을 두어 軍馬를 모아 연변

을 방어하였고,동서도의 都司守는 각각 부근의 군마를 고찰하고 牧場을 겸임하

였으나,땅은 크고 백성은 조밀하고 소송이 번다합니다.동서도의 산 남쪽에 사는

120)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2000,26–27ㆍ78–81쪽.

121)이수건,앞의 책,1989,50–109쪽.

122) 經國大典  권1,吏典,外官職 全羅道.



- 41 -

사람들이 목사가 있는 본읍을 왕래하려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사철에 갔

다가 오는데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또 정해진의 군마와 목장을 겸임한 다수

職員이 그 무지한 무리를 거느리고 군마를 고찰한다 핑계하고 주민을 침해하여

폐단을 일으키고,혹은 무시로 사냥하여 잔약한 주민을 소요스럽게 하지만,牧使

와 判官이 또한 그 연고를 알지 못하니 어찌 고찰할 수 있겠습니까?이것이 여러

해 묵은 큰 폐단입니다.마땅히 동서도에 각각 현감을 두어야 하니,(중략)원컨

대,이제부터 본읍에는 東道의 新村縣ㆍ咸德縣ㆍ金寧縣과 西道의 貴日縣ㆍ高內縣

ㆍ厓月縣ㆍ郭支縣ㆍ歸德縣ㆍ明月縣을 소속시키고,동도의 縣監은 旌義縣을 본읍을

삼아 兎山縣ㆍ狐兒縣ㆍ洪爐縣 등 3개 縣을 소속시키고,西道의 현감은 大靜縣으로

서 본을 삼아 猊來縣ㆍ遮歸縣 등 2개 縣을 소속시키십시오.123)

고려 때 제주도 지역에는 大村縣이자,主縣인 濟州牧을 중심에 두고,동쪽으로는

新村ㆍ咸德ㆍ金寧ㆍ兎山ㆍ狐兒 등의 縣,서쪽으로는 貴日ㆍ高內ㆍ涯月ㆍ遮歸ㆍ猊來

ㆍ洪爐 등의 縣이 제주목의 관할을 받는 속현으로 존재했다.이때는 제주목의 外官

이 15개에 달하는 현을 관할하는 한편,멀리 떨어지거나 가까운 지역을 불문하고,

15개 현의 주민은 제주목에 와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조선시대 들어와서도 제주도에 대한 국가의 지배체계가 고려 때의 그것과 같은

형태를 유지함에 따라 그 폐단이 점차적으로 커져 나아갔다.즉,인구가 많아지고,

행정업무가 늘어나게 되자,한라산 남쪽의 山南 주민이 한라산 북쪽에 자리잡아 거

리가 먼 산북의 제주목 관아로 나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켜져 갔고,제주목 관아에

서 멀리 떨어진 산남 지역에는 행정력이 강하게 미칠 수 없었던 탓으로 土豪勢力의

횡포가 자행되는 경우가 잦아지게 되었던 것이다.때문에 太宗 16년(1416)濟州都按

撫使 吳湜과 前判官 張合 등의 건의에 따라 동쪽의 신촌현ㆍ함덕현ㆍ김녕현 등의

지역과 아울러,서쪽의 귀일현ㆍ고내현ㆍ애월현ㆍ곽지현ㆍ귀덕현ㆍ명월현 등의 지

역은 大村縣을 본읍으로 삼은 濟州牧에 속하게 했다.또한 동쪽은 旌義縣을 본읍으

로 삼은 뒤,여기에 예래현ㆍ차귀현 등의 지역을 소속시키는 개편이 이루어졌다.또

한 고려 때 설치ㆍ운영되었던 15개 縣은 각각 三邑의 하부단위에 해당하는 直村으

로 편제되기에 이르렀다.

제주도 지역에도 중간기구의 역할을 담당하는 최상의 지방행정단위로서 휘하에

군현을 거느리게 함과 아울러,영세군현을 병합ㆍ폐합하고,속현을 해체하는 등 초

창기 때 조선정부가 취해 나아갔던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군현제 정비가 이루어졌

다.즉,제주도는 全羅道와 영속관계를 맺는 한편,제주도 지역이 濟州牧ㆍ旌義縣ㆍ

123) 太宗實錄  권31,太宗 16년 5월 丁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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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靜縣 등의 3개 군현으로 구획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이로부터 제주도 지역은 3

개 군현 단위 중심의 三邑으로 나누어졌고,그 구분의식이 지역주민들에게 뿌리가

내려지는 한편,국가의 지배력도 1牧ㆍ2縣으로 이루어진 三邑의 운영을 통해 실현

되어 나아갔다.

한편,제주의 지방제도를 이해할 때에 반드시 거론되는 것이 土官의 존재이다.이

토관은 타지방의 鄕吏에 비유될 수 있으면서도 그 유형을 달리하는 특수한 제도이

다.124)토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평양과 화주(지금의 함경도 영흥)지방에는 고려 말에

그 기록이 보이기 시작하나 제주의 경우에는 고려시대에는 기록이 보이지 않으나

1394년(태조 3)기록에는 土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고 있어125)제주지역에도 토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이와 관련하여 李載龒은126)“제주에도 이미 麗

代로부터 토관이 설치된 것이 아닌가 싶다.이러한 推論이 옳다면 토관제는 우리의

영토 중 2,30년간 혹은 근 백년토록 元의 직속령이 되었다가 다시 수복된 지방을

통치하는 정책으로 연유된 것이라 하겠다.”고 하면서 토관의 설치에 대한 논지를

피력하였다.그런데 제주의 경우에는『高麗史』｢金之錫 傳｣과  世宗實錄 에는

D-② 고종 말엽에 濟州副使로 되었는데 그때 그곳의 관습으로 나이 15세 이상의 남자

이면 해마다 콩 1섬씩 바치고 또 수백 명의 아전들도 매 명이 매해 말 1필씩 바

치고 있었는데 副使와 判官이 이것을 나누어 가졌다.127)

-③ 濟州土官은 그 수효가 6백 29명인데…128)

라는 기록이 보이는데,고려 高宗代인 1250년대의 기록과 1425년(세종 7)의 기사에

서는 衙前과 이후의 토관 수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또 진영

일129)에 의하면 고려 현종대에 향리의 정원이 규정되기에 이르는데,제주의 경우는

84명이었다고 한다.그렇다면 제주지역의 토관은 이미 고려 고종 이전에 존재했을

124)李載龒,｢朝鮮初期의 土官에 對하여｣, 震檀學報  29,震檀學會,1966.

125) 太祖實錄  卷5,3년 3월 27일 병인조.“乞自今置敎授官,土官子弟十歲以上”

126)李載龒,｢朝鮮初期의 土官에 對하여｣, 震檀學報  29,震檀學會,1966,120쪽.

127) 高麗史  卷121列傳34良吏 金之錫 “高宗末 爲濟州副使 州俗男年十五以上 歲貢豆一斛 衙吏數百

人 各歲貢馬一匹 副使判官分受之”

128) 世宗實錄  卷29,7년 7월 15일 임오조.“濟州土官,其數六百二十九”

129)진영일, 고대 중세 제주역사 탐색 ,보고사,2008,269쪽.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데 왜 본도에

현종 9년의 규정된 84명이란 정원을 무시되어 그 3,4배나 되는 3,4백 인의 향리가 있게 되었는지

모르겠다.이는 시대가 정원 규정했던 때와 240년 정도가 지나 있으므로 그동안 전국적으로 향리수

가 세 네 배로 불어난 경향을 제주 지역도 반영한 것인지 또는 이 지역에서만 일어난 특수한 현상

인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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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위의 아전이 토관으로 불리게 된 것은 평양과 화주와 마찬

가지로 고려 말 즉,元 간섭기에서 벗어나게 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겠다.

이는 제주지역이 이미 고려조정으로부터 송ㆍ일본과 같은 외국으로 인식되었

고,130)1402년(태종 2)에 제주 星主 高鳳禮와 王子 文忠世가 왕자의 호가 참람하다고

하여 고쳐줄 것을 요청하여 각각 左都知管과 右都知管으로 호칭이 변경되기 전까지

는 여전히 성주와 왕자의 칭호를 가지고 있었던 점131)에 비추어,자연적으로 제주지

역을 운영했던 계층의 존재를 생각해볼 수 있다.그리고 중앙에서도 이를 묵인하는

방향에서 다만,중앙관리를 계속적으로 파견하면서 양자의 협력체제 속에서 바다라

고 하는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元 간섭기를 거치면서 제주의 토관도 그 직제나 성격이 평양과 화주와 같이

변해갔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제주도의 토관은 평안도나 함길도와 같이 東班과 西

班으로 구분되지는 않는다.단지 印信을 받고 수령과 병립하여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高位武人으로서의 軍戶를 편성하고 있었는데 이를 기록에서

확인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제주 토관 조직도132)

130)진영일,앞의 책,2008,218쪽.

13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全羅道｣ 濟州牧,“建置沿革 太宗二年星主高鳳禮 王子文忠世等 以星主

王子之號 似涉僭擬 請改 以星主爲左都知管 王子爲右都知管”; 太宗實錄  卷7,4년 4월 21일 신묘조.

“以星主爲都州官左都知管,王子爲都州官右都知管.”

132)제주토관조직도는  太宗實錄  卷7,4년 4월 21일 신묘조 및  世宗實錄  卷45,11년 7월 28일 임신

조의 기사를 근거로 하여 작성한 것이다.

道之官 →     道知官

東道千戶所 → 東道靜海鎭

西道千戶所 → 西道靜海鎭

都千戶 →     都司守

上千戶 →     上司守

副千戶 →     副司守

星主 →   都州官左都知管

王子 →   都州官右都知管

     東

   右都知管

   *東司守

    *東上司守

     西

    左都知管

    *西司守

    *西上司守

***都鎭撫

***上鎭撫

  *副司守

***副鎭撫

***鎭撫

   各 所

***都千戶

**(守成)都千戶

***上千戶

  *副鎭撫

 **副千戶

***千戶

  *上ㆍ副百戶

***百戶

 

 各 門

 

 **副千戶

*1407년(태종 7)에 나타난 토관직

**1429년(세종 11)에 나타난 토관직

***태종 7년 및 세종 11년에 나타난 토관직

태종 4년 ------------------태종 7년--------------세종 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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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의 土官職 중에는 태종 7년에만 보이고,세종 11년에는 보이지 않는 토관

직이 있고,태종 7년에는 보이지 않다가 세종 11년에만 보이는 토관직이 있다.전자

의 경우는 東ㆍ西道 靜海鎭의 司守,上司守,各所 副鎭撫,上ㆍ副百戶이고 후자의

경우가 各所(수성)都千戶,副千戶,各門 副千戶이다.

이처럼 조직도 상의 각 토관직들이 폐지와 신설을 반복한 것인지,아니면 서로 병

렬적으로 혼재되어 존재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그러나 세종 11년 이후로는 기

록상 동ㆍ서도 정해진의 사수,상사수,각소 부진무,상ㆍ부백호가 더 이상 나타나

지 않고,또한 위 조직도의 작성 근거도 1429년(세종 11)7월의 기사는 ‘軍丁에 관한

法의 改正’중에 있는 것이었다.이렇게 볼 때,제주의 토관은 앞에서 살핀 것처럼

武班으로 차정되어 있어서 奉足이133)주어졌으며,‘아버지가 正軍이 되면 아들과 사

위는 奉足’134)이 되는 3丁 1戶의135)군호 편제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렇다

면 군호의 편제와 관련하여 봉족이 지급되지 않는 토관직은 사실상 생각하기 어려

운 것이고,이러한 이유로 1429년(세종 11)기록의 토관직이 제주 지역의 마지막 형

태일 것이라 생각된다.

제주의 防護所는136)9개소에 설치되어 있었다.여기에다 추가로 州邑의 성안 守御

所인 左右所ㆍ纛所까지137)포함하면 총 10개의 방호소가 존재하는 것이며,다시 각

133)고려시대에는 軍役者에게 군역 복무의 대가로 토지 1足丁(17결)을 군인전의 지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田丁連立이라는 법제를 정립하여 토지에 군역자를 결부시킴으로써 그 항구적인 입역기반을

보장하는 제도가 운영되었다.그런데 군인전의 지급은 전시과 체제의 붕괴와 함께 중단되고,고려

후기 전제의 문란 과정에서 완전히 소멸되었다.조선왕조에 들어와서는 군역자에 대하여 어떠한 지

목의 토지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科田法體制의 기본 입장이었다.조선왕조에서는 토지를 지급하는

대신 일정규모의 家戶 내지 人丁을 엮어서 군역부과의 단위로 조직하는 정책을 취하였다.이러한

의도로 국가 행정력에 의해 구성된 편제호를 軍戶라고 부른다.군역부담을 위해 국가에 의해 조직

된 인위적인 공동체의 성격을 띠는 이 군호의 편제관계는,군역을 직접 담당하는 戶首와 재력을 내

어 호수의 입역을 보조하는 의무를 진 奉足(保人)으로 분화되어 있다(金泰永ㆍ徐延相,｢朝鮮初期 軍

役編制의 推移와 改革方向｣, 慶熙史學  19,慶熙大學校史學會,1995).

134) 世宗實錄  卷45,11년 7월 28일 임신조.“父爲正軍,子壻爲奉足,三丁爲一正軍.”

135)여기서 이야기하는 3丁 1戶란 하나의 自然家戶내에서 조직을 이루는 가족관계를 의미(1家1戶型)

하는 것이나,이것은 어디까지나 3정 1호를 대표하는 원칙적인 사례였던 것이고,3정 1호는 가호의

결합 단위수의 관점에서 볼 때,다시 3家 1戶型,2家 1戶型,1家 1戶型으로 구분될 수 있다.다시

말해 人丁이 3정이 채 되지 못하는 호의 경우는 호별로 3가 내지 2가로 묶여서 하나의 軍戶를 편

성했다는 것이다.세종대의 인정을 기준으로 한 이와 같은 군호의 편성방식은 하나의 자연호에 인

정이 3정 이상이 되어도 나머지 인정에 대하여는 군역을 지우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호편성 방식의

불균등 현상이 발생하였으며,이는 결국 世祖의 保法이 완성되는 단계에 가서는 餘丁이 발생하더라

도 그 여정끼리 다시 3정으로 묶어 군호를 편성하게 된다.즉,자연호를 기준으로 한 형식적인 3정

의 편제방식에서 3정이라는 구체적인 인정수를 기준으로 하여 군호가 편성되게 되는 것이다.이에

관하여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金泰永ㆍ徐延相,위의 논문,1995;정이근,｢朝鮮前期의 軍戶編

成規程 :“保法”에 대한 一考察｣, 社會科學論集  14,東亞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1997;李志雨,｢朝

鮮初期 奉足制의 推移와 實態｣, 경남사학  5,경남대학교사학회,1991).

136) 世宗實錄  卷84,21년 윤2월 4일 임오조.“則本州東則 金寧・朝天館 西則都近川 涯月 明月 大靜

縣 西則遮歸 東則東海 旌義懸 西則西歸 東則水山等處 竝是倭寇泊船要害之處 前此皆置防禦所”

137)高昌錫은 “둑소(纛所)는 군기(軍紀,大將旗)에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라고 한다.｢耽羅國時代史-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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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도138)부천호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앞의 조직도에서 都鎭撫139)・上鎭撫・副

鎭撫・鎭撫 등은 동ㆍ서 정해진과 각소,각문을 연결하는 중간조직으로 볼 때,이

토관의 총 숫자는 세종 7년의 기록에 의하면 총 629명이며,왕명으로 임명된 토관

은 5명으로서 左ㆍ右 都知管,東ㆍ西 都司守,都鎭撫이며 나머지는 按撫使가 차정한

다.140)그러나 이들 토관은 지방 토호세력으로서 民을 수탈하고 官印을 사용하여 수

령의 권위를 침탈한다는 이유로 세종 9년에 좌ㆍ우 도지관과 천호계열만을 남기고

그 이외는 잠시 혁파되었다.141)그러나 세종 11년에는 다시 도진무와 백호의 職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폐지되었던 것은 아니었다.그리고 이와 같은 토관직

史時代부터 朝鮮初까지의 濟州道史-｣,서귀포문화원,2007,172쪽 참조.또 세종 9년에는 “둑소(纛

所)10을 두어서 각처에 있는 토관의 인원수가 70여 인에 달하는데”라고 하여 州邑안에 纛所가 10處

가 있음이 나타난다( 世宗實錄  卷36,9년 6월 10일 정묘조.“又置十纛所,各處土官之額,至於七十餘

人”).

138)高昌錫은 “6방이 집무하는 청사는 따로 營門앞에 세워져서 백성들은 이곳에 출입하였으나,수령

의 청사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다.그러므로 이들 향리를 일컬어 관아 앞에서 사무를 보는

사람이란 뜻에서 아전이라 한 것이다.”라고 하여 營門이 수령의 청사가 통하는 門이라 하고 있다.

｢耽羅國時代史-先史時代부터 朝鮮初까지의 濟州道史-｣,서귀포문화원,2007,202쪽.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門은 수령의 청사가 있는 장소인 門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139)崔根成에 의하면 元 萬戶府制의 경우 萬戶府內의 鎭撫所는 행성의 都鎭撫司로부터 군령을 하달

받는 군정연락기관이었다고 한다(｢高麗 萬戶府制에 관한 硏究｣, 關東史學  3,關東大學史學會,

1988.64쪽).또 吳宗祿은 麗末에는 元帥 등 여러 장수 밑에 都鎭撫 등이 두어져 있었는데,都節制

使 밑에도 都鎭撫 이하의 軍官이 두어져 조선초기와 같이 鎭撫所를 구성하여 軍士의 지휘,軍資의

관리 등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였다(｢朝鮮初期 兵馬節度使制의 成立과 運用｣(上), 震

檀學報  60,震檀學會,1994.81쪽).이와 같은 都鎭撫의 역사적 관직체계 위상으로 볼 때에 앞의 토

관 조직도내에서의 都鎭撫도 그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140) 世宗實錄  卷29,7년 7월 15일 임오조.“濟州土官,其數六百二十九,而口傳官員五,其餘竝按撫使

差定.”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기록에는 왕명으로 임명되는 다섯 명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한편,高昌錫은｢耽羅國時代史-先史時代부터 朝鮮初까지의 濟州道史-｣,서귀포문

화원,2007,167~168쪽에서 필자와 같은 결론을 내고 있으나 그와 같은 결론을 내게 된 근거를 제

시하고 있지 않다.때문에 이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붙이자면,우선 좌ㆍ우 도지관은 제주 土官職

의 최고층이므로 왕명으로 임명되는 5명에 포함되는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나머지 3명이

문제인 것인데,세종 9년의 기록에 의하면 제주지방의 土官혁파 문제가 등장하면서 좌ㆍ우 도지관

과 도진무를 제외한 모든 土官을 혁파하자는 내용과 도진무를 안무사가 적당히 골라 정하게 하도

록 한 내용이 보인다. 世宗實錄  卷36,9년 6월 10일 정묘조.“旌義,大靜,居東西二隅,牧官在其中,

雖無土官,豈難治哉?而別置都鎭撫,東西都司,左右都州官,皆受印信,與守令竝立.又置十纛所,各處

土官之額,至於七十餘人,各率衙前吏卒,席權藉勢,或附守令,或剝民生,官多民小,有弊無益.然左右

都州官,則或稱星主王子之遺風,仍舊猶可也,餘皆革除,依他郡例,分隷所居各官,竝收印信.”

이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보면 도진무의 경우에는 토관직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으로 보이며,안무사가 정하도록 하기 이전에는 왕명으로 차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나머지 2명이 문제인데,위의 세종 9년의 기록에 따르면 都鎭撫와 東西都司와 左右都州官이

모두 관인(官印)을 받아 가지고 수령과 대등이 된다는 언급과 또 세종 11년(1429)7월 28일 (임신)의

기록에는 정해년(태종7년(1407))에 있었던 사실을 언급하는 도중 동ㆍ서 사수와 도진무의 봉족수가

동일했었음을 나타내는 내용이 보인다. 世宗實錄  卷45,11년 7월 28일 “去丁亥年,按撫使啓奉王

旨...第二科東西司守都鎭撫各三十名”

이와 같은 사실로 비추어본다면 적어도 세종 7년의 왕명으로 임명된 5명의 토관은 좌ㆍ우 도지

관,동ㆍ서 사수,도진무임이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141) 世宗實錄  卷36,9년 6월 10일 정묘조.“然左右都州官,則或稱星主王子之遺風,仍舊猶可也,餘皆

革除,依他郡例,分隷所居各官,竝收印信.都鎭撫,則按撫使隨宜擇定,減鎭撫之數,多不過五六人..東西

靜海鎭及各所加設千戶四,可革都鎭撫,印信別無所用之處,亦可收取 更下政府諸曹議之,僉曰:可 從

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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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睿宗 원년에 토관직이 雜色軍으로 변하여 토호세력으로서의 기반유지가 불가능

하게 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한편,제주의 토관은 애초에 설치되었던 목적과는 다르게 수령과 제주민 사이에

서 중앙에서 파견한 관직의 역할을 대행하면서 많은 폐단을 일으켰는데,다음의 기

록을 이를 잘 말하여 준다.

D-④ 濟州의 백호ㆍ천호는 그 수령이 차정하는데,司直ㆍ副司直이 앞으로 지나가도

床에 걸터앉아 禮에 행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그러므로 土人이 王爵을 가볍게

여기고 토관을 重하게 여깁니다.이리하여 제주의 子弟가 조정에 從仕하기를 원

하는 자가 없습니다.만일 일찍이 조정에 종사한 자로 백호ㆍ천호를 차정하면,위

아래의 분수가 정하여져서 子弟가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142)

-⑤ 신이 제주에 도임했을 때 고소하는 자가 구름 몰리듯 하였는데,모두 土豪들의

불법적으로 양민을 점유하는 일들이었습니다.물으면 모두 말하기를,‘이 지방이

멀리 바다 밖에 있어서 수령의 기강이 해이하고,토호들이 방자한 행동으로 제

마음대로 양민을 점유하여 봉족이라 일컫고는 부리기를 노예와 같이 하므로,양

민의 아들로서 나이가 겨우 8,9세만 되면 벌써 점유를 당하여 아비로서 자식이

라 할 수가 없게 되고,비록 관청에 호소한들 권세 있는 부호의 농간대로 안 되

는 일이 없으니,원통하고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풀 수가 있겠습니까.’하오니…

제주의 지형이 동서로 1백 20여 리요,남북으로 60여 리인데,旌義와 大靜이 동과

서의 두 모퉁이에 있고,牧使가 중앙에 있으니,비록 토관이 없더라도 다스리기

어려울 것이 없는데,따로 都鎭撫와 東西都司와 左右都州官을 설치하여 모두 官

印을 받아 가지고 수령과 대등이 되게 하고,또 纛所 10인을 두어서 각처에 있는

토관의 인원수가 70여 인에 달하는데,각기 아전과 군졸을 거느리고서 권리를 펴

고 세력을 빙자하여,혹은 수령에게 아부하고 혹은 민생을 긁어 먹는데,관은 많

고 백성은 적어서 폐만 있고 이익됨은 없습니다.”143)

첫 번째의 기사는 濟州民이 중앙의 관직보다도 土官職을 더욱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이는 결국 중앙의 지배질서가 제주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음

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더군다나 濟州民의 土官職 선호를 방지하기 위한 대

142) 太宗實錄  卷19,10년 6월 19일 갑인조.“濟州百戶千戶,從其守令差定,至有司直副司直趨過于前,

踞床不爲禮,故土人輕王爵重土官.是以,無子弟願從仕于朝者.若以嘗從仕于朝者,差百戶千戶,則上下

之分定,而子弟多欲從仕者矣 上從之.”

143) 世宗實錄  卷36,9년 6월 10일 정묘조.“臣到濟州,告訴者如雲,皆土豪影占良民事也.問之則皆曰:

“此地邈在海外,守令紀綱陵夷,土豪恣行,自占良民,稱爲奉足,使之如奴隷,故良民之子,年才八九,已

爲所占,而父不得爲之子,雖訴於官,未有不爲權豪所弄,冤抑何由得伸?....濟州之地,東西百二十餘里,

南北六十餘里.旌義、大靜,居東西二隅,牧官在其中,雖無土官,豈難治哉?而別置都鎭撫、東西都司、

左右都州官,皆受印信,與守令竝立.又置十纛所,各處土官之額,至於七十餘人,各率衙前吏卒,席權藉

勢,或附守令,或剝民生,官多民小,有弊無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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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도 지방에 대한 철저한 지배권 구축이 아니라,1차적으로 중앙의 관직을 거친 사

람에 한하여 土官職을 제수하게 하는 것이었다.이러한 조치는 토관직을 제수받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중앙의 관직을 거치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중앙의 제주 통제

에 대한 어려움을 잘 대변한다고 하겠다.

두 번째의 기사는 토관이 수령과 협력하여 지방통치를 완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거꾸로 수령과 비슷한 지위에서 지방민들을 수탈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내

용이다.물론 가장 이상적인 지방행정체계라는 것은 守令을 정점으로 하여 鄕吏에

서 民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계통 질서이나,지역적으로 고립된 지역에 파견된 地方

官이 행정적 업무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토관의 역할이 필요했다.

土官 역시 그 존재 근거를 향리에 두고 있었음에도144)불구하고,향리와는 엄연히

구별되는 존재였다.이는 앞서 언급한 1429년(세종 11)의 군정개혁 논의에서 奉足數

를 정할 때에 토관직 중에서도 가장 신분이 낮은 진무와 각소의 천호와 백호에게는

각각 2명씩의 봉족을 줄 것을 명시한 반면,향리에 관하여는 그러한 언급이 없다.

결국 향리에게는 3정 1호의 원칙으로 돌아가 2명의 봉족이 지급되기 때문에 진무와

각소의 천호와 백호의 봉족수와 같아지게 된다.이는 결국 토관의 형성이 향리로부

터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수령과 民의 지배관계와는 다르게 독자적인 지위를 획득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토관의 하부구조가 향리로 분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이렇게 볼 때 제주지역의 토관은 향리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다음의 기사를 보겠다.

D-⑥ 鄕吏라는 것은 그 구실을 대대로 이어 전하여 그 고을과 함께 흥망을 같이하는

것이온데,제주에서 향리는 일하지 않고 오로지 典吏에게 일임하니 향리를 두는

법에 어긋남이 있으며,향리가 또한 예법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고을 안의 일을

하나도 아는 것이 없기에 신이 괴이하여 그 까닭을 물은즉,고을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옛날에 안무사 趙原이 일시적인 편의로써 양민 가운데 글자 아는 사람

30여 명을 뽑아서 전리라 명칭하고,기록하는 벼슬아치의 구실을 대신하게 하던

것이 지금까지 고쳐지지 못하여,아침에 전리가 되었다가 저녁에 鎭撫나 千戶가

되므로,백성들이 다투어 하고자 하고,향리는 다만 屯田ㆍ漁獵ㆍ興販 등 잡역에

종사할 뿐이라.’고 합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趙原이란 사람이 제 마음대로 전리를 둔 것이 이미 불가한데,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바다 풍속에 조종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기록하는 구

144) 增補文獻備考  卷235,職官考 22,外務職 2,土官.“高麗置土官,鄕職一品曰三重大匡重大匡 二品

曰大匡正匡 三品曰大丞佐丞 四品曰大相元甫 五品曰正甫 六品曰元尹佐尹 七品曰正朝正位 八品曰甫

尹 九品曰軍尹中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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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아치를 만들고 아침에 갈았다가 저녁에 고치고 하니,어떻게 함께 흥망을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또 제주의 각 고을 향리 수가 6백여 인이 되는데,그 가운데

어찌 글자 지식이 전리가 하는 일을 맡을만한 자가 없어서 따로 전리를 두어서

奉足보다 우대해 주고 병역에 갈 사람을 줄일 것입니까.청하건대 다른 고을들의

예에 의하여 향리로 하여금 六房의 책임을 맡도록 하고 전리를 혁파하여 병역 인

원에 충당하도록 할 것입니다.”145)

이 기록에서 보면 예전의 안무사 趙原이 일시적인 편의로써 양민 가운데 글자 아

는 사람 30여 명을 뽑아서 典吏라 명칭하고,기록하는 벼슬아치의 구실을 ‘鄕吏’에

대신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실제로 1406년(태종 6)제주안무사였던 조원의

행정 인원 선발에서 불거진 폐단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하급

관리의 역할이 뒤바뀜으로 해서 나타나는 결과임을 말하고 있다.이러한 사례는 이

전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1394년(태조 3)의 기사가 참고 된다.

D-⑦ 濟州에는 일찍이 학교를 설치하지 아니하고,그 子弟들이 나라에 들어와 벼슬하

지 아니한 까닭으로,글자를 알지 못하고 法制도 알지 못하여,各所의 千戶들이

대개가 모두 어리석고 放肆하여 폐해를 끼치오니…”146)

이 기사로만 보더라도 제주 안무사 趙原은 글자를 아는 양민 계층에서 典吏를 뽑

아 향리의 役을 대신하게 하였던 정황을 짐작하게 하며,제주의 통치구조는 ‘守令―

土官―典吏―鄕吏―民’의 구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147)그러나 이러한 지방정치구

145) 世宗實錄  卷36,9년 6월 10일 정묘조.“鄕吏世傳其役,與本邑同休戚者也。濟州不役鄕吏,專任典

吏,有 乖置吏之法.吏亦非徒不諳禮法,官中之事,一無所知,臣怪問其故,鄕人皆曰:‘昔者按撫使趙

原,以一時之便,擇良民識字者 三十餘人,稱爲典吏,以代記官之役,至今不革,朝爲典吏,暮爲鎭撫千

戶,民爭欲之,鄕吏則只役於屯田漁獵興販等雜事而已.’臣謂趙原擅置典吏,已爲不可,因循至今,以海

俗難制之人,爲之耳目,而朝更夕變,安有與同休戚之望哉?且濟州各官鄕吏之數,至於六百餘人,其中豈

無識字可任典吏之役者,而別置典吏,優給奉足,以減軍役之民哉?請依他州郡例,令鄕吏,掌六房之任,

革典吏,以充軍額”

146) 太祖實錄  卷5,3년 3월 27일 병인조.“濟州未嘗置學校,其子弟不入仕於國,故不識字不知法制,各

所千戶,率皆愚肆作弊”

147)高昌錫은 제주도의 주민 지배방식은 수령(지방관)‣ 토관 ‣ 전리 ‣ 주민의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향리’는 아예 지배 구조 질서에서 제외하고 있다(｢耽羅國時代史-先史時代부터 朝鮮初까지의

濟州道史-｣,서귀포문화원,2007,174쪽).또한 金東栓은 적어도 이 시기 제주지방민에 대한 지배질

서는 守令―典吏―平民,土官―鄕吏―平民이라는 二重支配體制 양상을 갖고 있었다고 하였다(｢朝鮮時

代 濟州道의 郡縣構造와 支配體制｣, 濟州道史硏究  創刊號,濟州道史硏究會,1991,20쪽).그러나

전자의 경우 ‘鄕吏’의 경우는 1429년(세종 11)7월 제주의 군정법 개정 논의에서 봉족수를 이·병방

이목(吏兵房吏目)에게는 각각 6명,육방 이목(六房吏目)에게는 각각 3명을 정한 데에서 형식상으로

라도 존재하고 있었다( 世宗實錄  卷45,11년 7월 28일 임신조.“第九科 各所上副百戶 吏兵房吏目

各六名,第十科 各所百戶 六房吏目 各三名.”).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향리를 토관세력들과 연결된

하부 지배계층으로 보고 있음과 동시에 수령과 토관을 동일한 상급 지배계층으로 보고 있는데,이

는 고려와는 달리 전임외관을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지방을 중앙정권의 지배하에 두려는 조선조의

노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정3품 이상의 상급수령이 파견되는 시점부터는 제주에서 이중적인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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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중앙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하고 복잡한 구조라고 할 것이다.이러한 이유

로 세종 대에서 세조 때까지는 전국에 토관설치 지역을 확대하고148)있는 과정에서

오히려 제주지방에 대해서는 토관을 혁파하고 있다.149)

토관제도에 대한 치폐 논의가 거듭되다가 1469년(예종 원년)2월에 이르러서는 왜

구에 대비하기 위해 제주의 토관과 정군ㆍ봉족들을 대장에 올리고 잡색군이라 부르

게 되면서 정규 토관의 편성에서 벗어나게 되었다.즉,제주도의 토관은 잡색군으로

변하여 鄕兵的인 기능만을 갖게 되면서  經國大典 에서 배제되었다.150)즉, 경국대

전 이 시행되는 단계에서는 濟州 土官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다만 ‘濟州子弟’라

는 이름으로 종6품에서 종9품에 이르는 遞兒職151)하급 무관에 임용하는 것 정도에

그치게 되었다.152)

2.제주목사의 파견과 직무범위

1)按撫使

제주에 파견된 목사 중에는 ‘都安撫使’혹은 ‘按撫使’라는 직임을 가지고 있었던

흔적이 발견된다.조선전기에 파견된 48명의 목사 중에서 안무사라는 직임을 가진

목사가 21명,도안무사라는 직임을 가진 목사가 12명으로 총 33명이다.이는 전체

구조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148)李載龒(｢朝鮮初期의 土官에 對하여｣, 震檀學報  29,震檀學會,1966)에 의하면 "종래 토관은 平壤

과 和州에만 설치되어 있었는데 세종때에는 六鎭을 비롯하여 鏡城ㆍ寧邊ㆍ義州ㆍ江界 등에도 토관

을 별설하여 12개소에 달하였다.土官이 신설된 지방은 대게 세종 때에 경략한 新付의 邊鎭이거나

軍事的 要衝이었다.이 밖에 世祖때에는 일시 慶州ㆍ全州ㆍ開城 등에도 토관을 설한 바 있었으나

이내 革罷되었다"고 하고 있다.

149) 世宗實錄  卷108,27년 6월 10일 임자조.“且革濟州左右都知管何如?”, 世宗實錄  卷108,27년 6

월 19일 신유조.‘議政府據兵曹呈啓:“濟州雖在海外,然已爲郡縣治牧守,其鄕中諸事,固當依他例,京

在所專掌糾理,而其州族姓稱爲左右都知管,至造印信,役使良民,非徒有違於例,民實受弊.請革都知管,

收其印信,減其奉足之半,鄕中諸事,依他例京在所考察.千戶百戶等職,沿邊各官通例,請仍其舊.奉足

亦減其半,有闕勿補.”從之.’

150)高昌錫,｢耽羅國時代史-先史時代부터 朝鮮初까지의 濟州道史-｣,서귀포문화원,2007,167-172쪽 참

조.

151)체아직에서 ｢遞兒｣란 定祿이 없고,四時로 考講하여 그 成績에 따라 서로 高下를 바꾸어 付祿하

는 것을 말한다.이 체아직은 麗末 몽고와 홍건적 및 왜구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조정에서 무리

하게 책봉한 軍職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으로서 東班遞兒 보다 西班遞兒가 압도적으로 많

았다.또한 체아직은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현직을 떠난 문무관에게 계속해서 녹봉을 주기 위하여

마련된 벼슬이라고 생각되어오고 있다.즉.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遞兒職의 성격이 조선전기와는

사뭇 다르게 운용이 되었던 것이다.遞兒職에 관하여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李載龍,｢朝鮮

前期 遞兒職에 대한 考察 -西班遞兒를 中心으로-｣, 歷史學報  35ㆍ36합집,1967.

152) 經國大典  ｢兵典｣,番次都目條,濟州子弟 “濟州牧使於三邑居人內擇從仕可當者報觀察使以啓本曹錄

簿每日親着,三十員 都目 -兩 正月 七月,遞兒 -從 六品 一,從 七品 一,從 八品 二,從 九品 二,

加階 -仕滿四百五十(用受職時仕及本曹親着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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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의 2/3를 넘는 수치로서 도대체 ‘안무사’라는 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제주목사에게 부여된 이유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안무사라는 직임은 고려시대

에도 이미 산견이 되는데 이와 관련한 고려시대의 사료는 다음과 같다.

E-① 安撫使.현종 3년에 七十五道153)에 안무사를 두었다가 9년에 폐지하였다.예종 2

년에 여러 도에 안무사를 각각 파견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위문하고 고을 원들의

정사에서의 잘잘못을 조사하게 하였다.충렬왕 2년에 안무사를 巡撫使로 고쳤다.

충숙왕 17년에 충혜왕이 平壤道 存撫使도 역시 순무사로 하였다.154)

-② 공민왕 23년에…정지를 전라도 全羅道按撫使로,이희를 양광도 楊廣道按撫使로

임명하고 모두 倭人追捕萬戶를 겸임시켰다.155)

-③ 東道156)哈赤 石多時萬趙 莊忽古孫 등은 아직 수백 명을 거느리고 성에 의거해

항복하지 않았다.최영이 장군들을 거느리고 공격하자 패주했으므로 계속 추격해

포로하고 잔당들을 수색해 모조리 죽이니 적의 시체가 서로 깔리었다.또 金牌 9,

은패 10,도장 30,말 1천 필을 노획하였다.도장은 萬戶,按撫使,星主,王子에게

주고 말은 여러 고을에 나눠 주어 사양하게 하였다.157)

이 사료를 통해 고려시대에 설치되었던 안무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按撫使는 고려 顯宗 3년에 설치되었다가 9년에 폐지,그리고 睿宗 2

년에 다시 복설되었다.그리고 忠烈王 2년에 안무사를 巡撫使로 고쳤다가 충숙왕

17년에 충혜왕이 平壤道存撫使를 순무사로 개정함으로써,안무사라는 직함은 더 이

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그러나 위 E-③의 내용에 의하면 안무사라는 명호는 恭愍

王代에도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려시대에는 후기 安廉使라는

관직이 道에 파견이 되어 고정․정착이 될 때까지 무수한 지방관을 파견하였는데,都

巡檢使․都巡問使․郡鎭撫․撫問使․防護使․巡問使․安廉使․田民別監․察理使 등등이 바로 그

153)하현강은 “七十五道라는 것은 교통로와 이른바 행정적인 면에서의 道에 대한 용례 등을 모두 들

어보아도,도무지 그 수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오류임이 틀림없다고 하면서,「七十五道按撫使」는

「七州按撫使」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河炫綱,｢後期道制에의 轉成過程｣, 韓國中世史硏究 ,一潮

閣,1988,237-238쪽).

154) 高麗史  卷77｢百官志｣2外職條.“安撫使 顯宗三年 置七十五道安撫使 九年 罷 睿宗二年 分遣諸

道安撫使問民疾苦察守令殿最 忠烈王二年 改安撫使爲巡撫使 忠肅王十七年 忠惠以平壤道存撫使亦爲

巡撫使.”

155) 高麗史  卷113,列傳26,鄭地.“恭愍二十三年...以地爲全羅道安撫使 禧爲楊廣道安撫使 並兼倭人追

捕萬戶”

156)제주도를 말한다.

157) 高麗史  卷113,列傳26,崔瑩.“東道哈赤石多時萬趙莊忽古孫等猶率數百人據城不下 瑩率諸將攻之

賊潰走追獲之搜 捕餘黨盡殺之死者相枕 得金牌九銀牌十印信三十馬一千匹 印信付萬戶安撫使星主王子

馬分養于諸州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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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158)이것은 현종 이래 4도호부 8목의 지방통치 체제에도 불구하고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보다 그렇지 못한 속현이 더 많았고,159)고려 高宗때부터 元의 침략과

더불어 후기에는 홍건적 및 왜구의 침입까지 국가체제의 질서가 전반적으로 흔들리

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을 확실히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

문이다.

元은 三別抄를 정벌하고는 제주에 元의 관부를 설치하였다.그 내용으로는 먼저

耽羅國招討司를 설치하였다가 후에 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로 고쳤고,1284년(忠烈王

10)에는 軍民按撫司로 고쳤다가 31년에는 고려에 환속시켰다.그 뒤 1300년(忠烈王

26년)에는 眈羅摠管府를 설치하였다가 5년에 軍民萬戶府로 고쳤다.160)軍民都達魯花

赤總管府가 軍民按撫司로 개칭되었을 때의 소속 관리로는 達魯花赤ㆍ按撫使ㆍ同知

ㆍ副使ㆍ僉事ㆍ經歷ㆍ知事 등이 설치되었으나 지역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다.민족

구성에 있어서도 達魯花赤을 제외하고는 현지인이 임명되었다.161)

이렇게 본다면 軍民萬戶府가 설치된 시기의 안무사는 元에 의해 설치된 관부에

고려인이 임명된 것이고,충렬왕 31년까지 21년 동안 존속했었다는 사실은 이 시기

에 있어서의 안무사는 결코 임시직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162)즉,1374년(恭愍

王 23)에는 다시 제주지방 이외에도 按撫使라는 관리가 파견이 됨으로 인해,고려

말까지 그 관직이 유지가 되었던 것이다.물론 공민왕대의 안무사는 앞서의 경우와

달리 임시직163)이었으며 또한 군사적 성격164)을 띠고 있었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에도 안무사에 대한 기록이 보이는데,

158)李存熙,｢觀察使制와 그 運營｣, 朝鮮時代地方行政制度 硏究 ,一志社,1990,79-81쪽.

159)李樹健,｢朝鮮時代 地方行政史｣,民音社,1989,63-64쪽에서는 “고려 현종 9년의 364개였던 속현이

麗末에 와서는 161현으로 감소되었고,세종 14년경에는 110개,그리고 중종 25년에 와서는 72개로

줄었으며 17세기 이후에는 面里制로 개편되었다”고 한다.

160)高昌錫,｢耽羅國時代史-先史時代부터 朝鮮初까지의 濟州道史-｣,서귀포문화원,2007,97쪽.

161)高昌錫,앞의 논문,2007,100쪽.

162)하현강은 ｢後期道制에의 轉成過程｣, 韓國中世史硏究 ,一潮閣,1988,238쪽 주 13)에서 按撫使가

道에만 파견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주(濟州)의 경우를 그 예로 들고 있으나,제주의 경우에 있

어서는 원(元)에 의해 설치된 관부의 관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

려시대 고려조정에 의해 파견된 안무사(按撫使)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즉,제주 지역에 이 시

기의 안무사(按撫使)는 예외적인 상황인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된다.

163)진영일,｢고려기 탐라 부임 외관｣, 고대 중세 제주역사 탐색 ,보고사,2008,242-243쪽에 의하면

“안무사란 예종 2년(1107)에 각 지방에 파견되어 백성의 질고(疾苦)와 수령(守令)의 행적을 살피는

임시관직이었다.”라고 하고 있다.그러나 按撫使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恭愍王代 에도 계속 등

장하며,임시직으로 나타날 때에도 있었지만,元에 의하여 軍民按撫司가 설치된 시기에는 임시직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164)고려 말에 등장하는 都指揮使ㆍ도순찰사ㆍ도체찰사ㆍ도병마사ㆍ병마사ㆍ순무사ㆍ도안무사ㆍ都巡慰

使ㆍ都巡討使ㆍ도순문사ㆍ鎭邊使ㆍ防禦使ㆍ찰리사 등이 모두 군사적 성격의 사신들이었다(金順南,｢

조선초기 體察使制 硏究｣,景仁文化社,2007,2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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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④ 門下侍郞贊成事 鄭道傳을 東北面 都安撫使로 삼았다.165)

-⑤ 李都芬으로 吉州都安撫使를 삼았다.166)

-⑥ 명하여 濟州의 飢民을 賑恤하게 하였다.濟州都安撫使가 아뢰기를167)

-⑦ 平安道都安撫使 金承霔가 鷹 10련을 바쳤다.168)

-⑧ 都安撫使를 여러 道에 나누어 보내었다.임금이 말하였다.“감사와 守令이 사무

가 번잡함으로 말미암아,그 堤堰을 쌓고 뽕나무를 심는 일에 혹은 專心하지 않

는 수도 있다.마땅히 農桑의 일에 밝은 자를 보내어 오로지 농상을 勸課하도록

하라.”169)

-⑨ 咸吉道都巡問使ㆍ咸吉道都安撫使ㆍ江界兵馬使에게 매를 바치라고 傳旨하였다.170)

-⑩ 경기ㆍ충청ㆍ경상ㆍ전라ㆍ강원ㆍ함길도 감사와 濟州都安撫使에게 전지하기를,“사

신이 美髢를 구하니,綠黑色으로 軟細하면서도 극히 긴 것을 국고의 米豆로 다량

무역하여 시일에 미치도록 올려 보내라.”171)

-⑪ 對馬島島主 宗成職이 벼슬 받기를 청하니,종1품ㆍ정2품 중에 어떤 것을 주는 것

이 가하겠는가?…마땅히 2품을 주게 하소서.또 그 職銜은 知中樞院事겸 對馬州都

安撫使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172)

-⑫ 濟州牧-都安撫使 3품이면 按撫使라고 칭한다.173)

-⑬ 濟州牧使 鄭亨에게 下書하기를,“근래 듣건대,本州와 旌義ㆍ大靜의 人民들이 경

상도ㆍ전라도에 흘러와서 寓居하는 자가 많다고 한다.그대는 그것을 알고서도

아뢰지 않았는가?알지 못하여서 아뢰지 않았는가?알고서도 아뢰지 않았다면 실

로 大臣의 도리가 아니요,알지 못하여서 아뢰지 않았다면 安撫하는 뜻에 어그러

지지 않겠는가?이 두 가지 이유 가운데 반드시 한 가지 이유가 있을 터이니,그

165) 太祖實錄  卷4,2년 7월 5일 무신조.“以門下侍郞贊成事鄭道傳爲東北面都安撫使.”

166) 太宗實錄  卷10,5년 12월 17일 기묘조.“以李都芬爲吉州都按撫使.”

167) 太宗實錄  卷16,8년 10월 16일 경인조.“命賑濟州飢.濟州都安撫使啓.”

168) 太宗實錄  卷28,14년 7월 28일 기해조.“平安道都安撫使金承霔獻鷹十連.”

169) 太宗實錄  卷28,14년 11월 20일 기미조.‘分遣都安撫使于諸道.上曰:“監司,守令因事務煩劇,其

於築堤植桑,或不專心.宜遣明於農桑之務者,俾專勸課.”’

170) 太宗實錄  卷32,16년 9월 9일 정유조.“傳旨咸吉道都巡問使,都安撫使,江界兵馬使,進鷹子.”

171) 世宗實錄  卷27,7년 2월 2일 임인조.‘傳旨京畿,忠淸,慶尙,全羅,江原,咸吉道監司及濟州都按撫

使曰:“使臣求美髢綠黑軟細極長者,以國庫米豆,多數貿易,及時上送.”’

172) 世祖實錄  卷24,7년 6월 13일 임오조.“對馬島主宗成職請受職,從一品,正二品何者可授?...宜授二

品.且其職銜,則宜以知中樞院事兼對馬州都按撫使.”

173) 世宗實錄地理志 ,全羅道,濟州牧條.“濟州牧:都按撫使,(三品則稱按撫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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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그것을 솔직히 아뢰도록 하라.”하였다.174)

-⑭ 그러므로 濟州牧使를 옛날에 ‘안무사’라 하여 武臣으로 차출하여 보냈는데,근래

에 김金慄ㆍ閔徽가 모두 문신으로서 갔었고… 무신들에 있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일이 많으니 이는 매우 불가하며,또한 수령이 貪汚 잔인하면 백성들이 실제로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하니,상이 이르기를,“제주 안무란 말은 합당하

다.175)

-⑮ 또 제주는 본래 安撫使였던 것을 지금 牧使로 고쳐 節制使를 겸무하는데,…176)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가장 먼저 按撫使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먼저 첫 번째는 平安道를 비롯한 各 道에 파견되는 奉命使臣177)의

역할로 파견되는 안무사와 吉州牧과 濟州牧에 파견되는 안무사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平安道,吉州,제주의 경우는 고려시대의 元 지배기에 있어 元의 직속기구인

東寧府,雙城摠管府,耽羅摠管府에 의해 관할된 지역이다.그리고 국방상으로도 외

국과 인접해 있는 요충지였다.이는 사료 E-⑭에서 안무사와 무신을 연결시킴으로써

안무사가 국방과 관련된 직위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료 E-⑧과 같이 안무사가 勸課의 장려를 위해 파견되어 군

사적인 직임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듯하나,이 사료 바로 다음 내용에 예조에서

이들을 勸課農桑使로 칭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태종은 “감사가 이미 이러한 직임을

맡고 있으니,都安撫使라고 칭하는 것이 마땅하다”178)고 하여 청을 거부하고 있다.

다시 말해 태종은 按撫라는 의미에 군사적인 기능만을 연결 짓지 않고 있는 것이

다.그리고 E-⑬과 ⑭에서 보는 바와 같이,‘按撫’란 말은 지방관직 체제로서 사용되

기 이전에 ‘백성들을 위무하고 달랜다’라는 의미가 부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는

E-⑧에서 태종이 안무사를 대하는 태도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그럼에도 안무가

고려시대에는 그 의미보다도 관직으로서의 자격이 강하게 부각된 것은 역시 고려시

174) 成宗實錄  卷85,8년 10월 16일 경술조.‘下書濟州牧使鄭亨曰:“近聞本州及旌義,大靜人民流寓慶

尙,全羅道者多.爾其知而不啓耶?不知而不啓耶?知而不啓,實非大臣之道,不知而不啓,有乖安撫之

意?於斯二者,必居于一,爾其直啓.”’

175) 中宗實錄  卷15,7년 2월 15일 경인조.“故濟州牧使,昔日號爲安撫使,以武臣差遣,近來金慄,閔

徽,皆以文臣往...於武臣,法多不行,此甚不可.且守令貪殘,則百姓未蒙實惠也.”上曰:“濟州按撫之言

當矣.”

176) 中宗實錄  卷19,8년 12월 26일 경신조.“又濟州本以安撫使,今改爲牧使,兼帶節制使”

177)조선시대에는 敬差官,體察使라는 이름으로 觀察使와 守令과는 다른 奉命使臣이 존재하였다(金順

南,｢조선초기 體察使制 硏究｣,景仁文化社,2007;任先彬,｢朝鮮初期 守令制運營과 地方統制｣, 淸溪

史學  7,淸溪史學會,1990이 참고 된다).

178) 太宗實錄  卷28,14년 11월 20일 기미조.“禮曹啓請稱希烈等爲勸課農桑使,上曰:監司已任此職,

宜稱都安撫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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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불완전한 지방행정체제로 기인한 탓이 크다고 하겠다.이것이 조선시대 특히

太宗대에 접어들면서 강력한 집권체제의 정비과정과 함께 관직의 본래적 의미를 강

조할 수 있는 이유이다.

한편,사료 E-⑪에서는 對馬島主에게 都安撫使라는 직을 하사하고 있음이 보인다.

이는 外人을 회유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안무사라는 직이 수여되고 있음을 알게 한

다.그런데 안무사와 관련하여서 1410년(태종 10)에는 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주목

된다.

E-⑯ 말을 宗親ㆍ大臣과 近臣에 나누어 주었다.濟州安撫使 高鳳禮와 敬差官 趙源이

말 1백 필을 바쳤으므로,이 下賜가 있은 것이다.鳳禮는 濟州星主의 後孫이다.179)

1410년(태종 10)은 金廷雋이 都安撫使兼判牧使로 제주지역에 부임하여 재직 중인

시기이다.김정준은 1410년 1월에 제주지역에 부임하여 왔는데,위 기록보다 불과 4

개월 전이다.태종 11년 7월에는 다시 ‘濟州牧使 金廷雋’이라는 내용이 보인다.180)

金廷雋에 관한 기록은 태종 12년 4월의 기록에서 ‘解任되어 왔다’는 기록이 보이는

데,181)이는 어떤 죄로 인하여 태종 12년에 해임되기 이전까지는 都安撫使兼判牧使

의 직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그렇다면 김정준이 재임하고 있는 기간

에 위 기록에 나타난 濟州安撫使 고봉례의 정체는 궁금해진다.

고봉례의 기록은 1394년(태조 3)에 처음으로 발견되는데,太祖에게 말 1백 필을

바치고,쌀 1백 섬을 받았다는 기록이다.182)그 후에 바로 나타난 기록이 태종 7년

에 “右軍同知摠制로 삼았다.”183)는 기록인데,여기서 同知摠制는 義興三軍府의 변형

으로서 三軍都摠制府의 都摠制,摠制 다음의 벼슬인 것이다.184)都摠制府에 속한 同

知摠制의 경우에는 품계로 따진다면 2~3품정도가 되는 고위 무관직이었다.이는 당

시 정도전계가 재지사족을 上京宿衛하여 薦擧하게185)하려던 의도를,왕자의 난으로

집권한 太宗이 다시금 재지사족들을 향리로 내려 보내도록 하면서 중앙집권화의 정

책을 펴 가는 중에서도 대단히 예외적인 상황인 것이다.이는 고봉례가 濟州星主의

179) 太宗實錄  卷19,10년 5월 4일 경오조.“分賜馬于宗親大臣及近臣.濟州按撫使高鳳禮,敬差官趙源

進馬一百匹,乃有是賜.鳳禮,濟州星主之後也.”

180) 太宗實錄  卷22,11년 7월 27일 병술조.“濟州牧使金廷雋,上其土事宜”

181) 太宗實錄  卷23,12년 4월 6일 경신조.“濟州都安撫使金廷雋解任來時”

182) 太祖實錄  卷6,3년 7월 7일 갑진조.“濟州人高鳳禮等來獻馬百匹,賜米百斛”

183) 太宗實錄  卷13,7년 5월 8일 신유조.“高鳳禮右軍同知摠制”

184)국사편찬 위원회,｢한국사 23-조선초기의 정치구조｣, Ⅳ.군사조직 ,2003,249쪽.

185)임용한,｢조선전기 관리등용제도 연구｣,혜안,2008,3,241~ 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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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임을 감안할 때에 중앙에서 제주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후의 기록으로는 고봉례의 아내의 장례에 太宗이 부의를 하는가 하면186),濟州

土官의 지위인 濟州 都州官 左都知를 큰 아들인 高尙溫이 승계하는 것을 太宗이 허

락하고 있다.187)또한 그의 卒記에는 兩殿이 모두 賜祭하고,종이 1백 50권,燭 10자

루,쌀과 콩 40석과 棺槨을 부의하는 등 아예 국가차원에서 나서서 지원하고188)있

는데,고봉례의 경우는 “前摠制”라고만 하여 按撫使로서의 직임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본다면,고봉례는 右軍同知摠制에서 물러난 이후에 2品인

都安撫使189)라는 직품의 밑인 안무사라는 직을 수여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즉,

김정준이 재위시에 제주지역의 성주의 후손이라는 신분적 지위를 고려하여 都安撫

使를 도와 土官들을 회유하고 위무하는 역할을 맡겼다고 볼 수 있겠다.여기서 고

려해 보아야 할 부분은 고봉례의 경우는 그 직임의 내용에 따라 相避制의 규정에

저촉될 수 있는 경우였다.相避란 京官職이나 地方官職에서 官員과 親族 關係가 있

는 者가 함께 벼슬을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190)이 상피제는  經國大典 에

는 물론  經濟六典 과  續集詳節 에도 수록되었다.191)

그런데 상피제의 경우는 인물간의 상피이며,인물과 지역 간의 상피는 아니다.예

를 들어 감사와 수령이 동일한 지역에서 동시에 부임할 때에 서로가 친인척관계가

있게 될 때 비로소 상피제가 논의되는 것이며,본인의 출신지역에 감사 혹은 수령

의 자격으로 파견이 될 때에는 이를 상피제로 논의해야할 실정법상의 근거가 없

다.192)이는 조선시대의 최후의 법전인  大典會通 에서도 마찬가지이다.그러나 本

186) 太宗實錄  卷21,11년 5월 13일 계유조.“賻前摠制高鳳禮妻喪米三十石,紙百卷,且賜棺槨,遣人致

奠.”

187) 太宗實錄  卷22,11년 8월 27일 병진조.‘前摠制高鳳禮上言:“濟州都州官左都知,臣之世職也.乞代

以長子尙溫.”從之.’

188) 太宗實錄  卷22,11년 11월 29일 병술조.‘前摠制高鳳禮卒.鳳禮,濟州人也.上悼甚,命代言曰:“此

人愛慕寡人,遠離親戚而來仕,甚可憐也.今其亡也,予甚哀之,喪葬之具,其悉賻恤.”兩殿皆賜祭,賻紙

百五十卷,燭十丁,米豆四十石及棺椁.’

189)都安撫使와 按撫使의 품계의 관계는 사료 ⑨의 내용 참조.

190)한국법제연구원, 經國大典 ,1993,161쪽.

191)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經濟六典 輯錄』,1995,56-57쪽.

192)李存熙는 ｢觀察使制와 그 運營｣, 朝鮮時代地方行政制度 硏究 ,一志社,1990,124-125쪽에서 “ 世

宗實錄  卷13,3년 8월 13일 계묘조, 世宗實錄  卷100,25년 6월 6일 기축조, 端宗實錄  卷13,3년

1월 30일 병자조에 의하면,北道地方인 平安道,咸鏡道人들은 土官으로서 守令에 임명되거나 轉遞

過程에서 相避制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忠淸道등 南部地域의 경우에도 특

수성을 고려하여 本鄕相避가 적용되지 않고,本鄕인이 守令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반면,韓相俊은 ｢朝鮮朝의 相避制에 對하여-官職을 中心으로｣, 大邱史學  9,大邱史學會,1975,45

쪽에서 “그러나 守令의 本鄕相避의 기록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이 잘 준수되었음을 反證하

여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한다.

그러나  經濟六典 에서부터 조선시대 최후의 법전인  大典會通 까지 相避制를 논의하면서 本鄕相

避에 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도 법 형식적으로 규정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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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相避도 성종대의 기록에는 彈劾의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보아193)명문 규

정이 없다고 해도 해석의 범위를 통하여 本鄕相避도 상피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

다고 생각이 된다.그러면 이와 같은 相避制의 운영 형식에서 고봉례를 按撫使로

삼은 것은 법 적용의 관점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다.더욱이 고

봉례를 按撫使로 단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김정준을 都安撫使로 하여 그 하위의

기관으로서 토관세력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고봉례로 하여금 부여했다고 하면 더욱

그렇다.

2)萬戶

조선 초기 제주목사의 경우에는 1466년(세조 12)이전까지는 단순 목사라는 직임

만을 가지고 부임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모두 兼職이었다.위에서 언급한 안무사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나,이와는 다른 직인 萬戶라는 관직이 눈에 띤다.萬戶兼牧使

呂義孫과 萬戶兼牧使 李忱이 그러한 경우인데,그러면 과연 여기서 말하는 만호라

는 직임의 실체는 蒙古의 병제로서 一萬夫의 長은 만호 그 다음은 천호,백호순이

다.忽必烈이 內職으로서 五衛를 세워 宿衛를 총괄하게 하고 外職으로는 만호 밑에

총관을 두고 천호 밑에 총파를 두고 백호 밑에 강압을 두어 樞密院으로 총괄하게

하였다.外職의 최고 무직이 만호이며,만호에는 都萬戶(정3품),都副萬戶(종3품),萬

戶(정3품),副萬戶(종3품 또는 정4품)등이 있다.만호의 임무는 國防ㆍ治安 및 기타

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194)

또  經國大典 에는 만호가 종4품 무관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兵馬萬戶와 水軍

萬戶로 나뉘어져 있다.병마만호는 永安道(현재의 咸鏡道)와 平安道에만 나타나며,

수군만호의 경우는 평안도를 제외한 各 道에 설치되어 있다.195)그런데 만호의 하위

직으로 구성되는 천호,백호,진무 등은 앞서 토관제를 논의하면서 이미 1404년(태

종 4)이전에 제주지역에는 토관으로서 都千戶,上千戶,副千戶라는 명칭이196)나타

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라 생각지 않을 수가 없다.특히 外官職기피 현상이 조선시대를 걸쳐

고질적으로 계속되어온 상황 하에서는 外官의 資源을 애써 法으로 규정하면서까지 減해야할 이유

가 없는 것이다.이는 결국에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해석을 통하여 本鄕相避를 적용하거나 적용

하지 않는 탄력성을 갖출 수 있는 여지를 두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법 규정의 형식에서 본다면 이는 그다지 바람직한 입법형식은 아니다.이는 분명한 기준없이 집권

세력의 恣意에 따라 법 규정의 해석이 달라지는 결과를 야기하여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관하여는 차후에 좀 더 진전된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193)韓相俊,위의 논문,1975,43-45쪽 참조.

194)崔壹聖,｢高麗의 萬戶｣, 淸大史林  4․5,淸州大學校史學會,1985,220쪽 참조.

195) 經國大典  ｢兵典｣,外官職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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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고 하였다.그러면 과연 이들 토관과 만호의 관계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

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다.197)

元 간섭기에 설치되기 시작한 萬戶府는 元 간섭기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

로 존속하는 한편,東西北面에는 오히려 고려의 의지에 의하여 萬戶府가 설치되기

에 이른다.또한 元 간섭기에 하삼도 이남에 설치된 合浦(현재의 경상남도 마산시

合浦)ㆍ全羅道ㆍ耽羅 萬戶府는 왜구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의 수군만호부로

전환하게 되고,조선 초기에 이르러서는 東西北面의 萬戶府는 軍翼道로,즉 만호부

에서 군사단위인 ｢道｣로 개편되고,수군만호부도 ｢府｣가 없어지고 만호라는 직명만

이 남아 各 道의 수군절제사 아래 各浦의 鎭將으로 임명된다.198)

만호부 설치 이전에 제주지역의 군대가 三別抄의 항쟁 및 일본정벌과 관련하여

鎭戍軍으로 편제되어 있다는 내용의 사료가 주목된다.

F-① 濟州副使 判禮賓省事 羅得璜에게 防護使를 겸임시켰다.조정에서 논의하기를 제

주는 해외의 巨鎭이며 송나라 상인들과 왜인들이 무시로 왕래하는 곳이니 특별히

방호별감을 파견하여 비상사태에 대처하여야 한다고들 하였다.그러나 옛 제도에

는 다만 守令이 있을 뿐이므로 따로 방호를 둘 수 없었다.그리하여 마침내 방호

사를 나득황에게 겸임시켰던 것이다.199)

-② 경상도 합포 등지 및 전라도 두 곳에 설치되어 있었던 진변 만호부를 관할 영솔

하면서 우리나라의 군관들과 군인들을 징발하여 合浦,加德,東萊,蔚州,竹林,巨

濟,角山,內禮梁등 요해 지대와 탐라 등지에 파견하여,배치하고 烽守隊를 설치

하고 배와 군사들을 비밀리에 갖추어 두었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감시 순찰하

여 오로지 왜적을 방비하는 일을 주관하여 왔는데…200)

196) 太宗實錄  卷7,4년 4월 21일 신묘조.“都千戶爲都司守,上千戶爲上司守,副千戶爲副司守.”

197)李載龒은 ｢朝鮮前期의 水軍｣, 韓國史硏究  4,韓國史硏究會,1970,121쪽에서 “鎭撫,知印,令史

등은 平安ㆍ咸鏡道 地方에서는 土着人 중에 土官에 任用되던 鄕豪的 階層이었다.平安ㆍ咸鏡道는

社會組織과 軍事組織이 直結되어 있었던 것으로 鎭撫,知印,令史 등의 名稱이 平安ㆍ咸鏡道의 軍

事 乃至 社會組織에서 나타나고 또 水軍組織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平安ㆍ咸鏡道의 軍事

組織과 水軍組織의 類似性을 指摘할 수 있다.즉 두 軍事組織에 나타난 遺痕의 聯關性으로 생각된

다”고 하였다.

198)崔根成,｢高麗 萬戶府制에 관한 硏究｣, 關東史學  3,關東大學史學會,1988,91쪽 참조.또 閔賢九

는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韓國硏究員,1983,227-228쪽에서 “조선초기의 지방군사조직체제

가 동서북면(東西北 面)의 ｢翼軍(軍翼道)｣및 각도(各道)의 ｢騎船軍(水軍)｣ㆍ｢營鎭軍｣ㆍ｢守城軍｣등의 조

직체제로 크게 나누어지는 바,그 중에서 翼軍과 騎船軍의 조직체제가 각기 고려말의 ｢東西北面萬

戶府｣와 ｢水軍萬戶府｣를 근간으로 재정비되었다”고 하고 있다.

199) 高麗史  卷25世家25元宗 1,元年.“以濟州副使判禮賓省事羅得璜兼防護使 朝議濟州海外巨鎭宋商

島倭無時往來宜 特遣防護別監以備非常 然舊制但守倅而已不可別置防護 遂以得璜兼之.”

200) 高麗史  卷32世家32忠烈王 5,忠烈王 28年.“慶尙道合浦等處幷全羅道兩處鎭邊萬戶府 摘撥本國

軍官軍人見於合浦加德東萊蔚州竹林巨濟角山內禮梁等所把隘口去處及耽羅等處分俵置立烽暗藏船兵日

夜看望巡綽專一隄備日本國賊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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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①에서는 제주지역에 防護使가201)파견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202)이는 왜구를

막기 위한 일종의 수비형 조직형태로서의 鎭戍軍 혹은 후기의 營과 鎭이며203)제주

의 경우는 이러한 방호체제가 고려의 요청에 의하여 耽羅軍民萬戶府가204)설치(1301

년,충렬왕 27년 7월)된 이후 F-②의 내용과 혼합되기에 이른다.즉,제주지역의 지

방군제의 편제는 적어도 고려 후기에는 ‘鎭戍軍+萬戶府’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 탐라만호부는 1356년(공민왕 5)이후 폐지되기에 이르지만,205)五萬戶府 가운데

서 合浦ㆍ全羅道 등의 진변만호부의 군사는 ｢鎭戍軍｣이었다.그런데 이 진수군은

前銜散職과 在京兩班으로 구성된 鎭邊別抄와 그보다 신분이 낮은 연해지역에 거주

하는 군민의 부류가 여기에 속하였다.그리고 이들 만호부의 군사충원방법은 각 만

호부에 일정한 군현을 예속시켜 거기에서 군사를 초정토록 되어 있었다.合浦ㆍ全

羅道ㆍ耽羅 등의 만호부에는 분소가 각 隘口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또한 그 중요지

역에는 烽火를 세워 놓고 있었다.206)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만호의 관직체계이다.즉,만호부의 조직체제는 만호부의

직속관서인 鎭撫司를 비롯하여,그 예하부대인 천호소ㆍ백호소로 조직되어 있었다.

201)車勇杰,｢高麗末 倭寇防守策으로서의 鎭戍와 築城｣, 史學硏究 ,1984,136-138쪽에 의하면 “倭寇

에 대비하여 선척(船隻)과 수군(戍軍)을 갖춘 시설을 충숙왕 8년(1321)까지는 적어도 防護所로 불리

었으며,충숙왕 8년부터 공민왕까지는 방호소(防護所)혹은 방어소(防禦所)라 부르다가,공민왕 원년

이후 7년 사이에 명칭이 바뀌어 戍라고 일컬었다고 한다.또한 공민왕대 이후에는 이들 戍所가 營

혹은 鎭으로 불리었고,이들 營鎭戍所는 조선왕조에 이르러 차츰 정연한 조직을 형성하고 都節制使

ㆍ節制使ㆍ僉節制使ㆍ萬戶ㆍ權管의 戍所 책임체계와 營ㆍ鎭ㆍ堡ㆍ戍의 등급을 가지게 되는 시원적

인 존재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202)高昌錫은 ｢耽羅國時代史-先史時代부터 朝鮮初까지의 濟州道史-｣,서귀포문화원,2007,106쪽에서

“탐라에 진수군이란 명목으로 군대가 배치된 것은 삼별초 정벌직후이다.”라고 하면서 ｢元高麗紀事

｣의 내용을 들고 있다.하지만 반드시 ‘진수군’이라는 호칭이 아니어도 ‘진수군’의 시초라 할 수 있

는 방호소는 앞서 소개한 원종 원년에 이미 설치되고 있다.

203)여기서 이야기 하는 鎭은 세조 때에 완성된 鎭管體制인 지방방위체제로서의 ‘鎭’과는 사뭇 그 내

용이 다르다.세조대의 ‘鎭’은 지방의 단위 자체가 하나의 군사적 조직을 가지는 것으로서 세조 4

년(1458)의 기록에 “이제 敎旨를 내려서 濟州ㆍ旌義ㆍ大靜 등의 3읍도 또한 鎭을 설치하도록 하였으

니,청컨대 제주를 主鎭으로 삼고,정의ㆍ대정 양읍을 소속하게 하소서”라고 하여 제주목이라는 행

정편제에 있어서의 명칭이 군사편제에 있어서는 하나의 主鎭이라 불리게 되는 것이다( 世祖實錄  

卷11,4년 윤2월 12일 경오조.‘兵曹啓:“今降敎旨,濟州,旌義,大靜等三邑,亦令設鎭.請以濟州爲主

鎭,屬以旌義,大靜兩邑.”從之.’).

204)물론 고려의 요청에 의하여 설치된 만호부는 탐라만호부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崔根成(｢高麗 萬

戶府制에 관한 硏究｣, 關東史學  3,關東大學史學會,1988,58쪽)에 의하면 당시에는 五萬戶府가 설

치되었는데 “五萬戶府는 元이 高麗에다가 설치한 金州(合浦)ㆍ全羅道ㆍ王京(巡軍)ㆍ西京ㆍ耽羅萬戶府

를 가리킨다.”고 한다.

205) 高麗史  卷39世家 39恭愍王 2,恭愍王 5年 “世皇東征日本時所置萬戶中軍右軍左軍耳其後增置巡

軍合浦全羅耽羅西京等萬戶府並無所領軍徒佩金符以夸宣命召誘平民妄稱戶計勒令州縣不敢差發深爲未

便如蒙欽依世祖皇帝舊制除三萬戶鎭守日本外其餘增置五萬戶府及都鎭撫司乞皆革罷.”

206)崔根成,｢高麗 萬戶府制에 관한 硏究｣, 關東史學 3,關東大學史學會,1988,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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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무ㆍ천호ㆍ백호 등은 각기 진무소ㆍ천호소ㆍ백호소의 長을 지칭하는 관직이다.

그리고 만호부의 관원구성을 보면,元 만호부제의 관원구성과 같이 집정관인 達魯

火賊와 그 長인 도만호ㆍ상만호ㆍ만호,副將인 부만호를 비롯하여 군관인 진무,행

정관인 총관,제공,녹사가 設官되어 있었고,그 예하부대인 천호소와 백호소에는

각기 천호와 백호가 있었다.207)

그런데 여기 東西北面의 만호의 관직체계는 이미 前 시기에 설치되었던 五萬戶府

의 관직체계와는 사뭇 달랐다.즉,만호부의 지휘체계는 그 조직체제에 따라 만호―

千戶―百戶―統主의 順으로 되어 있어 획일적이고도 순차적인 지휘계통을 갖고 있었

다.만호부의 관원구성을 보면,만호부에는 長인 도만호ㆍ상만호ㆍ만호ㆍ副長인 도

만호 등이,그 예하부대인 翼에는 長인 상천호ㆍ천호,副長인 부천호 등이,그리고

그 밑에 백호ㆍ통주가 설관되어 있었다.208)

이러한 동서북면의 만호부는 왜구와 홍건적 및 외국의 침입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제주 역시도 같은 성격의 기능을 부과하여 이를 土官이라는 관

직계층에게 맡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그리고 耽羅軍民萬戶府가 폐지된 이

후에도 禑王代부터 恭讓王에 이르기까지 만호의 명칭을 가진 외관이 제주지역에 계

속적으로 파견되고 있음도209)軍의 임무를 맡기기 위함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土官은 고려 元宗 元年의 防護所 설립이래로 元지배기의 탐라

총관부 및 군민만호부의 직속 관리의 역할을 맡아오다가 조선이 개창되면서는 지방

의 완전한 실세로 등극하여 제주민과 수령의 중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앞에서 제시한 ｢토관조직도｣에 보이는 제주지역

토관의 직위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이는 앞서  高麗史  金之

錫傳에서 말하는 ‘수백 명의 아전’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며,제주의 土官은

207)崔根成,위의 논문,1988,64쪽.그런데 여기 설명에서는 관직명으로서의 都千戶가 빠져 있다.하

지만  高麗史 의 기록에는 “…합포 都千戶 李東榑와 金元穀을 사형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보아,합

포만호부에도 都千戶라는 관직명은 존재하였으며,이는 萬戶府의 長이 都萬戶라고 불리운 것처럼

千戶所의 長을 都千戶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高麗史  卷113列傳 26,崔瑩.“合浦都

千戶李東榑金元穀”).

208)崔根成,위의 논문,198880쪽.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그런데 元 干涉期의 萬戶府內에 設官되었

던 鎭撫ㆍ知印 등의 관직을 東西北面萬戶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그러나 이는 朝鮮初期의 軍翼

道體制에서는 이 관직들이 設官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東西北面萬戶府에도 이와 같은 관직이 設

官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209)진영일, 고대 중세 제주역사 탐색 ,보고사,2008,248쪽.그리고 高昌錫,｢耽羅國史料集｣,新亞文

化社,1995.355쪽에 의하면 禑王代부터 恭讓王에 이르기까지 萬戶의 직임을 가지고 제주에 牧使로

부임한 외관은 김중광(金仲光,禑王 1년),이영익(李英益,禑王 3년),박의용(朴義龍,禑王 8년),박영

무(朴永茂,禑王 11년),옥산기(玉散奇,禑王 14년),유구산(庾龜山,恭讓王 2년)총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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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의 지배기를 거치면서 土官이라는 지역적 관리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

겠다.

한편, 經國大典 의 규정에는 千戶가 水軍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으며,210)百戶

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다.더군다나 토관직의 규정에서 조차도 천호와 백호의 명칭

이 나타나지 않는데,이는 토관직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천호와 백호의 명칭

이 더 이상 토관과 관련하여 의미를 가지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조선 초기에 제주에 부임한 여의손과 이침은 모두 만호를 겸한 목사이고,金天伸

과 金思敏은 첨절제사211)를 겸한 목사이다.이는 당시의 조선사회가 왜적방어를 위

해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새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제주지역은 倭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지역이면서 동시에 사면이 바다

로 둘러싸인 섬이라는 측면에서 만호는 水軍과 관련된 것이라 쉽게 믿고 싶지만 이

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주지의 경우는 지역적의 특색으로 인하여 어는 한 兵種에 치중할 수는 없는

위치에 있다.다시 말해 타 지역과 같이 공간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군사 및 행

정지휘체제를 확고히 할 수도 없으며,水軍과 陸軍이 타 지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

아내기에도 힘든 조건 속에 있었다.이는 제주지역의 행정 및 군사에 관한 모든 권

210) 經國大典  ｢兵典｣,番次都目,漕卒.“..世傳其任物差他役.每船有領船一人 十船有統領一人 三十船

有千戶一人.(領船ㆍ統領則海運判官差定.千戶則海運判官擇報戶曹.)”여기에서 千戶의 지위는 漕卒로

서 軍指揮官이 아니었다.

211)조선 초기 각 道에는 관찰사와는 다른 군사적 임무를 전임으로 하는 兵馬節度使(都節制使)가 파

견된다.이 兵馬節度使(兵使)는 1466년(세조 12)전에는 兵馬都節制使로 그 이후에는 兵馬節度使로

불리웠지만 한결같이 도내 육군의 최고지휘관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군사체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존재였다.여기서 나타나는 僉節制使는 초기의 都節制使가 직접 道 의 군사를 책임지는 직책이라고

한다면,僉節制使는 각 鎭에 분속되어 이 鎭을 중심으로 주위의 여러 諸邑을 관할해가는 군사직책

이었다.그런데 太祖 6년 5월 兩界를 제외한 각도의 都節制使가 잠시나마 혁파되기에 이른다.대신

남방 5도의 연변에는 鎭이 설치되어 僉節制使가 두어지고 지방군의 일부가 鎭軍으로 편성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직접적 계기는 그 전년 12월 이후의 왜구의 대규모 침입에 대한 군사

작전 실패에서 찾아진다.당시 倭船 60척이 寧海에 침입하여 토지와 식량의 지급을 요구하자 조선

정부는 鷄林府尹 柳亮을 통하여 이들을 설득하는 한편 다음 해(太祖 6년)1월초에 慶尙ㆍ忠淸ㆍ全

羅ㆍ京畿左道 등 4道 군사의 합동작전으로 이들을 격퇴하였으나 각도의 都節制使가 소극적으로 임

하거나 기일에 맞추지 못하여 모두 論罪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즉,이때에 僉節制使가 잠시

都節制使를 대신하기는 하였으나 定宗이 즉위하면서부터 계속되고 있으며,僉節制使는 都節制使의

관할아래서 군사적 지휘를 받게 된다(吳宗祿,｢朝鮮初期 兵馬節度使제의 成立과 運用｣ (上), 震檀學

報  60,震檀學會,1994,참조).

제주지역은 당시에 全羅道의 관할하에 있었기 때문에,全羅道에 都節制使가 파견이 되면,제주에

는 次職인 僉節制使가 파견되었을 것임은 자명하다.때문에 태조 5년의 군사작전실패에 따른 僉節

制使體制로의 변환과 관계없이 제주 지역에는 僉節制使가 파견될 것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문제

는 陸軍이 아닌 水軍의 都節制使가 언제 설치되었는가인데,吳宗祿은 “太祖代 末에는 下三道에도

水軍都節制使가 두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다(같은 논문,89쪽).그러나 太祖 3年에 이미 慶

尙道水軍僉節制使가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건국초기에 이미 水軍都節制使가 두어졌던 것으로 생각

된다( 太祖實錄  卷5,3년 2월 13일 계미조.“慶尙道水軍僉節制使安處善斬倭十二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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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수령에게 주어야 하며,수령은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제주

지역에 관한 水軍萬戶府의 설치212)및 僉節制使의 兵種 속성에 대한 전거를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은 제주지역 자체가 하나의 軍道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결국 조선 초기 萬戶의 직임을 겸대한 목사는 고려시대와는 달리 제주지역에 토

관의 명칭으로 나타나는 도진무,천호,백호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이 시기

부터는 중앙에서 파견된 地方官과 제주지역의 토착세력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상호

대립 및 보완 작용을 하는 지배체제를 편성하게 된다.

제주도가 三邑으로 나뉜 이후에는 濟州牧ㆍ旌義縣ㆍ大靜縣등 과 같이,牧과 縣의

읍격을 지닌 3개 군현 단위로 편제되고,이들은 자신이 관할하던 영역 범위를 지니

게 되었음과 아울러 모두 수령이 파견되기에 이르렀다.그럼에도 불구하고,중앙정

부가 제주도내 三邑을 운영했던 형태는 육지부의 여느 군현 지배와는 달랐다.

제주도 지역이 제주목ㆍ대정현ㆍ정의현 등으로 구획된 이후에는 중앙정부가 삼읍

에 파견한 외관 중심으로 행정적 지배가 이루어졌다.제주목에는 수령으로서 牧使

(正3品),그 휘하 判官(從5品)ㆍ敎授(從6品)ㆍ檢律(從9品)ㆍ審藥(從9品),대정현과 정의

현에도 각각 수령으로서 縣監(從6品),그 휘하 訓導(從9品)등의 외관이 파견되었

다.213)제주목의 외관은 東軒 등의 관아가 들어선 읍치이자,읍성이었던 제주성을

거점으로 삼아 토착세력으로 구성된 鄕吏層이나 典吏層,혹은 土官層 등의 지방행

정 말단 실무자를 거느려 제주목 관내의 행정업무를 다루었다.대정현과 정의현의

외관도 자신이 파견된 군현의 읍치이자,읍성이었던 大靜縣城과 旌義縣城을 각각

거점으로 삼고,역시 토착세력으로 편제된 지방행정 말단 실무자의 조력을 받으면

서 양 군현 관내의 행정업무를 각각 맡아 처결했다.

특히,제주목ㆍ대정현ㆍ정의현은 모두 全羅道에 속하는 군현이기는 하였으나,대

212)김일우는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2000,366쪽에서 “고려왕이 임명권을 행사한 탐라만호

는 당시 육지부에서도 확인되고 있듯이,만호부의 장관이 아니라 만호의 명칭을 가진 군사책임자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이는 탐라만호부가 폐쇄된 이후에는 탐라에 만호부가 설치된 사실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으며,목사가 왕왕 만호를 겸직했다는 사실 등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그리

고 탐라만호 직책은 조선시대 태조 6년(1397)까지 지속되다가 이후에 비로소 폐지되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왜구의 침입과 관련하여 생긴 水軍萬戶府의 경우는 그 설치 장소가 제주뿐만이 아니라 전

국적으로 확실치 않으며,만호부의 장관으로서 萬戶도 존재하였고,水軍萬戶는 他官職을 겸직하기

도 하였다(崔根成,｢高麗 萬戶府制에 관한 硏究｣, 關東史學  3,關東大學史學會,1988,84-88쪽).이

러한 이유로 제주지역에 원간섭기 이후의 탐라만호부의 설치를 단순히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

213) 世宗實錄地理志  全羅道 濟州牧 ; 經國大典  권1,吏典 外官職 全羅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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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과 정의현의 수령은 전라도 관찰사와 상하관계를 맺고,그의 지휘와 감독 및

考課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제주목사의 통제하에 두어졌다.그리고 제주목사는 전

라도 관찰사의 지휘와 감독 및 考課를 받았다.214)

한편,守令의 임무 중에 조선전기의 활동상황을 보면,주로 倭敵의 침입 방어와

목장에 관련한 내용들이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왜적의 침입과 관해서는 앞서

萬戶와 都安撫使절에서 제주목사가 軍職을 겸대하고 지방에 부임하였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에서는 조선전기에 파견된 제주목사들의 활동 중에 비중이 높은 監牧官으로

의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監牧역시도 위에서 언급한 수령 7사의 규정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褒貶에까지도 제외된 것은 아니다.이는 다음의

기사에서도 확인되는데,

F-③ 監牧官을 겸임한 수령의 黜陟을 다만 馬匹 繁殖의 數만으로 한다면,七事를 마음

먹어 행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청하건대 이제부터 褒貶은 마필의 증산이 많고

적음과 칠사를 잘하고 못한 것을 통산하여 시행하게 하소서.하니,그대로 따랐

다.215)

F-④ 監牧兼守令을 殿最할 때…216)

위의 기사에서는 수령이 감목관을 겸임하고 있다는 것과,감목관을 겸임한 수령

의 마필 번식수가 수령 7사의 항목과 비견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이와 같은 내

용으로도 수령 7사의 규정은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이며,수령 7사가 아닌 업

무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監牧官의 내용에 앞서 먼저,잠시

제주도의 인구분포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F-⑤ 12월의 중서성 지시에 의하여 제주의 백성 1만 2백 23명에게도 모두 공급하였

다.217)

-⑥ (제주목은)호수가 5천 2백 7호요,인구가 8천 3백 24명이요.

214)金東栓,｢朝鮮時代 濟州道의 郡縣構造와 支配體制｣, 濟州道史硏究 ,창간호,제주도사연구회,

1991,2–11쪽.

215) 世宗實錄  卷30,7년 11월 14일 기유조.“兼監牧守令黜陟,只以馬匹孶息之數,則恐七事不用心擧

行.請自今褒貶,以馬匹孶息多小及七事能否,通計施行.從之.”

216) 世宗實錄  卷109,27년 8월 28일 기사조.“兼監牧守令殿最”

217) 高麗史  卷27世家27원종 3,15년.“十二月 奉省旨濟州百姓一萬二百二十三人悉行供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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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현은)호수가 6백 85호요,인구가 2천 73명이다.

(대정현은)호수가 1천 3백 57호요,인구가 8천 5백 명이다.218)

-⑦ 지금 세 읍의 인구수를 조사하면 장정ㆍ늙은이ㆍ어린이 도합 6만 3천 4백 74명

인데219)

-⑧ 제주 세 고을에는 사람은 많은데 땅은 좁아서 民戶가 9천 9백 35호이요,인구가

6만 3천 93명이며,田地는 9천 6백 13결 48卜이므로220)

-⑨ 濟州의 號牌分臺 姜遇文이 아뢰기를,“지난 9월에 시작하여 3고을의 사람에게 號

牌를 준 숫자가 총 1만 6천 4백 70명입니다.”하였다.221)

-⑩ 신이 濟州를 살펴보건대,땅이 좁고 메마르며 전토는 9천 80여 結인데 그곳 백

성은 9천 4백여 口이니,전토는 적고 사람은 많기 때문에 백성의 먹을 것이

넉넉지 못 합니다.222)

-⑪ 대개 제주는 바다 가운데 있어 땅의 넓이가 거의 500리이며 주민이 8~9천호에

목마 역시 수 만 필이다.223)

F-⑧의 내용을 보면 濟州의 경우는 인구가 6만 3천 93명이고 民戶가 9천 9백 35

호이므로 각 호는 6~7명의 인원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F-⑥의 ｢

世宗實錄地理志｣에 나타난 인구수인 약 1만 8천 9백명은  세종실록  지리지가 비록

1454년(단종 2)3월에 완성은 되었으나,224)그 기초가 된 지리지의 내용은 이미 1425

년(세종 7)에 완성이 되므로225)高麗 元宗시기부터 세종 초까지는 인구가 8천여 명

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리고 10년 뒤인 1435년(세종 17)에는 무려 10배 이상

218) 世宗實錄地理志  全羅道,濟州牧.“戶五千二百七,口八千三百二十四,軍丁二千六十六名”,旌義縣.

“戶六百八十五,口二千七十三”,大靜縣.“戶一千三百五十七,口八千五百”

219) 世宗實錄  卷66,16년 12월 7일 경술조.“今考三邑人丁之數,壯老弱共六萬三千四百七十四名.”

220) 世宗實錄  卷70,17년 12월 12일 기유조.“濟州三邑,人多地窄,民戶九千九百三十五,人口六萬三

千九十三,田則九千六百十三結四十八卜”

221) 世祖實錄  卷34,10년 11월 23일 임신조.‘濟州號牌分臺姜遇文啓:“去九月始,三邑人受號牌數,摠

一萬六千四百七十名.”’

222) 成宗實錄  卷91,9년 4월 8일 기해조.“臣見濟州地隘而瘠,其田九千八十餘結,其民則九千四百餘

口,田少而人多,故民食不裕.”

223)이원진,『耽羅誌』,「觀德亭重修記」,徐居正 記 “盖州在海中 地廣幾五百里 居民八九千戶 牧馬亦數

萬匹”

224) 端宗實錄  卷10,2년 3월 30일 신사조.“春秋館撰進《世宗大王實錄》一百六十三帙.”

225)서인원, 世宗實錄地理志 編纂의 再檢討(1) ,｢東國歷史敎育｣ 7ㆍ8,東國大學校歷史敎育科,1999,2,

223-224쪽 에서는 “각 도의 지리에 관한 내용이 6개월만에 보고되어 다시 검토 후 작성되었는데,

경상도지리지의 경우를 보면 총 1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지리지를 나름대로 작성하여 보고한 것이

다.즉,시간적 특징으로 보면,이 당시 각 지방별로 혹은 중앙에 지지 편찬에 가능한 기초 자료가

상당수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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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구가 늘어 6만 3천여 명이 되고,이 숫자는 성종대에도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즉,세종 7년부터는 인구가 년마다 1만 명씩 늘다가 1435년(세종 17)을 기점으

로 더 이상의 인구 증가는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한편,세종 17년의 민호의 통계 곧 9,935戶의 약 4分의 1에 해당한 인원이 牛ㆍ馬

牧場에 참여하고 있고,여기에 羊場ㆍ麂場ㆍ羔場ㆍ猪場ㆍ獐場 등의 참여한 인원과

또한 사영목장에 참여한 인원을 합치면 그 수는 방대하여 제주도민의 과반 또는 그

이상을 헤아리게 되었으니,이로써 제주도목장운영에 참가한 인원의 규모를 가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226)

제주지역의 본격적으로 목장을 건설하기 시작한 것은 기록상으로는 충렬왕 2년에

보이기 시작한다.227)즉,元이 고려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제주지방에

목축업을 시작한 것이다.이는 元이 망하고 明이 세워지는 국제적 정세와,고려 이

후 조선이 개창되는 국내적 정세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濟州는 오히려 조선조에 들

어서면서 더욱더 확고한 목장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곧 제주도는 자연적

조건이 목축업에 적합하고,또 麗末에는 蒙古式 牧畜 관리방법 및 기술이 도입된

데다가 조선시대에는 外交ㆍ軍事ㆍ産業面에서 牛ㆍ馬ㆍ羊 등이 더욱 필요하게 되

어,마침내는 가장 정비된 목축사육방식을 갖추게 된 것이다.228)

제주의 경우에도 다른 지방의 목장과 같이 감목관이 두어져 목장의 최고 관리 감

독자로 임명되고 있는데,감목관에 대한 의미는 세종연간에 한 차례 변화를 거친

듯하다.다시 말해 監牧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말을 기르고 번식시키는 일을 맡

는 것’229),‘목양牧養의 임무를 맡는 것’230)을 의미하였다가 세종 22년 5월에 제주의

226)南都泳,｢朝鮮時代濟州島牧場-韓國牧畜業 硏究의 一端-｣, 韓國史硏究 4,韓國史硏究會,1969,109

쪽.

227) 高麗史  卷28世家 28,忠烈王1,2年.“元遣塔刺赤爲耽羅達魯花赤以馬百六十匹來牧.”그러나 이

기록상의 시기에 관하여는 다소 다툼이 있다.高昌錫, 耽羅國時代史-先史時代부터 朝鮮初까지의

濟州道史- ,서귀포문화원,2007,109-110쪽에서는 “ 증보문헌비고 에서도 충렬왕 2년에 원나라에

서...방목하였다고 한다.이에 비해  고려사 지리지 전라도 탐라현 항목에는 충렬왕 3년에 원나라에

서 목장을 설치했다고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3년은 2년의 착오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는

반면,김경옥은  고려사절요 의 기록과 조선시대에 간행된 각종 지리지를 비롯하여 현전하는  탐라

지 에 충렬왕 3년에 원나라가 제주도에 목장을 설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元이 耽羅

에 牧馬 160필을 보내 방목을 시작한 것은 충렬왕 2년이고,제주목장이 기틀을 마련하여 馬 이외에

소ㆍ낙타ㆍ나귀ㆍ양 등 다양한 동물을 본격적으로 사육하기 시작한 것은 충렬왕 3년으로 이해된

다.”고 한다(김경옥,｢濟州牧場의 設置와 運營-耽羅誌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4-1,역사문

화학회,2001,49쪽).

228)南都泳,｢朝鮮時代濟州島牧場-韓國牧畜業 硏究의 一端-｣, 韓國史硏究  4,韓國史硏究會,1969,77

쪽.

229) 世宗實錄  卷18,4년 윤12월 20일 계유조.“牧場所在各官守令,皆兼監牧,專掌牧養,每當年終,考

其孶息多小,以爲褒貶”, 世宗實錄  卷37,9년 9월 2일 정해조.“其監養,以其道僉節制使兼差監牧,考

察孶息.”, 世宗實錄  卷51,13년 1월 24일 기축조.“各場監牧官,勿令兼任驛丞,專務牧馬孶息之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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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감목관의 변화

1398년(태종 7) 목사겸임

1408년(태종 8) 감목관을 따로 둠(동ㆍ서도 각각 감목관 2인,진무 4인)

1434년(태종 16) 동ㆍ서도(旌義縣,大靜縣)현감이 감목관 겸임

1428년(세종 10)
본주는 판관이 겸임

동ㆍ서도(旌義縣,大靜縣)현감이 감목관 겸임

1431년(세종 13)2월 제주자제가 감목관 겸임

1431년(세종 13)11월 제주의 守令들 모두에게도 감목관 겸임

1434년(세종 16)4월 전임 감목관 파견

1435년(세종 17) 모든 수령이 감목관 겸임

兼監牧을 목사라고 호칭을 개편하면서 감목의 의미가 “牧養과 畜産에 관계되는 일

을 오로지 관할하여 규찰하는 것”으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231)그

러다가 세종 23년 7월에는 감목관은 ‘牧養의 임무를 맡는 것’과 ‘馬政을 官掌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고,전자의 경우는 대정과 정의현의 수령이,후

자는 제주목사(안무사)가 맡게 되었다.232)

그런데 監牧官을 두게 되는 과정은 일련의 치폐를 거치게 되는데,이는 監牧이 軍

國의 중한 일이기 때문에233)그 임명이나 선임에도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

문이다.이로 인하여 세종 16년에는 監牧官을 2품 이상으로 하여금 천거하도록 하

고234)1440년(세종 22)에는 2品 이상이 파견될 때에는 知監牧事라고 칭하게 함은 물

론235)監牧官도 별도의 관리를 파견하기도 하고,濟州子弟를 임명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이 내용을 <표 5>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시기별 감목관의 변화

230) 世宗實錄  卷51,13년 2월 1일 병신조.“各道監牧官,勿兼差驛丞,使專牧養之任.”

231) 世宗實錄  卷89,22년 5월 6일 정미조.“自今濟州兼監牧,乞倣古制,別稱他號爲便.令吏曹稽古制

稱號,以牧使兼差,統三邑馬政,凡干牧養畜産,專管糾察 從之.”

232) 世宗實錄  卷93,23년 7월 18일 임자조.“且按撫使旣管掌馬政,而旌義,大靜兩邑守令,亦且兼任牧

養,則別遣監牧官,非徒乘傳之煩,官多民小,實爲有弊.自今革監牧官,以兩邑守令,分掌牧場,令按撫

使糾理.從之.”

233) 世宗實錄  卷89,22년 5월 6일 정미조.“馬政,軍國所重.”

234) 世宗實錄  卷64,16년 4월 26일 계유조.“馬政,軍國重務.各道監牧官,令二品以上薦而差之.”그런

데 이 기사의 의미를 김경옥은 에서 제주목사가 2품이상으로 직질이 변경되어 파견되었다고 이해

하고 있는 듯하다(김경옥,｢濟州牧場의 設置와 運營 -耽羅誌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4-1,역사문화학회,2001,67쪽).그러나 2품 이상으로 제주목사를 파견한 것이 아니라,제주목사의

천거 자격자를 2품 이상으로 하자는 이야기이다.이는 세종 22년 기사에서 “監牧官을 2品 이상으로

하여금 각각 한 사람씩 천거하도록 이미 일찍이 立法하였으나”라고 하여 확인되고 있다( 世宗實錄  

卷89,22년 6월 10일 경진조.“馬政,軍國重事,故監牧官令二品以上各擧一人,已曾立法.”).

235) 世宗實錄  卷89,22년 6월 10일 경진조.‘議政府據吏曹呈啓:“濟州牧使兼監牧之號,稱濟州道按撫

使知監牧事.二品以上則依都節制使知招討營田事例,亦稱知監牧事,其牧使職銜,仍舊.”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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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년(세종 22)5월

*감목의 의미 변화

牧使가 세 고을의 마정을 통솔하고,牧養과 畜産에 관계되는 일

을 오로지 관할하여 규찰.

동ㆍ서도(旌義縣,大靜縣)현감도 감목관 겸임

1440년(세종 22)6월 濟州牧使가 監牧을 겸하는 호를 濟州道安撫使知監牧事라고 칭함.

1441년(세종 23)7월 안무사가 마정 관장,정의ㆍ대정 두 고을 守令이 목양 겸임.

1454년(단종 2) 안무사가 감목관 겸함236)

1469년(예종 1) 판관으로 절제도위ㆍ감목관을 겸함237)

1406년(태종 6) 1425년(세종 7) 經國大典242)

1.

기

준

우마10필 기준 우마 25필 기준 암말 100마리와 수말 15마리를

‘一羣’(牛同)

一羣에 羣頭 1명

群副 2명,

牧者 4명

2.

등

급

1년간 자식 7,8필-상

등

1년간 자식 5,6필-중

등

1년간 자식 3,4필-하

등

1년간 자식 20필 이상 -

상등

1년간 자식 15필 이상을

얻으면 -중등

1년간 자식 15필 미만 -

하등

해마다 85마리 이상 번식

(監牧官)에 3년간 통산하여 분

기마다 連等 50마리 이상

3. 상등자 -토관으로 임 2년 6개월(30개월)내에 上 羣頭에게 품계를 올려주되 특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牧使가 감목관을 겸할 때에는 觀察使가 목사를 포함한 나

머지 두 고을의 수령을 포폄하였고238),단독으로 전임 감목관이 파견되었을 때에는

감목관이 제주판관ㆍ정의현감ㆍ대정현감을 포폄하게 하였다.239)그리고 목사가 감목

관을 겸하지 않을 때에는 목사가 정의현감ㆍ대정현감의 정적을 고사하여 觀察使에

게 보내면,관찰사가 포폄하였다.240)포폄에 관련한 규정의 변천은 다음의 <표 6>

과 같다.241)

<표 6> 감목관 포폄 규정의 변천

236)이원진, 耽羅誌 ,建置沿革條,“魯山二年甲戌以按撫使兼監牧使”

237)이원진, 耽羅誌 ,建置沿革條,“睿宗元年己丑復置牧使兼兵馬水軍節制使以判官兼節制都尉監牧官”

238) 世宗實錄  卷68,17년 6월 23일 계해조.“兵曹啓:“濟州道監牧官,依他道例,令全羅道監司褒貶.”

239) 世宗實錄  卷64,16년 4월 26일 계유조.“獨良馬所出濟州監牧官,自歲辛亥始用土人差之,非徒別無

成効,反有作弊之事.勿差土着人,以明習馬政有才幹一人差遣,仍令檢察兼監牧濟州判官,旌義ㆍ大靜縣

監等勤慢.”

240) 太宗實錄  卷31,16년 5월 6일 정유조.“濟州東西道縣監新設,牧場兼任事,新縣合屬各縣事,馬匹

孶息巡行考察事,千戶百戶差定事,依啓本施行.其新設縣監政績殿最,都安撫使依他領內官例,以時考

察,傳報都觀察使,都觀察使竝考牧使判官政績,褒貶施行.凡刑獄決訟,錢糧等事,因隔海不可以時而報,

施行後辭緣略擧,一年兩次呈報監司,國屯馬匹孶息多少,故失之數,幷錄呈報,以憑黜陟.”

241)이 표는 南都泳,｢朝鮮時代濟州道牧場-韓國牧畜業 硏究의 一端-｣, 韓國史硏究  4,韓國史硏究會,

1969,107-108쪽의 내용을 참고로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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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상

및

처

벌

명,고실우마를 면징,

중등자 -고실 6필에

1필을 배징

하등자 -고실마 4필

에 1필을 배징

을 3회 이상 받으면 승진

中을 3회 받으면 좌천 또

는 파면.

下를 받으면 논죄하고 사

자ㆍ실자ㆍ손상 불융케

한 者는 율문에 따라 처

벌

별히 뛰어난 사람에게는 품계

를 올려주는 동시에 벼슬을 줌

(監牧官)표창.

羣頭ㆍ群副ㆍ牧子

우마 1필 유실 -태50〔감목관

은 한 등급을 감한다〕,매1필

이 증가할 때마다 형 1등을 추

가하여 장 100에 그치고 유실

수대로 추징.

사고로 망실 -馬 3匹에 대하

여 1匹은 관에서 보급,1필은

징수하며 牛는 2두에 대하여 1

두는 관에서 보급하고 1두는

징수하되,(加波島 등과 같이

간간히 돌보게 되어 있는 목장

에서 일어난 경우 마는 4필에

대하여 2필은 관에서 보급하고

1필은 징수하며,우는 3두에

대하여 1두는 관에서 지급하고

1두는 징수함.)

이상과 같이 제주목사 또는 정의와 대정현의 수령들은 감목관의 겸직 및 그에 따

른 포폄에 대하여 목장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과는 별도의 차별을 받았고,더군다나

牛馬가 軍政과 관련된 것임은 물론,외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됨으

로 인해  經國大典 이 성립되는 과정 속에서 아울러 포폄제도가 강화되어 監牧官―

羣頭―羣副― 牧子로 이어지는 목장 조직상의 체계적 구조도 성립될 수 있었다.

조선전기에 제주지역에 파견된 牧使들 중에서 감목관을 겸임한 목사는 崔守平,

張孟昌,薛孝祖,元志於,崔景禮,卜承利,文汝良 총 7명이다.그런데 崔守平을 제외

한 6명의 목사는 모두 세조대에 제주지방에 파견된 목사이다.하지만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목사의 감목관 겸직은 太宗,世宗,端宗代에 모두 나타난다.즉,위의 표에

따른 시기의 목사는 趙源(太宗 6~9),金裀(世宗 13~16),崔海山(世宗 16~19),韓承舜

(世宗 19~21),丁艮(世宗 21~23),辛處康(世宗 23~25),奇虔(世宗 25~27),李興門(世

宗 28~29),辛淑晴(世宗 29~31),李鳴謙(世宗 31~文宗 1),洪益誠(文宗 1~端宗 1)총

11명으로 이들 역시도 감목관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직함에 감목이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것은 이들 목사가 감목관을 겸

직하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세조가 마정에 관한 관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반

증하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된다.세조대에 완성된 保法243)과 鎭管

242) 經國大典  ｢兵典｣ 廐牧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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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制는 전국을 군사요새화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전략이었으며,馬政이란 결국에는

군사업무와 직결이 되는 것이므로,목사가 겸직하는 감목관은 세조에게는 매우 중

요한 사항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령임명의 절차 중에서 濟州牧使에 관련된 규정은 두 번째의 천거와 관련된 규

정밖에 없다.왜냐하면 제주목사의 품계는 3품 이상에244)해당되는데, 經國大典  

규정 중 3품 이상의 수령 임용에는 천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물론

꾸준히 승급을 하여 3품까지 진급하여 상급 수령에 임명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이 역시도 천거와 결부되어 있음은 위에서 살핀 것과 같다.이와 관련하여 金東栓

은 “본래 목사의 품계는 정3품에서도 당하관에 해당하는 통훈대부ㆍ어모장군이다.

그러나 제주목사는 정3품에서도 당상관에 해당하는 통정대부ㆍ절충장군으로 주로

임명하였다.그 이유는 제주목사가 단지 제주목의 소관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를 총괄하는 기능과 제주지역에 해당하는 전라도 관찰사 업무의 일부를

넘겨받아 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목사보다 비중을 두고 임명하였던

것이다.”245)고 하였고,高昌錫은  중종실록  12년(1517)12월 10일의 기사를246)근거

로 “목사는 원칙적으로 정3품의 관직이지만 그 품계를 높이기 위해 당하관을 당상

관으로 승진시켜 파견했던 것이다.”247)라고 하고 있다.즉,제주목사로 보임되어 온

외관이 당상관248)정3품을 유지했다는 데 대하여 동일한 견해인 것이다.

그러나 조선 초기 제주지역에 당상관 외관이 파견되기 시작한 것은 세조 2년부터

243)世祖는 3丁 1戶의 원리에 따른 호수―봉족제를 개편하여,새로운 군호편성체제를 수립하는데 그것

이 保法이다.여기서 말하는 ‘保’는 2丁으로 구성된 家‘를 의미한다(정이근,｢朝鮮前期의 軍戶編成規

程:“保法”에 대한 一考察｣, 社會科學論集  14,東亞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1997,221쪽).

244)牧使의 品階가 3品이상으로 된 것은 고려시대부터  經國大典 에 이르기까지 일률적으로 지켜졌

다. 高麗史  卷77,百官志 2外職 諸牧.“諸牧員吏品秩同大都護 忠宣王二年.”; 高麗史  卷77,百官

志 2外職 大都護府.“大都護府文宗定官制 使一人三品以上.”; 經國大典  ｢吏典｣,外官職條.

245)제주도지 편찬위원회, 濟州道誌  2,2006,344쪽.

246) 中宗實錄  卷31,12년 12월 10일 신해조.“제주 목사는 3邑을 통치하므로 반드시 당상관을 보내

야 되는지의 여부를 이조에 물으라.”하니,정원이 아뢰기를,“南宮璨ㆍ鄭麟仁ㆍ李㙉ㆍ方有寧 같은

자는 모두 당하관이었는데 당상관으로 승진시켜 보냈었으니,이것은 祖宗朝의 古事입니다.이조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또 3읍 수령의 殿最를 결정하므로 節制使라 칭합니다.”하니,문계창에 낙

점하였다(‘傳于政院曰:“濟州牧使,摠治三邑.必遣堂上官乎?問于吏曹.”政院啓曰:“如南宮璨,鄭麟仁,

李㙉,方有寧,皆以堂下官,陞堂上差往.此祖宗朝古事也.不必問于吏曹.且爲三邑殿最,故稱節制使

矣.”落點于文繼昌.)’

247)高昌錫,｢羅國時代史-先史時代부터 朝鮮初까지의 濟州道史-｣,서귀포문화원,2007,194-195쪽.

248)堂上官은 ‘議事時 堂 위에 올라 交倚에 앉는 사람’을 의미하는 儀禮上의 구분이었다.그러나 이

堂上官이 점차 조선사회의 중요한 역할로 등장하게 된 계기는 太宗이 집권하면서부터인데,太宗은

宰相중심의 정치운영을 크게 달가워하지 않아 몇 차례의 관직개편을 통해 六曹職 體系를 마련하기

에 이른다.즉,宰相중심으로 운영되던 국정 운영의 사항들을 6曹별로 나누어 이를 분산시키려는

것이다.이러한 과정 속에서 六曹의 위상을 높였는데,각 曹의 長으로 정2품의 判書를 두고,차관으

로는 정3품의 左右參議를 두어 그 階를 通政으로 하였던 것이다(金順南,｢朝鮮初期의 堂上官｣, 史

叢 ,高大史學會,199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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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한다.249)초기인 태조․정종․태종 초에는 ‘당상관’이 확실하게 대

두하였다기보다는 고려의 경우처럼 도평의사사를 중심하여 2품의 兩府250)이상을

그 이하와 구별하였을 뿐이고,구체화된 시기는 아니었다.251) 經國大典 에 나타난

외관의 관직조 중에서 목사의 품계가 정3품으로 규정된252)것은 세종 13년 吏曹에

서 지방관의 자질을 논하면서 상소한 啓가 받아들여져 이것이  大典 에 규정되면서

부터이다.253)세종 13년 이전의 지방관 품계에 관한 기록은 태종 12년의 내용이다.

F-⑫ 外官 정2품은 ‘領’자를 쓰고,3품은 ‘判’자를 쓰니,차등이 없는 듯합니다.정2품

이하는 判某州牧使事로 하고,정3품은 判某郡某縣事로 하고,종3품을 知某郡某縣

事로 하되,그 實差는 그전대로 하소서.”254)

이 역시도 아직은 당상관이 통정대부라는 관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구성된 것

은 아니기 때문에 비록 2품과 3품에 해당하더라도 당상관은 아니었다.즉 건국초기

에는 아직 당상관의 기준이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만 관직에 있었으므로,2

품 이상의 재상직을 지니고 京官兼差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상관이 아니었다.255)정3

품 당상관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세종 16년에 이르러,3품 중에서 육

조참의,승지,簽知中樞院事,簽知敦寧府事,集賢殿副提學을 좌목에 기록하면서부터

이다.256)즉,3품 당상관이 통정대부까지 확대된 것이다.그러나 통정대부라고 해서

모두가 당상관인 것이 아니고,3품 통정대부에는 당상관 통정대부와 당상관이 아닌

통정대부가 있었다.따라서 세종 말기까지도 觀察使를 제외한 외관은 당상관이 아

니었다.이 시기의 수령은 ‘3품 이하 6품 이상’이라고 하여 參上官 대우였다.그러므

로 3품 외관 중 당상관을 지낸 외관(吏曹參議 이하 集賢殿副提學 이상)도 당상관으

로 대우받지 못했다.

249)임선빈,｢朝鮮初期 外官의 官階｣, 역사와 역사교육  3ㆍ4,熊津史學會,1996,358쪽.

250)여기서 兩府란 고려시대의 중앙관직인 中書門下省의 宰府와 中樞院의 樞密을 의미한다(金順南,｢

朝鮮初期의 堂上官｣, 史叢 ,高大史學會,1996).

251)金順南,위의 논문,1996,115쪽.

252) 經國大典  ｢吏典｣,外官職條.

253) 世宗實錄  卷51,13년 1월 12일 정축조.‘이조에서 아뢰기를,“外官의 品秩은  周官六翼 에 의하

여 留守官은 종2품,大都護府와 牧官은 정3품,都護府는 종3품,知郡事는 종4품,判官・縣令은 종5

품,縣監은 종6품으로 하옵소서.”하니,그대로 따랐다(‘吏曹啓:“外官品秩,請依  周官六翼 ,從二品

留守官,正三品大都護府牧官,從三品都護府,從四品知郡事,從五品判官縣令,從六品縣監.”從之.).’

254) 太宗實錄  卷24,12년 12월 4일 을묘조.“外官正二品用領字,四品用判字,似無差等.正二品以下,

爲判某州牧使事,正三品爲判某郡某縣事,從三品爲知某郡某縣事,其實差仍舊.”

255)임선빈,앞의 논문,1996,351쪽과 357쪽에서 조선초기에는 外官職에 堂上官이 없었다고 하였다.

256) 世宗實錄  卷66,16년 12월 2일 을사조.“始立六曹參議,承旨,僉知中樞院事,僉知敦寧府事,集賢

殿副提學座目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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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이 당상관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文宗朝에 이르러서의 일이다.

즉,문종 원년 5월에 檢討官 成三問이 경연에서 京中의 당상관 및 외방의 관찰사는

본래 座目257)이 있으나,節制使ㆍ處置使 및 이미 당상관을 지낸 수령은 좌목이 없다

고 하면서,당상관의 陞遷은 비록 年月의 많고 적은 것을 헤아리지 않으나 경중과

외방의 체제가 다른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였다.이에 대한 문종의 답변은 당상

관의 좌목은 마땅히 京中과 外方이 한결같아야 한다고 하였고,다음달에 諸道의 節

制使ㆍ處置使 및 이미 당상관을 지낸 수령은 좌목에 기록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나

아가 세조 2년에는 제주목사도 諸道 處置使의 예에 따라 좌목에 등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수령을 포함한 외관에도 당상관이 있게 되었으며,관계를 기

준으로 한 당상관제의 마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258)

조선전기에 제주지방에 파견된 목사 중에서 ‘判’목사로 등장하는 목사는 1401년

(태종 1)의 朴德公에서 세종 16년의 崔海山까지 총 1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여기서

判牧使를 제외하고 都安撫使의 직을 가지고 파견한 목사는 12명,단순히 按撫使의

직을 겸하고 파견된 목사는 21명,만호직을 겸한 목사 2명,僉節制使의 직을 겸한

목사 2명,兵馬水軍節制使 1명,겸직 없는 목사의 경우는 9명259)으로서 품계상으로

보면 2품에서 3품에 해당된다.

다만 ‘行守法’의 실시로 인하여 조선 중ㆍ후기로 갈수록 ‘行’職의 제주목사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이는 물론 제주목사로 하여금 대정현과 정의현의 수령을 포

폄하게 하는 권한이 주어지는 등의 관찰사의 직무를 대행하고,관찰사의 동행관인

판관 및 검률,審藥 등이 제주지역에 두어졌으며,때로는 군직을 겸직케 하여 제주

지역의 타 지역에 비해 그 중요성이 커진데 연유하는 것이기도 하였다.그러나 行

守法의 실시는 근본적으로 세종대에 포폄의 강화와 循資法260)의 엄격한 적용 및 지

방수령에 대한 六期法의 시행 등으로 고위품계가 적어짐에 따른 방비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재론하여 官階가 낮은 자가 고위 관직에 임명되는 폐해를 없애고,

官階와 官職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으로 관계가 낮은 사람이 높은 관직을 맡게 되면

257) 世宗實錄  卷92,23년 5월 17일 임자조.“堂上以上官,不用職事,以散官高下,臨時取旨,定其座次,

名曰座目”(金順南,｢朝鮮初期의 堂上官｣, 史叢 ,高大史學會,1996,118쪽,座目이란 ‘堂上以上官을

職事가 아닌 散官의 高下로 座次를 정한 것’이다).

258)임선빈,위의 논문,357-358쪽.

259)9명의 牧使중에서 金好仁과 李約東의 경우는 그 官階를 알 수 없으나,그 뒤에 파견된 목사들이

通政大夫 혹은 通政大夫 行의 관계를 가지고 직임했음을 보면 2품에서 3품에 해당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260)일정기간 소정의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승진을 허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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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守’를,반대로 관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관직을 받게 되면 ‘行’이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계유정난으로 집권한 세조대에 접어들면서는 무리한 공신책봉 등으

로 인하여 加資가 남발되고 이를 계기로 하여 고위품관들이 대거 늘게 되었다.이

러한 상황이라면 당상관이라는 官階도 과거에 비해 그다지 큰 매력은 없었을 것이

며,한정된 관직에 이들을 모두 임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때문에 1477년(성종 8)

에는 당상관이 부임하는 고을 수를 늘리는 조치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261)그리고

이 시기에는 당상관,階高者,문음자제도 증가하여 하급관직과 성중관까지 이들이

차지하게 되었다.1473년(성종 4)에는 당상관으로 서반 8ㆍ9품직을 받는 자가 100명

에 이른다고 할 정도였다.262)제주지역도 이러한 사정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行

職의 파견은 바로 제주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아울러 위와 같은 정치적인 상황을 고

려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초기에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온 인물들의 출신성분은 자세하지는 않다.기

존의 연구를263)바탕으로 할 때,명확하게 드러나는 48명의 목사 가운데 文臣은 8명

이고,武臣은 2명이며,그 나머지는 38명의 출신성분은 알 수가 없다.그렇다면 나

머지 38명의 목사는 과연 출신 성분이 어떠했을까?다음의 사료를 보자.

F-⑬ 吏曹에서 아뢰기를,濟州는 멀리 海島에 있어서 防禦가 가장 긴요하므로,牧使와

判官은 모두 武臣으로 임명했었는데,근래에 인구가 점점 번성하고,詞訟도 또한

많아졌으나,文武를 交差하는 것은 例로써 법을 삼는 것이 불가하니,청컨대 學識

이 있고 吏幹이 있는 자를 택하여 교차하고…264)

-⑭ 濟州牧使를 옛날에 ‘안무사’라 하여 武臣으로 차출하여 보냈는데…265)

-⑮ 제주 목사의 천망을 예전에는 武人으로써 주의했었는데…266)

이들 사료로만 본다면 제주목사는 武臣만 임명이 된 듯하나,실제로는 문신과 무

신이 번갈아 임명되었다.그리고 무인출신을 수령으로 임명하는 것은 반드시 제주

261) 成宗實錄  卷84,8년 9월 4일 무진조.“請於平安道江界,定州,安州,肅州,熙川,龜城,雲山,泰川

等八邑,以當上官爲守令,分番往戍”

262)임용한,｢朝鮮前期 守令制와 地方統治｣,혜안,2004,208쪽.

263)홍순만, 譯註 增補耽羅誌 ,제주문화원,2005,12.

264) 成宗實錄  卷77,8년 윤2월 11일 기유조.‘吏曹啓:“濟州邈在海島,防禦最(繄),牧使判官,皆差武臣,

邇來生齒漸繁,詞訟亦多,然文武交差,不可例以爲法,請擇有學解有吏幹者交差.”’

265) 中宗實錄  卷15,7년 2월 15일 경인조.“濟州牧使,昔日號爲安撫使,以武臣差遣”

266) 中宗實錄  卷84,32년 4월 10일 무오조.“濟州牧使望,前以武人擬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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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조선시대에 수령을 파견하는 군현 수는 약 330여

곳이었다.이 중에서 무신을 수령으로 파견하는 연변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세종대

에만도 약 80여 곳에 달했다.그런데 연변지역에만 무관 수령을 파견하는 것은 아

니어서,그렇지 않은 곳에도 적절하게 무관 수령을 배치해야 했다.3권이 분리되지

않고,민정과 군정도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아 행정․조세․사법․군사 등 군현 통치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수령이 책임지는 구조였기 때문에,수령의 임무 중에는 도적

체포나 소요사태 진압과 같은 군사적 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있었다.그러므로 국가

에서는 경찰ㆍ군사적 활동이 필요한 때를 대비하여 지역의 수령 분포를 참작하여

적절하게 무반 수령을 배치해 놓고 그 일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들을 차출하여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물론 이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하기 마련이어서,무과지역에

간간이 문신 수령을 파견해 주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였다.267)

 經國大典 에는 위와 같은 연변지역으로 총 61곳이 지정되었으며,여기에는 제주

뿐만 아니라 대정과 정의현 모두가 포함되어 있고,제주지역에 수령을 임명할 때에

는 병조가 함께 의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268)그런데 이 규정의 前身이라 할 내용

이 1447년(세종 29)에 이미 만들어지는데,그 내용은 군사적 중요도에 따라 연변 80

여 고을들을 上緊ㆍ中緊ㆍ下緊으로 구분하였다.원래의 各 鎭과 上緊의 고을에는

武科나 武才錄에 올라 있는 자로써 임명하고,中緊 이하는 비록 무재록에 들지 못

하였을지라도 吏才와 智略이 겸비한 자를 가려서 임명하자는 것이었다.269)그런데

이 내용에는 제주가 속해 있지 않다.그것은 세종대에는 제주지역에 파견된 목사들

이 모두가 都安撫使 혹은 按撫使라는 군사적 기능의 직임을 띠고 파견되었기 때문

에,새삼스럽게 이를 다시 군사지역으로 설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

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제주지역에 반드시 무장출신을 수령으로 임명했던 것

은 아니다.세조 12년부터는 도안무사라는 직임이 사라지고,병마수군절제사를270)

267)임용한, 朝鮮前期 守令制와 地方統治 ,혜안,2004,173-174쪽.

268) 經國大典  ｢吏典｣,土官職,除授,“沿邊守令兵曹同議除授(…濟州,大靜,旌義…)”

269) 世宗實錄  卷117,29년 9월 4일 계사조.“議政府據吏曹呈啓:“兩界及六道沿邊守令,必以有武才者

差任.然沿邊八十餘郡縣,皆不是最緊,亦有中下緊之等,以有限人才,一皆差任之後,最緊處有闕,則人

才難得.以此未得精擇充差,深爲未愜.其沿邊郡縣,分其上中下緊,原係各鎭及上緊郡縣,以武科及登 

武才錄 者爲之;中緊以下,雖不入 武才錄 ,有吏才智略兼備者,揀選差任”

270)조선시대에는 道를 단위로 兵馬節度使를 두어서 도별로 군사업무를 총괄토록 하였다.각 도의 군

사책임자는 정확히 말한다면 1466년(세조 12)전에는 兵馬都節制使로,그 이후에는 兵馬節度使로 불

리웠지만,한결 같이 도내 육군의 최고지휘관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軍事體系를 연결하는 중요한 존

재였다(吳宗祿,｢朝鮮初期 兵馬節度使제의 成立과 運用｣(上), 震檀學報 60,震檀學會,1994.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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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하다가 예종대부터는 겸직 없이 목사라는 직임만으로 파견되고 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병마수군절제사를 문신인 李由義가 겸직하고 있으며,그 전의 목사였

던 文汝良도 문신이었고,이유의 다음의 金好仁,李約東도 모두 文臣이었다.또한

이들로부터 성종대의 마지막 목사인 문신 이약동이 파견되기까지의 목사 前職을 보

면 문관과 무관이 번갈아 등장하여 대체로 예종대부터는 제주목사도 문과 무의 교

차로 임명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들 제주목사들은 소임이 끝난 후 대부분 중앙 관직으로 진출하였으며,271)특히

중앙 관직인 僉知中樞院事에272)제수된 인사가 12명이나 되었고 中樞院副使가273)2

명이다.이는 세종조에서 특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中樞院은 그 職掌이 無所任인

부처였다.274)때문에 제주목사 출신을 僉知中樞院事로 임명했던 것은 변지수령에 대

한 예우차원이었다고 생각된다.이 밖에도 각 曹에 속해 있던 參議275)로 제수된 자

가 7명이고,그 밖에 경관직에는 7명,나머지 다시 外官職으로 파견된 자가 8명,재

임 중 사망자가 2,재직 후 참형에 처해진 자가 1,기록이 자세하지 않은 자가 9명

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세조대에 파견된 8명의 목사 중에서 과반이 넘는 6명이 原從

功臣 出身이라는 점이다.276)세조는 즉위 이래로 집권의 정통성에 대한 강력한 도전

여기서 제주목사가 ‘節度使’가 아닌 ‘節制使’로 불린 이유는 당시 전라도 지역에 파견된 관찰사가

절도사를 겸임하면서 그 명칭상의 혼란을 줄이고 상하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271)1440년(세종 22)5월에는 6품에서 5품이 된 자까지는 수령을 거치지 않으면 4품으로 승진할 수 없

고,4품으로부터 종3품이 된 자는 수령을 거치지 않았으면 通訓大夫로 승진할 수 없도록 하는 경외

관순환제(京外官循環制)가 반포되었다( 世宗實錄  卷89,22년 5월 18일 기미조.“今後自六品至拜五品

者,非經守令,則不得陞爲四品;自四品至拜從三品者,非經守令,則不得陞爲通訓;通訓以上,未經守令

者,隨宜除拜;其中特旨及文章武藝吏文漢語特異者,不在此限.自外官入拜京官,必須周年已過,乃許外

補,其有不依此制,或十二年常爲京官而未補外寄者,臺諫考覈”).그러나 이 규정은 내용에서 보는 바

와 같이 3품 이상의 上級守令과는 크게 관련이 없었다.

272)僉知中樞院事는 세종 16년에 ‘座目’에 기록하게 됨으로써 정3품 당상관직이 되었다( 世宗實錄  卷

66,16년 12월 2일 을사조.“始立六曹參議,承旨,僉知中樞院事,僉知敦寧府事,集賢殿副提學座目之

法.”).

273)中樞院副使라는 직사가 몇 품인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1430년(세종 12)의 기록에는 중추원

부사 다음에 3품 관료들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어 2품 이상의 관직이었다고 생각된다( 世宗實錄

  卷49,12년 8월 10일 을사조.“前中樞院副使南實,前同知摠制崔蠲,三品以下時行二百五十九人,前

銜四百四十三人等.”).

274)金順南,｢朝鮮初期의 堂上官｣, 史叢 ,高大史學會,1996,129쪽에서 中樞院은 1466년(세조 12)에

중추부로 바뀌게 되는데( 世祖實錄  卷38,12년 1월 15일 무오조.“中樞院改稱中樞府”),현재  經國

大典 에는 兵典의 정1품 아문으로 중추부라는 표제 하에 “無所掌待文ㆍ武堂上官之 無所任者”라고

되어 있어,“맡은 직무는 없고 소임이 없는 문무의 堂上官들을 우대하기 위한 관청”으로 규정되어

있다.

275)六曹參議도 세종 16년에 ‘座目’에 기록하게 됨으로써 정3품 당상관직이 되었다( 世宗實錄  卷66,

16년 12월 2일 을사조.“始立六曹參議,承旨,僉知中樞院事,僉知敦寧府事,集賢殿副提學座目之法.”).

276)｢開國原從功臣｣은 開國功臣에 이어 그 次勳者를 책봉한 功臣을 말한다.朝鮮이 개국한 후 太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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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야 했다.세조는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먼저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체제로 재편하는 한편,반대세력을 가혹하게 숙청했다.특히 세조는 자신을 지

지하는 소수의 공신들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자 했다.277)이러한 운영의 방침

이 결국 제주목사의 경우에도 原從功臣으로 대부분 충당되게 되었던 이유로 보인

다.

제주에 파견되었던 목사의 임무 중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守令七事가

있었다.수령 7사는 수령이 행해야할 7가지의 대표적 사무로서,①농사일과 누에치

기를 잘 되게 하는 것(農桑盛)②호구를 늘리는 것(戶口增)③학교를 부흥시키는 것

(學校興)④군사관계의 정사를 잘 다스리는 것(軍政修)⑤부역을 고르게 시키는 것

(賦役均)⑥송사를 간소하게 하는 것(詞訟簡)⑦아전들의 농간질을 없애는 것(奸猾

息)이다.이 7가지의 사무는  경국대전 에도 규정되어 있다.278)수령 7사는 그 원형

이 창왕 즉위년에 올린 趙浚의 수령 5사로서 그 내용은 ①田野闢 ②戶口增 ③賦役

均 ④詞訟間 ⑤盜賊息 또는 學校興이다.279)그런데 세종 18년 윤12월의 기록에는 “ 

續典  亦載守令褒貶 以七事分爲等第”라고 하여 이미 경국대전의 이전 단계에서 七

事가 행하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農桑盛․戶口增․學校興․賦役均․詞訟簡 이외의 나

머지 두 가지는 세종조의 수령 陛辭기록에서 찾아지며,그 두 가지는 奸猾息와 軍

政修이다.따라서  경국대전 에 보이는 수령 7사는 태종ㆍ세종대에 그 기틀이 마련

된 것이라 볼 수 있다.280)

이와 관련하여  경국대전 에는 이 7가지의 사무 바로 앞에 “매해 연말에 본조에

서는 각 관청 관리들의 실제 출근 일수와 각종 사고를,관찰사는 수령들이 실행할

7가지 일의 집행정황을 종합하여 임금에게 보고한다.281)”라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經國大典  ｢吏典｣ 褒貶條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보인다.

F-⑯ 守令은 관찰사와 병마절도사가 함께 의논하여 등급을 평정하며 제주에 있는 세

｢開國功臣｣ 52名에 부가하여 功臣의 포상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의도에 대하여 臣僚들의 반대에 봉

착되자,그 次勳者들을 集團的으로 표창하기 위한 新制度를 채용한 것이니 역사상 최초의 原從功臣

制度이기도 하다(朴天植,｢開國原從功臣의 檢討-張寬 開國原從功臣錄券을 中心으로-｣, 史學硏究  

38,韓國史學會,1984,참조).

277)金順南,｢조선초기 體察使制 硏究｣,景仁文化社,2007,92쪽.

278) 經國大典  ｢吏典｣,考課條.“守令七事(七事 農桑盛ㆍ戶口增ㆍ學校興ㆍ軍政修ㆍ賦役均ㆍ詞訟簡ㆍ奸

猾息.)”

279)金東栓,｢朝鮮前期 守令制度 硏究｣, 史學志  21,단국대학교 사학회,1984,317쪽.

280)金成俊,｢牧民心鑑 硏究｣, 朝鮮守令七事와 ‘牧民心鑑’ ,高大民族文化硏究所,1990,9-11쪽.

281) 經國大典  ｢吏典｣ 考課條 “每歲季 本朝具 諸司官員實仕及雜故觀察使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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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을의 守令은 목사가 등급을 평정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한다.중앙관리는 부임한

지 만 30일,지방관리는 만 50일이 된 후에야 등급을 평정하는 것을 허락한다.

열 차례 평정에서 열 차례 上으로 평정되면 표창하여 한 품계를 올려주고 堂下

에서 더 올라갈 품계가 없을 때에는 관직을 올려주되 牧使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

는다.두 번 中의 평정을 받으면 無祿官에 임명하며 세 번 中의 평정을 받으면

파직시킨다.다섯 차례 평정이거나 세 차례 평정이거나 두 차례 평정이거나 할

것 없이 누구나 中만 한 번 있으면 현재보다 높은 자리에 임명하지 않으며 中이

두 번 있으면 파직시킨다.

1년에 네 차례의 정기 인사에서 中의 평정을 받으면 인사 기간을 한 번 거르며

下의 평정을 받으면 인사 기간을 두 번 걸러서 취재시험을 보게 한다.당상관인

守令은 한 번만 中의 평정을 받아도 파직시킨다.”282)

즉,수령 7사의 집행이란 것은 결국 수령의 임기 1,800일 동안의 고과성적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이는 수령 7사의 항목이 단순히 수령에게 부여되

는 주의적인 항목을 넘어,포폄과 연결되는 것이기에 수령에게 부여되는 의무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이 7가지 항목과 더불어 포폄이 대상으로 확인되는 내용이 있는데, 경국

대전 에서 수령 7사는 農桑盛ㆍ學校興ㆍ詞訟簡ㆍ奸猾息ㆍ軍政修ㆍ戶口增ㆍ賦役均이

나 실제로는 많은 항목들이 수시로 내려지고 있었고,포폄할 때에는 이런 항목들을

적당히 7사에 나누어 붙였던 것으로 실록의 기록으로 확인하면 13가지가 된다.283)

수령 7사에 더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경국대전 의 수령 의무 규정은 다음과 같다.

G-① 제방에 대해서 守令이 매년 봄과 가을마다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수축한다.새로

쌓은 곳은 임금에게 보고해야 한다.284)

-② 본조에서 매해 연말마다 각 관청에다 바친 공물의 수량을 조사해보고 여섯 관청

이상에 공물을 바치지 못한 守令에 대해서는 임금에게 보고하여 파면시킨다.285)

-③ 守令이 흉년구제에 관심을 돌리지 않아 굶주린 백성이 많이 죽었음에도 불구하

고 숨긴 채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죄에 처한다.286)

282) 經國大典  ｢吏典｣ 褒貶條 “守令則觀察使與兵馬節度使 同議 濟州三邑則牧使等第報觀察使 京官滿

三十日 外官滿五十日 方許等第….十考者十上則賞加一階(階窮者陞職牧以上則否)二中於無祿官敍用三

中罷職.五考ㆍ三考ㆍ二考者並一中勿授右職二中罷職…一年四都目者中則越一都目 下則越二都目取才.

堂上官守令一中罷職”

283)임용한,｢朝鮮前期 守令制와 地方統治｣,혜안,2004,195-196쪽.

284) 經國大典  ｢戶典｣ 田宅條 “堤堰守令每歲春秋報觀察使修築 新築處啓聞.”

285) 經國大典  ｢戶典｣ 稅貢條 “本曹每歲季考諸司貢物 所納之數未納六司以上守令啓聞罷黜.”

286) 經國大典  ｢戶典｣ 備荒條 “守令不用心賑救飢民多致物故匿不以報者重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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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찰사는)벼슬을 한 사람 중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1명을 선발하여 양잠관으로

삼으며 守令이 그를 감독하게 한다.287)

-⑤ 역대 왕조의 시조나 고려의 태조 이하 4위(현종,문종,충경왕)의 묘는 그 지방의

守令이 해마다 돌아보는 동시에 밭을 일구거나 나무하는 것을 금지한다.288)

-⑥ 섣날,동짓날,임금의 생일날에는 지방의 관리 개성부유수,각 도의 관찰사,절도

사,2품 이상의 守令과 부,대도호부,牧의 守令이 箋文을 올려 축하를 드린다.289)

-⑦ 군사들이 개별적으로 휴대한 군기는 수도에서는 병조에서,지방에서는 守令과 절

도사가 항상 검열하여 너무 못쓰게 되지 않게 한다.290)

-⑧ 도형을 받은 자와 유형을 당한 자와 일정한 지역에 거주를 제한당하거나 감금된

자,군사로 충원된 자와 어떤 신역에 배속당한 자 등이 죽거나 혹 도망을 치게

되면 守令이 직접 조사해서 관찰사에게 보고하고…291)

-⑨ (노비를 수색함에 있어)지방이면 그 고을의 守令이 노비들을 수색해 내어 관찰사

에게 보고한다.292)

-⑩ 관찰사는 야장 부근에 있는 고을들에서 바치는 철의 수량에 따라 인부를 적당히

두고 본 고을이나 다른 여러 고을에서 벼슬이 있고 청렴한 사람 1명을 골라 監冶

官을 삼음으로써 전적으로 그 일을 감독 하에 하는 동시에 守令이 그것을 살펴보

게 한다.293)

-⑪ 수도 부근에 있는 院宇294)는 5부에서,지방들에 있는 원집은 守令들이 부근의 주

민을 院主로 삼아 보수하게 하며…295)

이와 같이 법전에 수록된 수령 의무만도 다양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그렇다면

수령 7사의 의미는 수령에게 부여된 임무 중에서도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287) 經國大典  ｢戶典｣ 蠶室條 “擇有職勤謹者一人定爲養蠶官 守令考察.”

288) 經國大典  ｢禮典｣ 奉審條 “歷代始祖及高麗太祖以下四位(顯宗,文宗,忠敬王)陵寢所在守令每年省視

且禁田柴.”

289) 經國大典  ｢禮典｣ 朝儀條 “正ㆍ至ㆍ大殿誕日 外官 9(開城府留守,諸道觀察使ㆍ節度使,二品以上守

令及 府ㆍ大都護府ㆍ牧)拜箋陳賀”

290) 經國大典  ｢兵典｣ 軍器條 “軍士私賫軍器京則兵曹外則守令級節度使常加檢察毋得濫惡”

291) 經國大典  ｢刑典｣ 逃亡條 “徒流ㆍ付處ㆍ安置ㆍ充軍ㆍ徙民ㆍ定屬人等身死或逃亡 守令親自覈實,報

觀察使.”

292) 經國大典  ｢刑典｣ 公賤條 “外方則其官守令推刷報觀察使”

293) 經國大典  ｢工典｣ 鐵場條 “觀察使以各場附近諸邑貢鐵多少量定人巭本邑及諸邑中擇有職廉謹者一人

定爲監冶官吏專監役守令考察.”

294)고려ㆍ조선시대에 여행자를 위하여 설치한 여관을 院이라 하고,이러한 원의 건물을 가리켜 院宇

라고 하였다(韓國精神文化硏究院, 譯註 經國大典 ,｢註釋篇｣,1979,753쪽).

295) 經國大典  ｢工典｣ 院宇條 “京城底院則五部外方院則守令定附近居民爲院主修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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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한 것이며,또한 그 규정 역시도 例示的인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수령은 郡縣制가 정비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방 통치를 국가의 관할 하에 두려는

노력으로 성립된 것이고,이들 수령은 국가의 代理人이나 다름이 없었다.그렇기 때

문에 수령에게는 行政ㆍ司法ㆍ軍事에 관련한 專權이 위임되다시피 하였고,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령에게 부여된 임무라는 것은 특정할 수 없이 무수히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또한 시대의 흐름과 맞물려 새로운 제도가 생겨나고 구제도가 폐

지되는 과정에서 수령에게 부여된 임무라는 것은 항상 변동이 있게 마련이며,그러

한 변화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수령이 국가의 임무를 代理하는 일종의 국가적 임

무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鄭道傳이 구상하였던 수령의 포폄제도인 德行等弟296)방식은 비록 德과

行을 구분하여 兩者를 모두 포폄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는 나름 타당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德에 큰 점수를 부여함으로 인하여 포폄의 기

준이 모호하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때문에  經濟六典 에 실린 정도전 이후

의 포폄법이 수령의 업무실적에만 치중한 포폄법이라면 정도전의 방안은 업무실적

과 함께 관리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나누어 평가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그리

고 정도전은 最보다 善을 더 중시했다.즉 당장의 업무실적보다는 수령직을 통해

해당 관원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둔 것이다.297)”

그러나 결과 위주의 포폄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정도전의 포폄법에 비하여

‘결과적’이라는 것이지, 經國大典 에 규정된 포폄법이 반드시 ‘결과위주’라고 장담

할 수만은 없다.왜냐하면, 經國大典 의 포폄법은 단순히 上과 下로만 구분된 것이

아니며,中을 중간에 개입시켜 한 극단의 결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1년

에 두 번씩 考査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한 차례의 극단의 결과로서 평가를 받게 되

는 위험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더군다나 德行等弟의 포폄방식은 ‘과연 무엇이

德인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뿐더러,德에 대한 관점은 사람마다

그 기준이 제각각 다른 것이므로 포폄을 하는 자가 누군인가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德은 뛰어나지만,行은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더라도 포폄등급에서

는 우수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지방의 소임

296)정도전의 덕행등제는 덕이라는 善과 才라는 最의 두 가지 평가기준을 둔 점이 특징이다.이 포폄

방식을 설명하면서 정도전은 最를 ‘才’라 언급했는데,여기에 나타난 대로 구체적인 항목을 통해서

보면 ‘才’는 곧 수령오사의 업무실적을 말한 것이며,德目이라는 善은 관리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임용한, 朝鮮前期 守令制와 地方統治 ,혜안,2004,131쪽).

297)임용한,앞의 책,2004,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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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담한 守令의 직책상 포폄기준은 추상적인 德行298)이 아닌 실무능력위주로 평

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단순히 결과 하나만을 놓고 평가하는 기준이 아닌

이상에야 업무 평가에 대한 과정 역시도 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의 사료를 보더라도 반드시 포폄을 결과만 놓고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G-⑫ 새끼를 낳는 馬匹은, 大明律 에 의하여,4세 이상의 雌馬로서 10필마다 1년에

새끼 7,8필을 낳는 것을 上等으로 하고,5,6필 낳는 것을 中等으로 하고,3,4필

낳는 것을 下等으로 할 것입니다.그 상등인 것은 監考ㆍ土官을 遷轉하여 錄用하

고,비록 유고가 있어 말을 잃더라도 징수를 면제하고,중등인 것은 유고가 있어

말을 잃더라도 6필마다 1필을 징수하고,하등인 것은 4필마다 1필을 징수하

되…299)

여기서 보면 ‘有故’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듯이,결과보다는 결과에 미친 과정역

시도 포폄의 대상에서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태종 6년 12월에 제

기된 司憲府의 啓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G-⑬ 守令을 褒貶하는 데 德行과 等第를 汎稱하고 實效의 有無를 논하지 아니하는 까

닭에,수령은 힘써 虛譽를 구하고,使臣과 過客에게 아첨하며,品官과 鄕吏에게

잘 보이려 하여,힘써 행해 實效가 있는 자 없습니다.금후로는 狀의 뒤에 적은

七事로써 考察하고,等第와 實效의 事目을 나누어 만들어 각각 名下에다 갖추 기

록하여 申聞해서,黜陟의 憑據로 삼으소서.300)

그러나 수령 7사는 수령에게 부여된 의무이며,이러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였

다고 하여 그 반대급부로서 무엇인가 주어지는 성격의 것은 아닌 것이다.오히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 포폄의 본질인

것이다.이렇게 본다면 포상규정이란 일시적인 것이며,이는 세종대에 처해진 成衆

官 출신 및 門蔭子弟들의 守令職 先占에서 오는 폐단을 줄여보기 위한 일시적인 방

298)임용한도 이 점은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덕행이라는 말이 추상적인 어감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

만,그 목표가 수령직을 매개로 관리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반드시 막연한

것만도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임용한,｢朝鮮前期 守令制와 地方統治｣,혜안,2004,132쪽.그러나

이 역시도 추상적인 것은 마찬가지이며,적어도 관리로서의 자질에 업무 능력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수령으로서의 자질이란 결국은 이상화된 유교적 인간관의 공론(空論)에 다름이 아니게 된다.

299) 太宗實錄  卷12,6년 7월 9일 병신조.“孶息馬匹,依 大明律 ,四歲以上雌馬,每十匹一年孶生七八

匹者爲上等,五六匹者爲中等,三四匹者爲下等.其上等者,監考土官,遷轉錄用,雖有故失馬,免徵;中

等者,故失馬每六匹徵一匹;下等者,每四匹徵一匹”

300) 太宗實錄  卷12,6년 12월 20일 을사조.“守令褒貶,汎稱德行等第,不論實效有無.以故守令務求虛

譽,行媚於使臣過客,取悅於品官鄕吏,未有力行實效者.今後以狀後七事考察,分爲等第實效事目,各於

名下,具錄申聞,以憑黜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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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육전

(1397년,태조 6)

속집상절

(1412년,태종12)

신속육전

(1426년,세종 8)

신찬경제속육전

(1433년,세종 15)

을사대전

(1485년,성종 16)

1.포폄

항목
守令五事 守令七事 守令七事 守令七事

2.임기 3년 3년 6년 6년

3.포폄

포폄의 기준을 善

과 最로 나누어

善에는 公ㆍ廉ㆍ

勤ㆍ謹을 最에는

田野闢ㆍ戶口增ㆍ

賦役均ㆍ學校興ㆍ

詞訟簡을 기준으

로 하여 善과 最

를 조합한 포폄.

30개월의 고사(3

년간 6회)에 세

번 中 :파면 連

中 :직임교체

매년 두 번 성적을

고사 三上에서 五

上까지는 가자하고

三中에서 五中까지

는 그 전 자급을

그대로 둠.

五考에 4中,연속 3

中,1下는 파면.

10考 10上 :1품계

가자.

두 번 中 :無祿官

세 번 中 :파직.

고과에 관계없이

中 1번 :현직유지

連中 :파직.

당상관인 守令은

한 번만 中의 평정

을 받아도 파직.

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는 결국 오래 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며,오히

려 시대가 갈수록 수령에게 주어지는 임무가 많아지는 이상,포폄규정은 강화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 생각된다.시기별로 변화하는 포폄규정은 <표 7>과 같다.

<표 7> 수령 포폄 규정의 시기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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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론

고려후기 제주목의 설치와 지방관 파견에서는 고려전기 군현제가 실시되는 배경

으로서 고려 지방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군현제는 태조 23년의 읍호개정에서 출발하

여 성종 2년의 12목 설치,성종 11년의 읍호개정,성종 14년의 외관증치와 州-縣制

실시,穆宗~顯宗初의 외관 도태,현종 9년의 새로운 외관 설치와 主縣-屬縣체계의

수립 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관해서 개관한 후,각 官府가 지닌 성격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그리고 군현제의 이해에서 단위군현과 혼동될 수 있는 州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고,州는 현종9년 이후로는 더 이상 단위군현과 동격이 될 수 없으며,단순

히 읍호로만 작용하게 된다.

고려시대 군현제에서 단위군현은 읍호,관호,읍격,관격을 가지게 되는데,官號는

외관의 설치에 수반되는 것이므로 외관의 유무에 상관없이 해당 군현이 보유하는

칭호인 邑號와 구분되었다.官號는 외관 설치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군현 자체

의 존폐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다.그러나 官號가 삭제되었다고 해도 해당 군현의

고유한 칭호인 邑號는 그대로 유지되었다.이에 대해 邑號를 삭제한다면 이은 해당

읍호가 나타내는 영역단위 자체가 폐지되는 것이므로 다른 군현에 통합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한편 邑號와 官號는 각기 일정한 格을 가진다.이 때 官號의 격,곧 官

格은 읍호의 격,邑格보다 우선적인 규정력을 가지고 있었다.예를 들어 기존 읍격

이 郡이라고 하더라도 현령이 설치되어 관호가 縣令官이 되면 읍격도 자동적으로

縣이 되었다.그리고 군현의 승격이란 엄밀히 말하자면 邑格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

라 官格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乇羅․耽羅․濟州는 동일한 邑號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

고 다만,읍격과 관격에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이와 같이 읍호를 임의적으로 사용

할 수 있었던 이유는,제주지역이 비록 國,牧,郡,縣이라는 읍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고려시대의 郡縣體制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된다.다시 말해,郡縣制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主縣과 屬縣

의 체제로서 관계적인 개념이다.만일,제주가 타 지역과의 주속관계의 범위 속에서

상정이 된다면 제주가 시대에 따라 가지고 있는 읍호 역시도 타 지역과의 관련성

때문에 여러 가지의 칭호로 불릴 수가 없었을 것이다.하지만,제주지역의 경우는

郡이 되든 縣이 되든,제주지역을 상위체계에서 포섭할만한 군현이 따로 존재하지



- 81 -

않았기에 그 읍호 역시도 단일한 의미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한편, 高麗史  地理志의 ‘숙종 10년 탐라군’기사는 긍정해야 할 것이며,이는  高

麗史  地理志 편찬자가 연기 불명일 때에는 ‘高麗初’,‘高麗’,‘至高麗’식으로 서술하

였다는 점을 본다면,‘숙종 10년’기사에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되

기 때문이다.그리고 乇羅․耽羅․耽羅縣․耽羅郡등을 읍호라고 표현하고 있고,縣令官․

濟州는 관호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읍격과 관호를 혼동하는데 있는 것으로 乇羅․耽羅

만이 읍호이며,耽羅縣․耽羅郡은 읍격을 나타낸다.그리고 縣令官은 관호가 맞으나,

濟州는 읍호이며,만일 濟州에 外官이 파견이 되고 동시에 濟州牧이라는 읍격을 가

지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濟州牧이 官號가 되는 것이다.즉,濟州牧에 외관이 파견

이 되면 그 때 濟州牧은 읍격이자 동시에 관호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탐라가 郡으로 편제되기 이전에 군현단위가 무엇인가에 관하여도 의견대립이 있

었다.그러나 이에 관하여는 國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무엇보다도 탐라는 외국으로

취급외어 宋商,女眞,日本 등과 함께 국가의 중요한 생사 때 방물을 바쳐 축하하는

존재로 묘사되었고,그 중에서도 1034년(정종 즉위년)11월 八關會 때 東ㆍ西京,東

北兩路兵馬使,4都護ㆍ8牧이 上表하여 陳賀한 사실 뒤에 따로 宋商客ㆍ東西藩ㆍ耽

羅國이 方物을 바친 사실을 기록한 일 등의 기록 등을 통해서 이를 알 수 있는 것

이다.

한편,제주는 제주목사가 파견된 충렬왕 20년에서야 비로소 관호로서의 제주목이

되었다고 생각된다.그 이전 단계에서 비록 濟州라는 읍호가 쓰였다고 할지라도,이

는 어떠한 종류의 외관이 파견되는가에 따라 제주가 牧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즉,탐라의 읍격 변동은 숙종10년 耽羅郡 → 仁宗 耽羅

縣 → 高宗初~高宗中半 耽羅郡 → 고종 중반이후~원종14년 耽羅縣 → 원간섭기 → 

忠烈王이후 濟州牧으로 읍격이 변화해 간 것이다.

제주에 牧使가 파견이 되어 관호가 濟州牧이 되고나서부터는 더 이상 副使의 파

견은 보이지 않으며,전임 外官으로는 牧使,判官,萬戶가 보인다.여기서 萬戶는 대

부분 牧使를 겸직하였으며,품계도 목사의 파견과 동시에 3품으로 올라가며,제주는

점차 고려의 지방행정의 단위로서 편제되어 가게 된다.

元간섭기의 元은 고려의 北界地域에 東寧府를 설치하고 東界地域에는 雙城摠管府

를 설치하여 고려의 兩界地域을 고려의 지배에서 분리시켰으며,또 濟州島에 眈羅

摠管府를 설치하여 元의 지배하에 예속시켰다.제주의 경우는 삼별초를 평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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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몇 차례의 직속관부를 설치하면서,처음에는 일본정벌의 위한 군사적 요충지로

서,일본정벌이 모두 실패한 후에는 牧馬場으로의 가치를 느끼고 제주를 고려에 반

환한 후에도 여전히 목호와 목자를 파견하였다.이것이 東寧府와 雙城摠管府를 설

치하여 元이 얻고자 했던 부분과 다소 다른 부분이며,이러한 元의 정책은 마침 신

흥제국으로 성립한 明의 정치적 위상과 맞물려,제주에서 목호의 亂이 일어나는 계

기가 되었으며,이로 인하여 많은 도민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다.

한편,고려가 조선조로 넘어가면서는 외관이 설치되지 않는 속현에 監務를 파견

하여 속현마저도 국가의 지배질서에 편제하려는 노력과 아울러 道制가 실시되었다.

이는 고려시대 형식적인 道의 개념에서 벗어난 최상위의 행정구획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그리고 이러한 중앙행정의 개편과 맞물려 1416년(태종 16)濟州都按

撫使 吳湜과 前判官 張合 등의 건의에 따라 동쪽의 신촌현ㆍ함덕현ㆍ김녕현 등의

지역과 아울러,서쪽의 귀일현ㆍ고내현ㆍ애월현ㆍ곽지현ㆍ귀덕현ㆍ명월현 등의 지

역은 大村縣을 본읍으로 삼은 濟州牧에 속하게 했다.또한 동쪽은 旌義縣을 본읍으

로 삼은 뒤,여기에 예래현ㆍ차귀현 등의 지역을 소속시키는 개편이 이루어졌다.또

한 고려 때 설치ㆍ운영되었던 15개 縣은 각각 三邑의 하부단위에 해당하는 直村으

로 편제되기에 이르렀다.이로부터 제주도 지역은 3개 군현 단위 중심의 三邑으로

나누어졌고,그 구분의식이 지역주민들에게 뿌리가 내려지는 한편,국가의 지배력도

1牧ㆍ2縣으로 이루어진 三邑의 운영을 통해 실현되어 나아갔다.

제주의 지방제도를 이해할 때에 반드시 거론되는 것이 土官의 존재이다.이 토관

은 타지방의 鄕吏에 비유될 수 있으면서도 그 유형을 달리하는 특수한 제도이다.

토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평양과 화주(지금의 함경도 영흥)지방에는 고려 말에 그 기

록이 보이기 시작하나 제주의 경우에는 고려시대에는 기록이 보이지 않으나 1394년

(태조 3)기록에는 土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고 있어 제주지역에도 토관이 이미 설

치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제주의 토관은 애초에 설치되었던 목적과는 다르게

수령과 제주민 사이에서 중앙에서 파견한 관직의 역할을 대행하면서 많은 폐단을

일으켰고,치폐 논의가 거듭되다가 1469년(예종 원년)2월에 이르러서는 왜구에 대

비하기 위해 제주의 토관과 정군ㆍ봉족들을 대장에 올리고 잡색군이라 부르게 되면

서 정규 토관의 편성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조선 초기 제주목사는 都安撫使,萬戶,監牧官,僉節制使 등의 직함을

겸직한 목사들이 파견되었고,이들은 품계상으로는 3품 이상에 해당되는 상급수령



- 83 -

이었다.특히,이들의 직무범위는 직함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왜구의 방비와 감목

에 많은 비중이 실려 있는데,이는 제주지역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그리고 수령7사에 관한 논의는 사료에서 발견되는 것

뿐만 아니라, 經國大典 의 내용에서도 7事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 발견되는 이

상,수령칠사는 연혁적인 측면에 그치는 것이고,앞으로의 연구방향은 새롭게 등장

하는 수령의 업무범위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그리고 포폄제도 역시  경

국대전 의 단계에 이를수록 실무위주의 평가로 바뀌게 되는데,이는 다변화하는 사

회 속에서 德이라는 추상적 기준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 실무 능력의 다양성을 평가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그리고 실무능력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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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urposeofthisstudyistoreviewtheestablishmentandenforcement

of Jeju-mok[濟州牧] during latter Goryeo and first Joseon.Despite the

establishmentofJeju-mokstartedinlatterGoryeo,sinceexistingstudiesare

dynasticallybiasedseeingJeju-mokasifitwasfromearlyGoryeoorseeingfrom

theperspectiveofearlyJoseon,theestablishmentanditsenforcementhavenot

beenfiguredoutfromtheconsistentperspective.

EspeciallyinGoryeodynastyandJoseondynasty,therewasGunhyun-je[郡

縣制]whichhadaconsistentlocaladministrativestructurewhiletherewere

differencesinthestatusofcountyandauthority,andthedutiesandofficial

gradesofofficialrankoflocalauthorities’or‘Oe-gwan’[外官].Furthermore,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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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iesofdistrict’slocalclerksorHyangris[鄕吏]whohadbeenpowerfulfamily

clansinearlyGoryeobecamesimplysupportingOe-gwanandthebasicstructure

ofcentralizationweregraduallycompleted.

From thefirstKingofTaejo[太祖]toHyunjong[顯宗],theEarlyGoryeois

astageinwhichaseriesofbasicstructuresforthelocalgovernmentsystem was

established.Butfrom themidGoryeo,thechangesofoperationin central

governmentduetothemilitarypoliticalpowerof‘MooshinGovernment’[武臣政

權]madeinfluencesonthechangesinthelocalgovernmentsystem.

From mid Goryeo,asYüan’s[元]obviousinterferencestarted,Goryeo’s

administrativesystem andwayofoperationwaschanged.ParticularlyinJeju,

therewasTamnachonggwanbu[耽羅摠管府]underYüan’sdirectcontrolandit

haddualoperationsystemapartfromGoryeo’sgoverningsystem.DuetoYüan’s

governingcombinedwiththefoundationofJoseonduringtheregimechange

from YüantoMing,Goryeo’sgoverningoperationwasdevastatedbyinvasionof

‘RedTurbanBandits’andJapaneseraiders.Peoplehadtodependontheriches

oftheprovinceinsteadofcentralgovernmentregardingtheirsurvival.

Jejuwasextraordinarilyhighpositioninthelocaladministrationsystem

sinceitsstatuswas‘Mok’anditwasthethirdhighestwhichwasjustbelow

Gyoung[京]andDohobu[都護府].ButironicallyitwasafterMooshinGovernment

thatJejutookthepositionofMok.Tosayitagain,duringtheturbulentperiod

ofGoreo,itwasafterMooshinGovernmentthatJejugotthestatusofMok.

However,sincethe10th yearofSukjong[肅宗] regime,untilitwas

renominatedasTamnagun[耽羅郡]oracounty,ittookthestausofcountry.But

afteritbecameacounty,itsstatuswasvillagelevel.Similarly,sinceJejuwas

absorbedintheterritoryruledbyGoryeo,thedutyandstatusofOe-gwan

deployedinJejubecamemoredifficult.Anditwouldbethebasicstandard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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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thestatusofJejuintheGoryeo’sadministrativesystem.Oe-gwan

deployedinJejuwashighrankwhowasabovethe4thrankintheofficialrank

system andtheirmostimportantdutywastohandletheinvasionofJapanese

raiders.

Bytheway,inJeju,therewasTogwan[土官]whohadsignificantinfluences

inthelocalareaandtheywereusuallyseenintheYanggye[兩界]province.

Theiroriginwasfrom Hyang-ributtheyweredifferentlocalpowerfulgroup

unlikeHyang-ri.ThelifeofpeopleinJejuwasnotsatisfiable.Thedevastated

naturalenvironmentandtherulingsystemgavemorepainstopeopleinJeju.

Finally,Togwansystemwasabolishedandwecan’tfindtherecordofitin

theGyoung-guk-dea-jeon[經國大典]whichestablishedinSeongjong[成宗]regimein

midJoseon.Eventually,theestablishmentandenforcementofMokisforthe

centralgovernmenttoincludeitinitsgoverningterritoryasahighauthority

though,from theperspectiveofpeoplegoverned,itwascompletelyoppositeto

theintentionofruling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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